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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약력
 

 

강정식 

강정식 국장은 현재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강정식 국장은 서울대학교 외

교학과를 졸업한 이후 년 외무부에 입부하였으며 년간 외교부에서 주밴쿠버영사 주

인도참사관 국제기구협력관 등을 역임하며 외교 일선에서 활약하였다 강정식 국장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에서 국제정치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참

여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되어 문화협력과장과 안보정책과장을 역임하였다

구민교 
구민교 박사는 현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연구 및 교육 관심

분야는 동아시아 정치경제 국제통상정책 동아시아 영토분쟁 등이다 구민교 박사는

동아시아의 여러 해양 분쟁들을 분석하고 새로운 해양질서의 가능성을 모색한

를 저술하였다 그 밖에

등 유수의 국제학술지에도 여러 논문을 게재해 왔다 구민교 박사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및 동 대학 행정대학원 졸업 후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 에서 국제정치경제 석사를 취득하였고 년에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교 에서 동아시아 영토분쟁을 주제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구민교 박사는 미국 서던캘리포니아 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한국학 연구소 및 국제관계학과 에서 박사후 연구원 및

전임강사 년 로 근무하였으며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 년 를

역임하였다

김기주 

김기주 교수는 현재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군사전략학과 부교수 및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군사전략연구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며 강의분야는 국가안보론

해양안보정책론 해양전략 테러리즘과 대테러리즘이며 연구 및 교육 관심 분야는 동북아

군사안보 해양안보 전략 영토분쟁 테러리즘 국방정책 개혁 등이다 김기주 교수의 최근

저서로는 『군사사상론』 공저 『 동아시아 해양안보 정세와 평가』 공저

이 있으며 논문으로는 센카쿠 댜오위다오 열도 영토분쟁을 둘러싼 일중 간 전쟁

발발 가능성 전망 중국 해군력 부상의 위협성 평가 등이 있다 김기주

교수는 해군사관학교 국제관계학과 및 연세대 심리학과 졸업 후 미국 해군대학원에서

국가안보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년에 미국 뉴욕주립대 버팔로 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김기주 교수는 미국 뉴욕주립대 버팔로 정치학과 조교 및 강사

해군사관학교 국제관계학과 전임강사로 근무하였으며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국제분쟁관리 및 테러리즘연구 센터장을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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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김현수 박사는 현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연구 및 교육

관심 분야는 해양법분야로 해양경계 도서영유권 북극 문제 등이다 김현수 박사는 해양법

및 국제법 관련 다양한 저서 번역서 및 논문을 발표한바 있으며 현재는 국제수로기구

해양법 자문위원 으로 활동하며 동시에 한국수로학회 및 한국해사법학회

부회장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현수 박사는 영국 웨일즈대학교

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이후 한국의 외교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국립해양조사원 등에서 정책 및 법률 지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김현정 
김현정 박사는 현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며 연구 및 교육 관심

분야는 국제법 해양법 및 해양정책 환경법 등이다 김현정 박사는

프랑스 국제법 연감 등 영어권

학술지뿐 아니라 불어권 학술지에도 해양 관련 논문을 꾸준히 게재하고 있다 김현정

박사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 일반대학원 국제법 전공 을 졸업한 후 프랑스

정부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파리 제 대학 판테온 소르본 대학에서 수학하였다 동 대학에서

년 석사학위 국제법 및 국제기구 전공 를 그리고 년 법학 박사학위

를 취득하였다 김현정 박사의 박사학위 논문인 현대의 공해자유원칙 은 년

프랑스 해양전략 논문상 박사학위논문 대상 프랑스 해군참모총장상 과

년 프랑스 국제법학회 학위논문상 특별상을 수상하였다 년

제 차 유엔 국제법 세미나를 수료하였으며 제 차 유엔 총회 제 위원회에 대한민국

정부 대표단 일원으로 참가하였다

박영길

박영길 박사는 현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해양영토연구센터 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며

연구 관심 분야는 독도와 해양법에 관한 제 문제이다 박영길 박사는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의 군사적 이용 해수면 상승 북극해 해적행위 등의 주제에 대해

등의 학술지와

전문출판사에 논문을 게재해 왔다 박영길 박사는 건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과대학원에서 보편적 관할권을 주제로 년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박영길 박사는

영국 킬대학교 에서 연구하였으며 디플로마를

취득하고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위원을 역임하였다

박영준

박영준 교수는 현재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박영준 교수의 주요 연

구분야는 일본정치외교 동북아국제관계 국제안보 등이며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동아

시아 세력전이와 일본 대외전략의 변화』 공저 동아시아재단 『 세기 국제안보의

도전과 과제』 공저 사회평론 『미일중러의 군사전략』 공저 한울아카데미

『제 의 일본』 한울 등이 있다 박영준 교수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이후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를 취득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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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하였으며 일본 도쿄대학교 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박영준 교수의 주요 경력으로는 한국국제정치학회 아시아분과 및 국방분과위원장 미국 하

버드대학교 프로그램 초빙연구원 국가안전보장회의 위기관

리센터 정책자문위원 한국정치학회 한일학술교류위원회 간사 등이 있다

양희철

양희철 박사는 현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며 해양법 영역 중 특히

해양경계획정 심해저제도 동북아 해양분쟁 극지법과 정책 등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양희철 박사는 해양법 및 한반도 주변수역 해양분쟁에 관한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발표하였는 바 국제해양질서의 변화와 동북아 해양정책 한중일 대륙붕 외측한계획정의

이론과 전략 유엔해양법협약 관련 쟁점과 대응방안 중일 동중국해 자원개발

합의의 법적 해석과 우리나라 대응방안 한중 황해 해양경계획정에서의 고려요소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국가면제의 예외로서 국가의 비상무적 불법행위에 관한

연구 한중일 도서관리 법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양희철 박사는 경희대에서 학사와 석사를 취득하고 년 국립대만대학교에서 중국의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주제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양희철 박사는 국제해저기구

정부대표 법률자문 로 오랫동안 참여하고 있고 국제법학회와 수로학회 해양환경안전학회

등 대외 학술 단체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윤석준 
윤석준 박사는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자 세종대학교 국방시스템 공학과 초빙

교수이다 해군 수상함 전투장교로 약 년 이상 복무하였으며 해군사관학교 학사 대만 푸

싱캉 정치연구소 석사 영국 브리스톨 대학교 정치학 박사 학위를 이수하였다 주로 연구분

야는 지역해양안보와 중국 군사력 현대화이다 주로

그리고 등에 발표하고 있으며 최근 저서는

이다

이동률

이동률 교수는 현재 동덕여자대학교 중어중국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중국 북경대학교

국제관계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방문학자를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로는 중국의 대외관계 중국 민족주의 소수민족 문제

등이며 현대중국학회 편집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연구로는 시진핑체제 외교정책

의 변화와 지속성

≪중국외교 연구의 새로운 영역

≫ 공저 ≪중국의 영토분쟁≫ 공저 중국 정부의 티베트에 대한 중국화 전

략 현황과 함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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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항

이서항 박사는 현재 단국대학교 우석한국영토연구소장 겸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며 연구 및

교육 관심 분야는 해양의 국제정치 남･ 북극문제 국제안보 갈등 등이다 이서항 박사는

년 기간 외교안보연구원 현 국립외교원 교수 연구실장을 역임하면서

남극조약회의 유엔 아태지역군축회의 핵확산방지조약 평가회의 등에 정부대표로

참가하고 년에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 총회의 의장직을

수행하였다 이 박사의 논문은 등 여 편을 포함하며

≪북극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출간 등

여 권의 저서를 공동 편집하였다 이 박사는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 후

미국 주립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캐나다 법과대학에서

기금 수혜자로서 박사 후 연구원을 지냈다 이 박사는 한국해로연구회장

유엔체제학회장 아태안보협력이사회 한국위 공동의장 등을

지냈으며 주 뭄바이 총영사 를 역임하였다

이숙종 
이숙종 원장은 현재 동아시아연구원 원장과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및 국정관리대학원 교

수 대통령 국가안보자문단 위원을 겸임하고 있다 이숙종 원장의 주요 연구분야는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정치경제 정책여론 등이며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글로

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와 한국』 편

등이 있다 이숙종 원장은

미국 하버드대학교 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주요 경력으

로는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객원연구원 미국 존

스홉킨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강사 독일 세계지역연구소

방문교수 등이 있다

이영학

이영학 박사는 현재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이영

학 박사의 주요 연구분야는 중국의 대외전략이며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북한의 세 차

례 핵실험과 중국의 대북한 정책 변화 분석 『국제정치논총』 중국 시진핑 체제의

출범과 대외정책 전망 『아태연구』 중국공산당 대외전략의 변화 특징 및 전망

개혁개방이래 역대 당대회 정치보고를 중심으로 『현대중국연구』 중국 소프트파

워 대외정책의 공세적 변화와 원인 중국의 남중국해 정책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등이 있다 이영학 박사는 한양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한 이후 중국 북경대학교

국제관계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이영학 박사의 주요 경력으

로는 외교통상부 동북아시아국 중국정세분석팀 선임연구원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연구교수 한양대학교 강의교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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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이재현 박사는 현재 아산정책연구원의 지역연구센터 연구위원과 대외협력 실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재현 박사의 주요 연구분야는 동남아시아 정치 아세안 동아시아 지역협력 등이며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전환기 아세안의 생존전략 현실주의와 제도주의의 중층적 적용

과 그 한계 『동아연구』

『세계지역연구논총』

등이 있다 이재현 박사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이후

동 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호주 머독대학교

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재현 박사의 주요 경력으로는 한국동남아연구소 선

임연구원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객원교수 등이 있다

참석자 약력은 가나다 순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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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의 국제법적 해석과 함의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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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국제법적 해석과 중국의  설정 근거 

를 둘러싼 국제법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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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의 내용

설정의 실익과 동북아 안보에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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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응과 평가 

동북아에서 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서론 

 

중국이 년 월 설정한 방공식별구역 을 둘러싸고

국제사회의 동북아 분쟁 확산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높다 중국의 설정에 대응하여 한국은

의 확대 조정 조치를 취하였고 미국과 일본은 중국의 설정 조치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전통적 의미에서의 국가관할권은 영토와 영해 영공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기 이후

급속하게 전개되는 과학 기술 발달과 함께 국제사회는 관할권 확장을 위한 다양한 국제법적

                                           

중국의 동중국해 설정에 대하여 미국 국무장관은

라고 중국의 동중국해 뿐 아니라 남중국해

등으로의 확대 가능성에 대하여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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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을 도입하였고 이는 유엔해양법협약 을 통한 제도의 도입의 계기로

작용하였다 해양에서의 관할권 외연 확장이 국제법적 합의와 국내법적 수용을 통해 형성되었다면

공역 空域 에서는 안보 등의 국가 이익과 결부되어 새로운 통제영역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다 이의 대표적인 것이 방공식별구역이다 따라서 는

유엔해양법협약 보다 먼저 논의되었으나 사실 국제사회의 양자에 대한 규범 형성을 위한 접근과

시도는 상당부분 시대적 궤를 같이 하고 있으며 그 수요 역시 국제사회의 기술발전 속도에

반응하기 위한 현실적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위를 확보하려는 데서 출발하였다 이는 의

설정과 운용의 문제는 국제법상 국가의 안보이익 유엔해양법협약상의 연안국 권리와 에서

상공비행의 자유 등의 문제와 연계되어 해석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공역에 대한 국제규범과 함께 를 둘러싼 국가관행을 먼저

살펴보고 에 대한 국제법적 태도와 중국 설정의 법적 근거를 살펴보도록 한다 또한

중국 설정이 동북아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동북아에서의 에 대한 대응방향을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공역질서와 방공식별구역 

 

 공역에 대한 질서 

 

공간 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는 없다 다만 가 소유물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무주물 이 아닌 공동의 사용물 라는 점에 대하여는 많은 국가들의

국내법 과 판례 를 통해 인정되어 왔다 이중 년 프랑스 지방 민사법원과 년 미국

고등법원은 공통적으로 토지 소유권이 가져오는 지상 소유권을 일정 범위까지로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그 이상의 공간에 대하여는 공중의 자유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상술한 국내법과

판례의 발전 경향을 대표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상부 공간에 대하여 소유권과 공적 규율 분야를 적절하게 조화하였던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공간 사용을 둘러싼 국가간 논의 역시 유사한 태도로 형성되었다 공간에 대한 국가간 논쟁은

년 몽골피에 형제의 발룬 비행이 있은 후 지속되었는데 세계대전

                                           

예컨대 년 미국 연방항공법 프랑스의 년 민간항공법 등 참조

프랑스의 관습법과 제 조는

법칙을 그대로 수용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지상 지하에 대한 권리와 어떤 법적 행위도 할 수 있는 바

이에 반한 주장은 있을 수 없다 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태도는 제 차 대전과 제 차 대전을 거치면서 중요한

변화를 보이는 바 년의 민간항공법에서 토지 위를 통과하는 비행권은 토지 소유자의 권리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비행 운항권자 책임 하에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원화 국제항공법 서울 한국학술정보

공간에 대하여 공적 사용을 인정해 온 판례는 많은 국가를 통해 찾아 볼 수 있다 예컨대 영국에서는 년

에서는 공중으로 발사된 총알 풍선의 무해통과는 사적 소유 토지 위를 통과할지라도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결을 하였는 바 이는 공간에 대한 절대적 소유권을 의미하는 의 중대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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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까지의 대체적인 시각은 민간항공기의 자유비행은 허용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제 차

대전이 종료된 후 체결된 년 파리협약

은 보편화된 관습 국제법으로 확립된 영공주권을 제 조에 규정하면서도 협약

당사국에게만 무해 항행권을 인정하고 협약 당사국이 아닌 국가에 대하여는 무해

항행권 을 부여하지 않았다

제 차 대전 이후 국제사회의 항공기에 대한 인식은 제 차 대전과 달리 군사적 효용성과

함께 교통수단의 측면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 이에 파리협약의 당사국이 아니었던 미국을

주도로 국제항공제도의 완전한 자유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대두되었다 그러나 년

채택된 국제민간항공에 관한 시카고 협약 은

영공에 대한 완전하고 배타적 주권 원칙을 확인하면서도 제 조 무해항공의 자유를 부인함과

동시에 정기 민간항공기와 비정기 민간항공을 구분하여 제 조 전자에 대하여는 양자협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였다 시카고 협약은 파리협약과 마찬가지로 제 조를 통해

밑줄은 저자 임의 표기 로 규정 영공에 대한 주권이 국제관습법상의 원칙임을 수용하고

있으면서 영공에 대한 배타적 주권을 주장하는 제 조를 각 체약국 에 대하여만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항공기의 무해통과권은 여전히 관습법상의 권리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시카고 협약의 비당사국은 배타적 영공원칙의 제한을 규정한 제 조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파리 협약과 마찬가지로 시카고 협약 역시 공간 에 대한 정의

혹은 그 상공의 한계 즉 수직적 한계에 대하여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공간에 대한

수직적 범위 혹은 한계 에 대한 각국의 태도 역시 분명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현재

                                           

년 월 일 채택되었고 년 월 일 발효하였다

협약은 제 조를 통해

밑줄은 저자 임의 표기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제 조가

로

규정하여 영공주권에 대하여는 협약 당사국에 관계없이 모든 주체의 권리로 확인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무해항행에

대하여는 체약국에 대하여만 승인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는 협약이 영공주권의 원칙에 대하여는 이미 제 차 대전

이전에 확립된 관습법으로 확인하는 선언적 태도를 취하였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에 대하여는

파리협약은 이후 년 개정되었는데 수정안

제 조는 평화시에 예외적인 경우에는 타국의 항공기가 자국 영공에서 비행하는 것을 잠정 정지 혹은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 조는 지정항로 비행 혹은 국가안전을 이유로 항공기 불시 착륙 요구 등 영공주권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시카고 협약은 년 채택되고 년 발효되었다

시카고 협약 제 조

예컨대 호주의 년 독일의 년 제정 년 개정 러시아는 년

발사 이전에는 국가 주권의 무제한 한계를 주장하였으나 발사 이후에는 우주에 대하여 국가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 국가는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영국 역시

상공의 수직적 한계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미국은 에 대한 배타적 주권을 주장하면서도 에

대한 용어 정의는 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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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본 논문의 주제와 직접적

연계성이 없다는 점에서 논의를 생략한다

의 개념과 국가관행  

상술한 파리 협약과 시카고 협약으로 보건대 영공에 대한 국가의 배타적 주권은 국제관습법상의

권리로 인정되고 있다 다만 이들 협약은 동시에 영수 의 외측 수역 즉 공해의

상공에 대하여는 국가주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국가의 주권 범위가 내수와

영해 군도수역의 상공 해저 및 하층토까지 미친다는 규정은 년 영해에 관한 협약과 년

유엔해양법 협약을 통해서도 규정되어 있다 이는 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영공은 그

하층 국가의 주권에 복종 한다는 것에 대한 국제법적 원칙의 선언이면서 공간의 법적 성질은

연접하는 육지 혹은 수역의 법적 성질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영공과 공역에 대한 항공 및 해양관련 규범에도 불구하고 영해 외측 상공 즉 공역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 범위에 대하여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이미 다수의 국가가 영해 외측의

해역 즉 자국의 상공 혹은 공해 상공에 대하여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의 국제법적 근거와 해석 그리고 설정의 관행 행태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이는 파리 협약과 시카고 협약 년 협약이 해양을 좁은 영해와 넓은 공해로 구분

한 것과 달리 유엔해양법협약은 영해외측에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가 행사되는 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협약 규정으로 제한되어 해석될 수 없다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연혁적 측면에서 방공식별구역은 제 차 대전과 한국전쟁 이후 특히 냉전시대 소련의

위협으로부터 자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정되기 시작하였다 년과 년 미국과

캐나다는 대서양과 태평양 지역에 를 설정하였는 바 미국은 자국 영토의 안전이익을

고려하여 연안 해역의 상공 일정 범위를 방공식별구역으로 설정하고 모든 외국 항공기는 해당

구역에 진입하기 전에 통보하고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미국의 는 현재 개 지역 미국

연안 알래스카 괌 하와이 에 설정되어 있으며 그 범위는 대서양 연안에서 해리 태평양

연안에서 해리 멕시코만에서 해리로 해역별 목적에 따라 달리 설정되어 있고 하와이와

괌은 각각 해리와 해리 범위로 설정되어 있다 미국의 는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 와

미국연방항공청 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를 전제로 해당 항공기를 퇴각시키거나 요격하게 된다 미국의 는 테러

이후 영공안전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면서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와 워싱턴 를 대상으로 추가

가 설정되었다 캐나다는 년 태평양과 대서양 그리고 북부 연안을 대상으로 를

                                           

년 영해에 관한 협약 제 조와 조 유엔해양법협약 제 조

미국의 초기 설정에 대하여는

참조

김한택 방공식별구역과 공해상공의 법적 지위 유엔해양법협약 발효 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테러의 영향으로 미국 워싱턴 를 중심으로

등 세 개의 제한 조치가 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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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하였으며 지역적으로는 태평양과 대서양에서의 미국 와 연접하고 있다

캐나다는 특히 자국 를 통과하여 기타의 지역으로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하여도 식별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미국과 캐나다가 인접 해역을 중심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인도는 육지 영토를 중심으로 총 개의 를 설정하고 있으며 중국과는 육지

경계선을 한계로 가 설정된 것이 특징이다

상술한 국가 외에 현재 전세계적으로는 호주 한국 일본 중국 미얀마 아이슬랜드 영국

스웨덴 오만 필리핀 대만 태국 터키 프랑스 알제리 독일 이태리 쿠바 핀랜드 그리스

그린랜드 리비아 파나마 베트남 쿠바 파키스탄 등이 를 설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이들의 설정은 지속되는 안보이익에 근거하고 있다

한편 많은 국가의 관행에도 불구하고 의 정의에 대하여는 통일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의 협약 제 부속서 에 대한

는 를

으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의

Ⅰ 은 를

로 정의하고 있다 의 생성 배경과 목적으로

보건대 미국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그 목적은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접근되고 있다고 해석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

참조

참조 미국의 경우 의 절차는 민항기에만 적용되며 미국방부 지침 등은 군용기는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타국 영공으로의 진입 의도가 없을 경우 동 국가의 절차 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

참조

Ⅰ

http://www.fas.org/nuke/guide/usa/airdef/searching_the_skies.htm
http://en.wikipedia.org/wiki/Air_Defense_Identification_Zone_
http://www.opensource.gov/
http://www.foreignaffairs.com/articles/140367/david-a-welch/whats-an-adiz
http://www.foreignaffairs.com/articles/140367/david-a-welch/whats-an-ad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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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설정이 자국이 자체 설정하여 운용되었던 것과 달리 한국 의 시작은

년 월 일 미국 공군 태평양 제 공군 이 극동 방위를 목적으로 설정한 데서 출발하였다

당시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부가 설정한 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개 지역 대만 등

개 지역으로 분할되어 있었다 이 는 년 관련법에 근거한 고시 그리고 년

국방부 고시를 통해 개정되기 전까지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분명한 우리

영공임에도 불구하고 의 범위에 속해 있는 등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다 년 설정된

는 년 제정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고 해당법은 제 조를 통해 국방부장관은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여 관리한다 고 규정

국방부 장관은 동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근거하여 년 월 일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바 있다 한국의 년 는 그 범위에 있어서 육지영토와 영공 영공 외측의

공역을 포함하는 형태로 설정되어 있으며 그 북쪽 한계는 ′ ′ 북위 ′

′를 직선으로 연결한 곳까지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남북한 간 설정된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설정되어 있었다

한국의 는 년 중국의 설정에 대한 대응조치로 확대 조정되었다 년

는 년 와 비교할 때 중국과는 남부해역에 대하여 그리고 일본에 대하여는

남동부 해역을 중심으로 확대조정 되었는 바 기본적으로 가 설정한 비행정보구역

과 일치되게 조정하였다 다만 기타의 지역은 년 를

그대로 유지하였는 바 그 북쪽 의 한계는 여전히 인천 을 초과하는 범위 즉 북한의

일부 범위를 포함하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역시 년 미국 공군에 의해 설정되었으며 그 범위는 년 일본이

연안에 대한 제공권을 회복한 때까지 지속되었다 일본은 년 《방공식별권에서의 비행요령에

관한 훈령》을 공포하고 제 조를 통해 방공식별구역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년 개정

훈령에서는 오끼나와 지역에 대한 를 추가 설정하였으며 이어도 주변수역이 일본의

에 포함된 것 역시 이때부터이다 일본은 대만의 에 의해 침범당하고 있다고 주장한

요나구니 与那国島 영공에 대하여 대만에 요청한 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년 일방적으로

해당 섬의 주변 해리까지 범위를 확대시킨 바 있다

                                           

서영득 한국방공식별구역의 법적 지위와 문제점 저스티스 통권 제 호

한국 국방부 고시 제 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 방공식별구역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가 구역 북위 동경 북위 동경 북위 동경 북위 동경 북위

동경 북위 동경 북위 동경 북위 동경 시작점 나 고도

지표 ～ 무한대 위 구역으로 진입하거나 구역 내에서 운항하는 모든 항공기는 국방부장관에게 위치보고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제공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사전에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제출한 비행계획에 따라 비행하는

경우에는 위치보고를 생략한다 밑줄 임의 표기

국방부 고시 제 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 방공식별구역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가 구역 북위  

동경  북위  동경  북위  동경  북위  동경  북위  

동경  북위  동경  북위  동경  북위  동경  북위  

동경  북위  동경  북위  동경  북위  동경  시작점 나 고도

지표 무한대 밑줄 임의 표기

방위청 훈령 제 호 년 훈령은 이후 년 년 년 년 년 년 개정되었으며 개정에

따라 일부 지역은 가 확대되었다

일본 방위청 훈령 제 조 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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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내용으로 보건대 국제적으로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관한 통일된 규정은 없으며 자국의

안보적 필요와 능력에 따라 설정하고 있다 미국 방공식별구역의 경우 일부 지방은 해안선에서

외측으로 약 해리까지 연장되어 있는 반면 대서양 상의 캐나다 의 경우 최대

해리까지 연장되어 있기도 한다 구체적 사례로 보건대 각국의 설정은 일정 정도

승인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기타 국가 및 국제조직의 반대를 받고 있지는 않다

일부 국가는 설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유사한 경보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설정이 타국에 의한 준수 혹은 내 진입하여 군사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의 수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설정과 함께 유지를 위한 수요에 직면하게 된다 실제 년 월

러시아 폭격기 대가 북미 를 진입하여 미국 영공에 임박하였을 때 북미 방공사령부는

미국과 캐나다 전투기 기를 출격시켜 근거리 통제를 실시 러시아 폭격기가 회항한 바 있다

년 월 일에는 핵무기 탑재 능력이 있는 러시아 초음속 폭격기 기가 영국

군도 스코틀랜드 서부 대서양에 위치 상공에 출현한 뒤 영국 황실 공군 제 중대의

기가 출격 북 아일랜드 연안을 따라 비행하고 있던 러시아 폭격기를 근거리 추격하였으며

러시아는 북방으로 벗어나 회항한 바 있다 이는 의 설정이 국가의 일방적 선언에

의존함에도 불구하고 그 범위는 연안국의 관리 능력과 연계되어 설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국가의 관행으로 보건대 는 국가 안보 및 군사적 목적으로 시행되었고 통일된 행태는

아니나 일반적으로는 자국 육지에 연접한 해역의 상공을 대상으로 설정하여 왔다 그렇다면

가 설정되는 지역은 연안국에 인접한 해양을 대상으로 설정에 제한적이며 육상을 대상으로

설정될 수는 없는가 이에 대하여는 각국의 설정 사례를 통해 해석될 수 있으나 의

국제법적 규범이 없다는 점에서는 설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추세를 설명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된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사건을 계기로 워싱턴 를 중심으로 를 설정한 바

있다는 점에서 연안국의 입장보다는 안보적 수요에 따라 설정 구역이 취사 取捨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중국은 가 연안국 영해 외측의 공역에 설정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유사개념

비행정보구역

 

와 달리 은 비행 중에 있는 항공기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항공기 사고가 발생할 때는 수색 및 구조업무를 책임지고 제공할 목적으로 에서

분할설정한 공역이다 의 은 따라서 국경이나 영공 영해 등의 주권적 개념과는

관계없이 항공교통의 유통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의 명칭이 국가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비행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센터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 역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한국의 은 원래 대두 이었으나 년 월부터 인천에 위치한

                                           

美国已划设 个防空识别区 从海岸线外延 海里 미국 이미 개의 방공식별구역 설정

해안선에서 해리까지 년 월 일

http://news.ifeng.com/mainland/special/fangkongshibiequ/content-5/detail_2013_11/29/31668458_0.shtml
http://news.ifeng.com/mainland/special/fangkongshibiequ/content-5/detail_2013_11/29/31668458_0.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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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하 항공교통센터 구 항공교통관제소 에서 비행정보 업무를 제공하므로 인천 로

개칭되었다 현재 인천 이 담당하는 공역은 약 만 ㎢에 달하며 북한의 평양 이 약

만㎢ 중국 상해 심양 이 약 만㎢ 일본 후쿠오카 이 약 만㎢의 지역을

당당하고 있다

은 항공기 사고시 수색과 구조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와 같은 민감성을 갖지는

못하나 우리나라 이 주변국 에 의해 중첩 첨범된 형태 될 경우 관리국으로서 항공기

사고의 구조수색을 위한 조치는 상당히 제한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즉 국제적

의무로 부여된 의 설정 목적과 취지가 주변국의 과도한 에 의해 사실상 출입허가라는

절차에 의해 제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전구역

작전구역 이란 군부대의 군사 작전구역을 의미하며 와는 다른 개념이다

는 군 최고사령관인 합참의장에 의해 설정되며 현재 우리나라의 는 영해 전체를 포함하여

그 외측의 상당 부분을 포함하는 형태로 설정되어 있다 는 군 내부의 통제를 위해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대외적 효력은 없으며 그 주된 목적은 북한 선박의 북방한계선 이월을

차단하는데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는 해역 외의 지역 예컨대

남부해역에서는 가상 선과 영해선의 중간 지점에 한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북한

선박을 모조건 단속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러한 제재는 유엔해양법협약 제 조 공해의 자유

제 조 공해에 대한 주권주장의 무효 의 규정에 위배되며 특히 남북한 정전협정은 사실상 평시에

가까운 개념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북한 선방의 항행 금지 조치에 이를 수는 없다고

해석된다  

 

 에 대한 국제법적 해석과 중국의 설정 근거

를 둘러싼 국제법적 해석

국가의 관행으로 보건대 는 국가 안보 및 군사적 목적으로 시행되었고 통일된 행태는

아니나 일반적으로는 자국의 영해 그리고 영해 외측의 상공을 대상으로 설정하여 왔다

그렇다면 가 설정되는 지역은 연안국에 인접한 해양을 대상으로 설정에 제한적이며 육상을

대상으로 설정될 수는 없는가 이에 대하여는 각국의 설정 사례를 통해 해석될 수 있으나

의 국제법적 규범이 없다는 점에서는 설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추세를 설명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된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사건을 계기로 워싱턴 를 중심으로 를

                                           

남북한간의 관계에 대하여는 상세한 논의를 하지 않으나 최종화 교수는 남북한 관계를 평시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특수한 관계 로 정의하고 있다 최종화 현대 국제해양법 서울 두남출판사 또한 전쟁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한 유엔헌장 천안함 사태 이후 북한이 보였던 태도 년 월 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담화를

통해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전시법을 적용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는 천안함 사태로 남북의

대립이 최고조로 달했던 시기로서 북한은 남북관계를 최소한 전시법 보다는 평시법 상태로 해석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로 보건대 남북한의 현 상태는 최소한 전시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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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한 바 있다는 점에서 연안국의 입장보다는 안보적 수요에 따라 설정 구역이 취사 取捨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중국은 가 연안국 영해 외측의 공역에 설정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내수와 영해는 국가의 주권이 완전하게 미치는 해역 그리고 이때의 주권은

해당 해역의 상공까지 미친다 는 것을 고려할 때 의 설정 실익은 사실 영해 외측의

상공 혹은 공해를 대상으로 설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듯 하다 다만 유엔해양법협약이

에 대한 연안국 권리를 주권적 권리행사 등의 경제적 목적에 두고 있다면 는 경제적

목적 외의 국가 국방 및 안보상의 목적을 위해 설치된다는 차이가 있다 다만 이러한 접근과 해석

혹은 의 설정에도 불구하고 그 상공의 구역은 여전히 영공은 아니며 공역이라는 점에서

법적 성질의 변화는 없다는 점이다

문제는 각국이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의 국제법적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에

있다 일부 전문가는 시카고협약 제 조가 규정하는 공해의 상공에서 시행되는 법규는 본

협약에 의하여 설정된 것으로 한다

를 통해 설정의 근거를 찾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협약이

체약국에게 공해에서의 일방적인 규범을 제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치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 통상적으로 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국제해협이나 군도수역의 경우 영해인

국제해협의 상공을 통과하는 항공기는 규칙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군도수역을

비행하는 항공기 역시 규칙을 준수하도록 요구 받고 있다 물론 시카고 협약은 항공시설

및 표준양식 에 대한 체약국의 준수 의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체약국에게 국제표준과 다른

방식이나 규칙을 채용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이를 에 통고하고 시행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규정을 근거로 연안국이 상공에 규칙과는 다른 항공규칙을 제정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가 이는 부정적으로 해석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시카고

협약은 이미 제 조를 통해 영역 내에서 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과

공역으로 정의되는 상공에서의 질서에 대하여는 상기 제 조가 연안국이 규칙과

상이한 항공 규칙을 시행하는 조치를 제한하고 있다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학설은 항공기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설정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다만 그 근거에 대하여는

유엔해양법협약상의 접속공역설 헌장 제 조가 규정하는 무력공격에 대한 자위권설 국제법

                                           

유엔해양법협약 제 조

참조

유엔해양법협약 제 부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 제 절 통과통항 제 조 제 항은 통과통항 중인 항공기는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제정한 민간항공기에 적용되는 항공규칙 준수 를 규정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 조 군도항로대 통항권 은 이러한 항로대와 통항분리방식은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규칙을

따른다 고 규정하고 있다

시카고 협약 제 조

시카고 협약 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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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의 묵인에 의한 정당성 확보설 공해에 설정 가능한 위험수역 개념에서 유추하는 위험공역설

등으로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설정의 근거에 대한 학설 대립에도 불구하고 상술한 국제법상의 명확한 규정

부재로 인하여 설정이 그 자체로 국제법 위반이라는 견해와 국가 안보적 필요에 의해

국제법적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주장은 여전히 대립되고 있다 이중 전자는 시카고 협약

제 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후자는 가 이미 여 개 국가에 의해 설정되고 안정적으로

운용되어 왔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설정의 국제법적 타당성과 국가관행의

누적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제관습법의 지위로 평가하는 것은 여전히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년 프랑스가 식민지인 알제리에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에서의

러시아 항공기 요격사건을 들 수 있다 프랑스는 당시 알제리 연안 외측 약 에서 해리

정도의 을 설정하고 있었는데 년 당시 소련 최고 간부회의

의장인 브레즈네프가 탑승한 항공기가 관련 규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요격하였다

소련 외무부는 프랑스의 방공식별구역이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고 비난하였고 다수의 제 세계

국가는 소련의 견해에 지지 의사를 하였다 이 사례는 의 설정이 최소한 년대에는

국제관습법적 확신을 받지 못하였다는 측면과 함께 약 여 년이 경과한 현재의 의 설정이

구속력을 갖는 국제관습법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가에 대하여는 여전히 의문이 있기 때문이다

국제법 및 학설의 대립으로 보건대 동북아 지역에서의 는 최소한 과거 여 년 동안

일부 국가에 의한 일방적 선언과 이에 대한 준수가 있었다는 점에서는 묵인설 전후 그리고 냉전

종식과 중국의 성장에 따른 지역해에서의 안보이익을 위한 자위권설 유엔해양법상의 접속수역

범위에 대한 연안국 권리에 근거한 접속공역설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타당할 듯 하다

중국 설정의 법적 근거

주권은 국가의 근본적 속성이며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 고유의 권리에 해당된다

《국제민간항공협약》제 조 역시 체약국은 각국이 그 영역상의 공간에 있어서 완전하고 배타적인

주권을 보유한다 고 규정하고 그 영역 이라 함은 그 나라의 주권 종주권 보호 또는

위임통치 하에 있는 육지와 그에 인접하는 영수 로 정의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국은 년 월 일 동중국해를 대상으로 한 일부 수역에 대하여

방공식별구역 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중국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관한

성명 中华人民共和国政府关于划设东海防空识别区的声明 이하 설정성명》을 공포 하였다

그러나 중국 의 범위는 상술한 영해 외측의 나아가 일본의 영해에 거의 근접한 공역까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법적 근거는 항공관련 협약 외의 국제법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사실 중국의 설정은 년과 년 북경 올림픽에 대한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동중국해와 대만해협을 대상으로 설정이 고려된 바 있으나 대만해협의 안전과 국제 항행 안전에

                                           

이에 대하여는 김세영 한국의 공역관리체계 발전방향 정책연구보고서 제 호 서울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중국 국방부 홈페이지 中华人民共和国东海防空识别区航空器识别规则公告

http://www.atimes.com/atimes/China/JG09Ad01.html
http://www.jamestow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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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이 된다는 대만측의 반응으로 인해 이행되지는 못하였다 당시 그리고 년 중국의

설정의 법적 근거로는《 헌장》제 조와 유엔해양법협약상의 에서의 연안국 권리에 대한

문제가 유력하게 논의된 바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헌장은 제 조를 통해 모든 국가가 자위의 고유한 권리 를 향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중국의 설정은 외국 항공기에 의한 고유 권리의 침해 가능성 에 대한 예방

조치로 설정되었음을 피력하고 있다 중국 국방부 역시 현대 항공기술의 발전에 따라 각종 고공 고속

저공 레이더 검색이 불가한 각종 항공기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외국 항공기가 영공에 접근할 때

필요한 항공 통제를 실시하는 것이 실효적이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 영공 진입 전에 외국 항공기에

대한 예방적 조치로 가 설정되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조치가

헌장을 포함한 국제법 상의 국가주권 및 자위권에 관한 원칙과도 부합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중국의 설정의 또 다른 법적 근거는 유엔해양법협약상 상공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와

연계하여 해석될 수 있다 즉 중국은 유엔해양법협약상의 연안국은 에서 국가 안전에 대한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예컨대 유엔해양법협약은 제 조를 통해 연안국은 에서

천연자원을 탐사 개발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 등의 사항 외에 이 협약에 규정된 기타의

권리 를 향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협약 제 조는 당사국이 이 협약에 따른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에 해가 되거나 또는 국제연합헌장에

구현된 국제법의 원칙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방식에 의한 무력의 위협이나 행사를 삼가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연안국의 자국 내 기타 권리 라는 것이 제 조가 규정하는 국가주권

및 영토보전이 침범 받지 않아야 하며 그 국가안전과 평화적 질서 등에 대한 일반 국제법상의 권리를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즉 이에 따르면 일국의 항공기가 타국의 에서 상공 비행의 자유를

향유할 경우에도 연안국의 국가주권과 영토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또한 연안국의 국가안전과

평화질서를 위해하지 않아야 하고 이러한 연안국 권리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이는 상공 비행의

자유에 대한 남용이라는 것이다

중국 설정의 또 다른 법적 근거는 유엔해양법협약상의 잔존적 권리 에서

찾을 수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 조 제 항은 이 협약상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에 있어서 연안국은 다른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히 고려하고

이 협약의 규정에 따르는 방식으로 행동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명확한 규정도 없거니와 명료하게 금지하는 규정도 없는 권리에 해당된다

즉 해석의 차이는 있으나 해당 규정은 협약이 명확한 권리의 귀속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를

해당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중국은 해당 규정이 연안국의

해상안전에 대한 특징을 고려한 것으로 연안국이 국제법상의 평화적 목적 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원칙 그리고 협약의 관련 규정에 따라 非연안국의 상공비행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는 한 를

설정하는 것은 협약 위반이 아니며 에서의 잔존적 권리에 대한 합법적 행사라고 주장한다 이때

연안국의 에 대한 권리가 협약에 근거한 명시적 선언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역시 국내법적

                                           

예컨대 中国军网 解放军报 维护国家主权与安全的正当合法之举 我国划设东海防空识别区的法律解读 

국가주권과 안보 보호를 위한 정당하고 합법적인 조치 우리나라 동중국해 설정의 법적 해석 참조

중국 국방부 대변인 기자간담회

유엔해양법협약 제 조 제 항 호

論海洋法中的剩餘權利 政法論壇

http://chn.chinamil.com.cn/jwjj/2013-11/24/content_566157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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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으로 대외에 선언하여야 하며 중국은 이에 근거하여 상공에 대한 합법적 통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설정의 또 다른 근거는 유엔해양법협약 제 조 규정에서 찾을 수 있다 협약 제 조

제 항은 연안국이거나 내륙국이거나 관계없이 모든 국가는 이 협약의 관련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제 조에 규정된 항행상공비행의 자유 해저전선관선부설의 자유

및 선박항공기해저전선관선의 운용 둥과 같이 이러한 자유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이 협약의 다른

규정과 양립하는 그 밖의 국제적으로 적법한 해양 이용의 자유를 향유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단

동시에 동조 제 항은 이 협약상 배타적경제수역에서 권리행사와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각국은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하게 고려

하고 이 부의 규정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규정과 그 밖의

국제법규칙에 따라 연안국이 채택한 법령을 준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모든 국가의

항공기가 연안국의 에서 상공비행의 자유를 향유하는 것이 절대적 권리가 아닌 연안국의

권리 를 적절히 고려하여야 하는 상대적 권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안국이 를

설정하여 외국 항공기에 대한 식별을 요구하는 조치는 자국의 안전 유지를 고려할 뿐 아니라

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상공비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협약이

부여하고 있는 범위 내의 상공 통제행위로 해석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진다

유엔해양법협약 제 조 제 조에 근거한 상공비행의 자유 그리고 상공에서의 연안국

권리에 대한 중국의 해석과 접근은 년 발생한 중미 충돌 사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는 중미간

공해 상공에서 발생한 대표적 갈등 사례로서 년 중국 하이난성 인근 상공에 출현한 미국 해군의

첩보비행기 를 중국 전투기가 위협하던 중 충돌 미국 기가 하이난성 남동부의

비행장에 긴급 착륙하면서 발생하였다 당시 중국 외교부는

밑줄은 저자 임의 표기 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중국이 유엔해양법협약상의 상공에서

                                           

張林張瑞 建立海上防空識別區的法理依據及其對策 西安政治學院學報

이에 대하여는 중국과 미국의 견해가 다르다 중국은 미 정찰기와 의 간격을 유지하며 감시 비행 중이었으나

미국 정찰기가 갑작스럽게 선회 비행하면서 발생한 충돌이라고 주장하였고 미국은 정찰기가 자동항법 방식으로 직진

비행하던 중 중국 전투기가 주변 이내로 접근하여 위협 비행하던 중 발생한 사안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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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국의 상공비행 에 용인의 범위 그리고 연안국으로서 중국이 행사하고자 하는 주요

권리 행사의 법적 근거를 그대로 표출하고 있다 예컨대 중국은 상기 사건에서 타국의 공해

상공비행의 자유 에 대하여 협약상의 원칙으로 인정하면서도 그 상공비행의 자유는 연안국의 권리를

적절히 고려 하여야 하고 이때 중국의 권리는 안보 이익 에 근거하고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즉 중국이 상기 사례에서 제시하는 안보 이익은 유엔해양법협약 제 조 제 항이

규정하고 있는 연안국의 권리 범위에 해당하며 중국이 안보 이익에 근거하여 상공을 통제하는 것이

협약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해석된다

상기 사례로 보건대 중국의 설정은 상공에서 타국의 비행자유 원칙에도 불구하고

연안국의 권리 를 적절히 고려하도록 규정하는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설정 이익 혹은 권리의 정당성을

찾고 있으며 그 방법은 동조 제 항 후단이 규정하는 이 부의 규정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규정과 그 밖의 국제법 규칙에 연안국이 채택한 법령을 준수 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의할 것은 중국은 유엔해양법협약 제 조 제 항이 규정하는 의 법적 지위와 공해 상공에서의

법적 지위를 구분하고 있는 바 이는 협약 제 조 제 항 제 조부터 제 조까지의 규정과 그 밖의

국제법의 적절한 규칙은 이 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 에 적용된다 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중국 의 내용과 동북아 안보에 미치는 영향
 

중국 의 내용

 

국내법적 근거
 

상술한 국제법적 근거 외에 중국의 설정은《중국국방법》 《중국민용항공법》

《중국비행기본규칙》등의 국내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들 근거법은 중국의 입법체계로 볼 때

각각 기본법 기타 기본법 행정법규 규칙 에 해당하며 국내법으로서 가지는 각각의 위계에는

차이가 있다

중국정부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관한 성명

중화인민공화는 정부는 년 월 일 《중국국방법》 년 월
일《중국민용항공법》과 년 월 일《중국비행기본규칙》에

근거하여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다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은
개의 점의 연결선과 우리나라 영해선 간의 공역을 범위로 한다

북위 ′ 동경 ′

북위 ′ 동경 ′

북위 ′ 동경 ′

북위 ′ 동경 ′

북위 ′ 동경 ′

북위 ′ 동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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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적 범위

 

설정성명에 의하면 중국의 는 개 점의 연결선과 중국 영해기선과의 사이에 위치한

해역을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는 그 설정 범위와 관련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한데 먼저 남쪽과 북쪽의 한계 범위는 가

년 발행한《 》 의 동중국해의 범위를 참조로 하여 해역을 구분

접근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영해 외측의 상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설정이 법적

측면에서 유엔해양법협약에 근거하고 있고 상공을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의도되었으나 그

범위는 미국 일본 등의 설정에 대한 대응적 측면 그리고 중국의 군사적 통제가 가능한

범주까지 확대되어 고려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의 동쪽 한계가 중국이 협약에

근거하여 주장 가능한 해리를 넘어서 설정된 것은 특히 일본이 년 공포한 가 중국

육지영토와 약 의 거리에서 형성되었다는 사실과 연계되며 이러한 거리는 금번 중국의

설정시 고려사항으로 작용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중국의 설정으로 발생한 상공의 중첩이 국제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는가

이는 상술한 국제법이 에 관한 구체적인 규범을 확립하고 있지 않다는 점 국가관행상

설정이 일방적 행위에 의존하여 이행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중국 가 기존의

및 와 중첩된다는 것을 이유로 국제법에 위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된다

 

위반에 대한 조치와 국제법 위배 가능성

 

중국은 설정 이후《동중국해 항공식별구역에서의 항공기 식별규칙 공고 이하

식별규칙》를 공고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중국 동중국해 를 비행하는 항공기는 비행계획

제출 무선통신체계 유지 레이더 수신 회 등의 식별조치 이행 중국측 관련 기관 지시 복종 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동시에 식별규칙은 중국의 무장 세력은 식별 혹은 지시에 협조하지

않거나 복종하지 않는 항공기에 대하여 방어적 긴급조치를 취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중국이

선언하는 방어적 긴급조치 는 상공에 대한 특별한 안보이익 에

근거한다고 생각되며 상기 식별규칙이 규정하는 조치의 위반은 국가안보에 위협 이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중국 국방부대변인 기자간담회 国防部新闻发言人解读东海防空识别区 국방부 공보대변인 동중국해방공식별구역에

대한 해석 년 월 일

중국의 동중국해 식별규칙 제 항

http://chn.chinamil.com.cn/jwjj/2013-11/23/content_566129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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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중국해 항공식별구역에서의 항공기 식별규칙 공고

중국 국방부는 중국정부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관한 성명에 근거하여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항공기 식별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중국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에 위치한 이하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에서

비행하는 항공기는 반드시 본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에서 비행하는 항공기는 다음과 같은 식별방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비행계획식별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에서 비행하는 항공기는 중국 외교부

혹은 민용항공국에 비행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무선기식별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에서 비행하는 항공기는 쌍방향 무선

통신을 개방한 상태로 연락을 유지하여야 하며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관리기구

혹은 그 수권을 받은 기관의 식별 질의에 즉시 그리고 정확하게 회답하여야

한다

응답기 식별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는 차 레이다

응답기를 구비하고 전운항 개시하고 있어야 한다

표식식별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에서 비행하는 항공기는 국제협약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적과 등기식별 표식을 명확하게 표식하여야 한다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는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관리기구나 그 수권을 받은 기관의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중국의 무장 세력은

식별 혹은 지시에 협조하지 않거나 복종하지 않는 항공기에 대하여 방위성

긴급조치를 취한다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관리기구는 중국 국방부이다

본 규칙에 대한 해석은 중국 국방부가 한다

본 규칙은 년 월 일 시부터 시행한다   

 

주의할 것은 중국의 식별규칙이 사실상 중국의 상공을 통과하거나 영공에 접근하는

항공기를 포괄하여 접근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방어적 조치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국제법 위반 가능성은 여전히 논의될 필요가 있다 먼저 후자와 관련하여 중국의 국방법

제 조는 전인대는 헌법규정에 따라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결정하고 또한 헌법이 규정하는

국방에 관한 기타 직권을 행사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헌법 규정에

따라 전쟁상태의 선포를 결정하고 전국총동원 혹은 국부적 동원을 결정할 수 있으며 헌법이

규정하는 국방 관련 기타 직권을 행사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전인대와 그 상무위의 결정에 따라

주석은 전쟁상태의 선언과 동원령 발포 헌법이 규정하는 국방 관련 기타 직권의 행사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중국의 방어적 조치가 사실상 기타의 운용국들과 달리

                                           

중국 국방법 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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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는 점 중국의 대응 수위가 사안별 상황과 직면한 위협의 정도에

따라 상응하는 반응 이라는 비례성의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국제법 위반

판단은 유보될 필요가 있다 중국측의 방어적 조치가 식별 교신 추적 검사 방향선회 등을

목적으로 한 요격 을 의미하는 경우 이는 여타 국가들의 운용과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할 경우 국제법 위반행위로 판단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운용이 중국 영공에 근접하는 항공기 외에 상공을 통과하는 항공기까지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협약상 상공 비행의 자유 침해한다는 측면이 제기될 수 있으나 이 역시

캐나다와 우리나라의 운용이 사실상 영공 접근에 관계없이 를 진입 통과하는 모든

항공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법 위반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물론 미국은

단순통과 비행에 대하여는 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조어대 영공이 포함되는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에서 야기되는 또 다른 문제는 해당 구역이 조어대와 그 영공을

포함하는가에 있다 이는 중국의 설정성명의 내용이 이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 조어대를 실효적 지배하고 있는 일본에게는 사실상의 주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다만 중국의 의 설정이 비록 조어대를 포함하는 형태로 표기되었으나

사실 설정 성명에 내재된 의도와 중국 외교부의 태도로 보건대 조어대의 영공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고 해석된다

예컨대 중국 설정성명은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은 개의 점의 연결선과

우리나라 영해선 간의 공역을 범위로 한다 밑줄은 저자 임의 표기 고 선언하고 있다 여기서

개의 점의 연결선과 우리나라 영해선 간의 공역을 범주로 한다는 점에서 중국의 는

공역과 영공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통해 접근하고 있으며 그 범위는 영해 내측을 제외한 그

외측의 상공을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은 이미 년에 조어도와 그

부속도서에 대한 영해기점과 영해 범위를 선포 중국 조어도 및 그 부속도서 영해기점 선포에 관한

성명 中国就钓鱼岛及其附属岛屿领海基线发表声明 하고 제 조에 근거하여 관련

해도를 에 기탁하였다는 점에서 조어도와 그 부속도서의 영공을 의 공역 범주에서

                                           

중국 국방부 기자간담회

시카고 협약 부속서 역시 항공고시보 에 진입시 요격 위험 등 관련 설명을

표시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개념은 요격 가능성을 포함한다고 해석된다 단 시카고 협약은 동시에 제 조

를 통해

제 조

로 규정 요격은 최후 수단으로 가능토록 하고 있다

중국 국가해양국이 선포한 中国就钓鱼岛及其附属岛屿领海基线发表声明 참조 新華網 년 월 일

제 조는 제 조 제 조 및 제 조에 따라 결정되는 영해기선 또는 그로부터 도출된 한계 그리고

제 조 및 제 조에 따라 그어진 경계선은 그 위치를 확인하기에 적합한 축척의 해도에 표시되어야 한다 또는

측지자료를 명기한 각 지점의 지리적 좌표목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연안국은 이러한 해도나 지리적 좌표목록을

적절히 공표하고 그 사본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http://www.gov.cn/gzdt/2013-11/28/content_253770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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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여 다르게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으며 이러한 해석은 중국 외교부를

통해서도 충분히 해석 가능하리라 본다
 

[지도1] 중국이 UN에 기탁한 조어대를 근거로 한 영해기점과 영해범위 해도  

 

 

 

 

 

 

 

 

 

 

 

 

 

 

결국 중국의 의 범위에는 조어도와 그 부속도서의 영해 내측 영공은 제외되어 있다고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이 조어대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는 별도의 사안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재량적 여지를 확보하면서 접근하였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태도는 중국의 설정이 해상 외에 육지

국경선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가의 문제와 연계된 대변인 질의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즉

인도와 접하고 있는 육지 경계선을 중심으로 의 설정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대하여 중국 외교부는

我也希望记者们能够更深入地理解防空识别区和领空的概念区别。防空识别区不等于领空， 不是一国领空的扩大， 

它只是濒海国家在其领空之外划出的空域范围， 有关空域的法律地位是不变的  有的依主权权利 

采取的对待领空的措施是不能够也不会延伸到防空识别区的 기자들은 방공식별구역과 영공에 대한

개념을 모다 심도있게 구별할 필요가 있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과 다르며 일국의 영공 확대가

아니다 단지 연안국이 그 영공의 외측에 획정한 공역범위에 불과하며 해당 공역의 법적 지위는

변하지 않는다 주권적 권리에 근거하여 영공에 대하여 취하는 조치가 방공식별구역까지

확장될 수는 없다 고 회신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가 명확하게 주권 국가의 영공으로

표현되는 영공 즉 중국 대륙 영해와 년 새롭게 선포한 조어대 영해 내의 해역을 제외한 그

외측의 공역을 대상으로 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또한 중국이 인접하고 있는 육지 경계를

대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양희철 조어대 센카쿠 를 둘러싼 중일간 영규권 분쟁과 정책적 제언 해양정책 Ⅰ ＆ 안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참조

중국 외교부대변인 기자간담회 年 月 日外交部发言人秦刚主持例行记者会 년 월 일

외교부대변인 진강 연례기자간담회

http://www.un.org/Depts/los/LEGISLATIONANDTREATIES/PDFFILES/MAPS/chn_mzn89_2012.jpg
http://www.fmprc.gov.cn/mfa_chn/wjdt_611265/fyrbt_611275/t1103989.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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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컨대 사실 인도와 같이 영토의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설정의 경우도 있으나 명확한

경계가 획정된 육상 경계선 상공이 자국의 완전한 주권 하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별도의

를 설정할 실익이 없으며 또한 영토주권의 개념에서 접근 가능한 자국 영공을 특히

공역의 범주에서 논의되는 를 설정할 실익이 있는지는 의문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법리적 구분 실익과는 별도로 를 영공에 대한 국방안위적 개념으로 특정하여 접근한다면

그 경계적의 성격으로서의 예방적 조치는 충분히 실익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나 이 역시 영공에

대한 경비개념과 다를 것 없다는 점에서 육상경계 보다 확대된 지역을 예정하지 않는 한 구분의

실익은 없다고 판단된다

 

설정의 실익과 동북아 안보에의 영향

 

제 장에서 저자는 각국의 설정의 실익과 배경에 국가안보적 이해가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중국의 동중국해 국가안보적 이해와 그 설정에

대한 법적 실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먼저 중국의 아시아 지역에 대한 패권전략에서 동중국해가 갖는 의미와 무관하지 않다

동중국해는 사실 그 자체로 동북아 국가 모두에게 국방안보와 경제교통의 핵심 요충지의 길목으로

가치가 있으며 특히 중국에게는 해군의 대양진출을 위한 요도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군사전략적 측면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해석된다 예컨대 중국이 선포한 의 공간적

범위가 이어도 주변수역과 조어대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은 동중국해에서의 중국의 대양진출로

해군작전구역 등을 완벽하게 포괄하는 형태를 구축하고 있다 중국의 이 같은 공간설정은

를 중심으로 볼 때 對日에 대한 조치 혹은 對美日 로 해석되면서 주변국과의 해양

공역 空域 을 중심으로 볼 때는 중국 주도형 방위공간 확보의 조치로 해석된다

둘째 중국이 설정한 개의 열도선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기 위한 차적 토대를 구성하기

위함에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동중국해는 각국의 대양진출권 지역해 패권 미국 등과 연계성

외에 해군의 활동공간 등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현행 대치 질서를 유지하고 국내 상황에

따른 국지적 해상법집행 기관간 대리 충돌 가능성이 상존하는 지역이다 또한 중국의 대양진출과

해양전략의 중요 축이라고 평가되는 제 열도선과 제 열도선 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그리고

외측 대양의 열도군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동중국해와 조어대의 존재는 사실상

중국의 국가안보와 분리될 수 없다 이때 두 개의 열도선을 구성하는 핵심 해양공간은 조어대

주변과 이어도 주변수역 대양에서는 일본의 태평양 암초인 오끼노도리시마 주변 수역이 이에

해당된다 즉 중국의 해군 전략상 조어대는 자국의 그리고 오끼노도리시마 주변수역은

                                           

양희철 조어대 센카쿠 를 둘러싼 중일간 영규권 분쟁과 정책적 제언 해양정책 Ⅰ ＆ 안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 열도선 은 유라시아 대륙 동부에 인접한 해역 외측의 호형 도서군을 말하는데

북쪽으로부터 일본열도 유구군도 대만 필리핀 순다군도 를 연결하는 도서대를 말하며 중국의 황해와

동중국해 그리고 남중국해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제 열도선 은 일본열도

오가사와라 제도 카잔열도 火山列島 얍군도 팔라우군도

하마헤라군도 를 연결하는 도서대를 말한다 양희철 조어대 센카쿠 를 둘러싼 중일간 영규권 분쟁과

정책적 제언 해양정책 Ⅰ ＆ 안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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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해군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공해의 법적 성질로 유지될 경우에만 지역해의 안정과

대양진출을 통해 미국과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구상이 가능하게 된다

셋째 중일간 영유권 분쟁이 있는 조어대 센카쿠 열도 에 대한 일본의 적극적 조치 기반시설

설치 등 를 무력화 시키고 해당 주변수역에서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함에 있다 열도선은 사실

중국에 대하여는 해군 및 대양활동에 대한 제약이자 대양으로 진출하기 위한 전략선이기도 하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 해군 및 해양발전 전략을 제 열도선 내로 제한하려는

군사적 혹은 전략적 요충대로 해석하고 있다 중국 역시 조어대 주변수역에 대한 통제는 중국의

지역해 패권과 대양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전제이며 또한 향후 중일간 해양경계획정에서 와

대륙붕에 대한 법적 근거로 작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방안보의 실익과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넷째 중국의 동중국해 설정은 기타 해역에서 동일한 조치를 취할 경우 주변국 반응을

엿볼 수 있는 조치로 해석된다 먼저 금번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이 동중국해에 특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황해와 남중국해를 대상으로 한 추가 설정이 이루어질 것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국가안보적 측면과 동북아에서의 주변국과의 외교정치적 환경을 고려할 때 황해는

설정의 실익이 덜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남중국해의 경우 동중국해와 동일한 수준의

안보이익이 관계되나 해당 지역은 관련 연안국과의 복잡한 영토분쟁 자원분쟁 관할권 분쟁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사회가 중국의 지나친 군사 팽창정책을 견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기를 조율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된다 중국이 향후 황해와

남중국해에 대한 를 설정할 경우 그 범위는 황해에서는 서쪽 한계선이 도를 기준으로

동중국해 의 북쪽 한계부터 북한 압록강 하구까지 직선으로 연결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반면 남중국해에서는 중국이 주장하는 자형선을 근거로 설정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결국 중국의 동중국해 설정의 안보적 실익과 관련하여 중국은 미국의 일방적

패권주의와 냉전식 사고방식의 지속 미일 안보 동맹의 강화 주권 국가 내정에 대한 간섭 등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을 위협하고 있다는데 근거 중국의 국가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에 있다는데서 찾는 듯 하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입장은 국제사회에서 이미 로 성장한

중국의 성장세 그리고 세기 아태지역의 새로운 주도자로서의 역할 팽창이 미국의 동아시아

해상수송과 해양전략에 대한 직간접적 도전이 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필연적 충돌로 이해하는 시각이 있다 더욱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대부분 예상치 못한 리더쉽의

변화 해결되지 않은 영유권 분쟁과 해양관할권 문제 지속되는 군비경쟁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과 특히 시장성과 원자재 공급원 석유공급을 위한 전략적 해상수송로 등의

측면에서 미국 국가이익을 위한 핵심지역 중의 하나로 그 가치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안보이익을 위한 해양력 팽창은 상시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대립구도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중국의 해양전략과 해양력 팽창이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 및 군사적 팽창

정책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데서 근거를 찾고 있으나 이는 사실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통한

                                           

존 베일리스스티브 스미스 편저 하영선 외 옮김 세계정치론 서울 을유문화사

이재형 중국의 해양전략 서울 황금알



동아시아 해양 분쟁과 해법 국제법학과 국제정치학의 공동 모색 

 

중국의 대양진출 정책 시진핑 주석의 그랜드 전략을 통한 해양강국 건설 지침 등과 연계되어

추진된다는 점에서 향후 동일한 갈등 구조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시사점 및 대응방향
 

상술한 바와 같이 는 연안국 영공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는

영공의 개념과 전혀 다른 법적 성질을 가지며 따라서 의 설정으로 공해 혹은 공역으로

정의되는 상공의 법적 성질을 변화시키는 경우도 없다 다만 약 여개국에 의해 설정되어

운영중인 는 국제사회에서 점진적으로 승인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그 설정 목적을 국가

안전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는 사실상 국가안보의 예보시스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법적인 측면에서 는 현행 국제법은 어디에도 에 대한 강제

규정을 두고 있거나 설정을 금지하는 규범도 두고 있지 않다 즉 의 설정에 관한 한 그

설정의 범위와 방법 관리의 문제는 전적으로 국가의 권리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다만 각국의

설정 관행이 보여주는 과도한 범위와 통제의 정도는 유엔해양법 협약이 규정하는 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중국의 동중국해 설정은 유엔해양법협약상의 연안국

권리와 함께 여개국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선포 시행되어온 국가관행의 측면에서 해석되어야

하며 그의 국제법적 합법성 역시 우리나라를 포함한 기타 국가의 운영 수위와 비례하여 해석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주변수역에서의 운용과 적용은 타국의 운용의 정도에

비추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아래에서 우리나라가 에 대응하는 조치로

취한 조정 결과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응방향을 제언하는 것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대응과 평가

중국의 설정의 정치적 배경에 관계없이 우리나라는 년 월 일〈한국 방공식별구역

조정안〉을 통해 과 정합되는 방식의 새로운 조정 를 발표 하였는 바 이는 국제법적

그리고 주변국과의 관계 등을 적절하게 고려하였다고 평가된다

먼저 방공식별구역을 과 정합토록 한 것은 국제법적으로는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설정한

공간적 범위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되어 온 통항질서를 준수한다는 점

대외적 정당성과 공간 설정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우리측

의 조정은 남부에서는 과 정합성을 맞추고 있으나 북쪽에서는 여전히 기존 를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북한에 대한 군사안보적 측면까지를 함께 고려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공 중앙정치국은 년 월 일 해양강국 건설에 대한 제 차 단체학습을 진행하였으며 시진핑 총서기는

해양강국 건설이 중국에 특유한 사회주의 사업을 이행하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공산당 제 기 제 차

회의에서는 해양강국 건설을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하였는데 이러한 조치는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가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 보호 전면적 소강 小康 사회의 건설이라는 사회 목표 실현을 중심으로 방향이

설정되었다 시진핑은 해양강국 건설을 위해 그랜드 전략 顶层设计 를 내세우고 있는 바 이는 현재 그리고 이후

일정기간 중국 해양 임무를 수행하는 근본 지침이자 행동강령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해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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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를 인천 의 범위 즉 대외적으로는 역시 가 설정한 상해 센양

후쿠오카 등의 범위와 수용하는 형태로 접근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주변국과의 정책적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교정치적 요소를 합리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를 과 정합시킨 것은 범위의 사실상 화 혹은 의 제반

접근방법이 범위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군사안보적 성격의 를 국제적

성격의 형태로 긴장을 경감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즉 의 범위로의 조정은

군사적 성격의 접근으로 충돌되는 동북아 삼국의 대치상황을 非군사적 성격으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의 여지로 평가된다 물론 년 는 국방부 설명과 같이 기본적으로는 과

정합성을 확보하는 방향에서 설정한 것으로 보이나 사실 이는 남부 공역에 제한적인

정합성이라는 것은 지적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국방부가 설정한 는 의 중국 션양

평양 과 일부 중첩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의 정합이라기 보다는 남부 및 동남부

공역에서는 과 정합 북부 구역에서는 기존의 설정 범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넷째 조정에 대한 시기의 적절성이다 한국의 조정은 중국의 설정이

있은 후 중국 및 일본과의 외교적 협의를 통해 조정하였는 바 이는 동북아 의 운용방향에

대한 조정력이자 조정의 성격이 중일과의 갈등 구조로의 진행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상술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조정은 장기적 측면에 대한 고민이

생략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리라 본다 먼저 조정은

주변국 등에게 그 설정의 합리성은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논리는 되나 사실상 가

규정하는 상공비행의 자유와 충돌되는 조치임은 분명하다 또한 이는 동북아 공역이 사실상

군사안보적 긴장관계로 확대되었다는 일정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둘째 설령 의

조정이 이어도 수역을 포함하는 데는 주변국의 일정한 양보를 획득하였을지라도 이는 여전히

해당 공간에서의 충돌가능성을 제고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셋째 의 과의 정합성은

국내외적 설득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이 중국과 일본에 의해 그리고 기타의

국가에 의해 활용될 경우의 위험성은 여전히 상존한다

물론 의 조정 및 확대가 부정적 역할에 제한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반도

주변수역이 의 설정 여부에 관계없이 중국과 일본의 대립 남중국해에서의 중국과 기타

연안국간 대립이 확산 과정에 있다고 본다면 한중일 삼국의 의 설정이 일견 상호

충돌가능성에 대한 사전 억제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동북아에서 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중국의 설정 형태를 보건대 양국의 군사전략적 요소를 제외한다면 중국의 뿐만

아니라 일본의 역시 한반도에 주는 안보상의 영향은 상당히 위협적이고 사료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주변국의 확대와 미국의 태도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가 먼저 상술한 바와 같이 현행 국제 법 적 제도 혹은 각국의 관행을 근간으로 영역 조정을

시도하는 것을 제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 조정은 상당히 복잡한 동북아 정세

그리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입지를 반영하여 전개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즉 의 확대

및 주변국과의 조정에 있어 그 추구하는 목적이 각국의 의 설정 취지와 법적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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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 혹은 유지하는 형태로 조정할 것인가 혹은 각국의 를 사실상의 무력화 無力化 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먼저 수반되어야 하리라 본다

저자는 후자의 입장에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 근거한다 사실 동북아의 군사안보적

정세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입지는 중국과 미국 중국과 일본 혹은 중국과 미일간 해양패권

세력의 충돌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의 조정이라는 것이 사실 설정된 공역 범위의

충돌 혹은 우리나라 관할수역 내에 위치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등 사실상 주변국 의

범주에 포함되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 외에 근본적인 국방안위적 위해 危害 로부터 안정을

확보하였다는 실익은 찾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그 방법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물론 상공을 영공화하는 방향으로의 갈

것인가 혹은 유엔해양법협약이 규정하는 의 자유항행을 유지할 것인가의 논리에 국한하여

선택할 필요는 없을 듯 하다 판단컨대 상술한 두 전제는 모두 위협적이며 전자는 지역해에서의

패권 확보를 위한 해상 및 공역의 확보와 연계된다는 점에서 조정 불가능한 국면이 불가피 하다

즉 각국이 주장하는 공역의 는 필연적인 중첩을 야기하며 해당 공역을 포함하여 사실상

한중일 삼국의 영해 외측 공역 전체가 사실상 완충지대 없는 영공지역으로 충돌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더구나 이는 에서의 상공비행 자유를 규정한 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반면 후자의 경우 에 근거하여 상공에서의 자유항행을 보장하면서 각국에게는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지나친 군사안보적 대립구도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상공의 영공화가 가져올 수 있는 국제사회의 무력충돌 가능성을 견제하고

군사팽창과 연계된 각국 중첩 공역의 최소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일단 동북아에서 운용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은 다양하게 제기될 수는 있을

것이다 동북아 주요국이 설정한 가 상 선과 정합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우선

언급할 수 있다 단 각국의 의 범위를 상의 와 일치시키는 문제는 최소한

각국이 공역에 대한 불필요한 외연으로의 확장을 방지하는 데는 유익할 수 있으나 이는 일정한

한계에 직면한다 동북아에서 해양관할권에 관한 경계선이 확정되지 않는 현상과 함께 각국이

주장하는 의 경계선은 문제만큼이나 복잡하게 주장의 중첩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 동북아 국가와 같이 다양한 영유권 분쟁 요소가 개입되는 경우 해당 도서의

주변수역에 대한 설정국이 누구인지 그리고 해당 도서의 법적 지위에 따라 의 해석과

주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등을 고려하면 이 견해가 적용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된다

영유권과 해역을 분리하여 생각할 여지는 있으나 이 역시 각국의 주권에 대한 유보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은 여전히 정치적 부담이 있다 결국 의 공간적 범위를 조정한다면 한중일

삼국이 공동으로 주변해역 설정을 위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바 이는 상술한

접속공역설에 근거한 접속수역의 상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 다른 해결 방법은 의 와 를 정합시키는 조정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모든 국가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따르면 동북아 국가의 경우 일본의 이

광범위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영유권 갈등이 있는 도서를 포함하는 문제가 여전히 한계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제 조 공해는 연안국이거나 내륙국이거나 관계없이 모든 국가에게 개방된다 공해의 자유는 이 협약과

그 밖의 국제법 규칙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행사된다 연안국과 대륙국이 향유하는 공해의 자유는 특히 다음의 자유를

포함한다 항행의 자유 상공비행의 자유 제 부에 따른 해저전선과 관선 부설의 자유 제 부에 따라

국제법상 허용되는 인공섬과 그 밖의 시설 건설의 자유 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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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방법은 중첩 에서의 행위준칙 를 설정하는 방식이다 즉

각국의 주장이 중첩되는 에서의 를 설정 각국의 행위를 제한하는 준칙을

규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국가가 추진하였던 방법으로 갈등 보다는

행위 조절 및 이성적 자제의 요구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선택적 완화책으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

본다 단 합의와 이행의 가능성은 여전히 의문이다 중국의 설정은 그 추진 목적이

해양공간의 확보를 위한 대항력있는 警告의 함의가 내재되었다는 점에서 광범위한 중첩 공역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첩 공역을 대상으로 한 행위준칙은 접속공역설과 연계하여

한중일 삼국의 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도출되어야 하며 그 외측의 일정 공역을 행위준칙

적용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제언될 필요가 있다

결론컨대 현재 국제법적으로 연안국의 설정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며 또한 국가의

설정을 인정하는 규범 역시 찾아 볼 수 없다 즉 현재 국제사회에서 축적되어 온 는

일방적 국가관행을 통해 유지되어 왔다는 점에서 자위권에 관한 국제법 헌장 상의

연안국의 권리를 통해 정당성의 근거를 제시할 수는 있을 듯 하다

주의할 것은 이러한 국가 관행의 방향이 동북아 특히 우리나라의 국가 이익과 부합하는가에

대하여는 상당한 정치외교적 국방안보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물론 그동안

를 설정한 지역 혹은 국가는 관련 국가간 혹은 지역적 군사력이 갈등 구조로 밀집된 지역이

높다는 점에서 동북아에서의 설정이 일견 일방적 군사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로 해석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진다 다만 이는 의 설정 범위의 제한조치와 함께 적용될 때 실효성

있는 자기 제한조치로 작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역사적 정치적 문제의 복잡성과 함께

영유권에 대한 갈등 구조가 해양 공간의 확보를 위한 지역분쟁으로 확대되고 있는 동북아

해역에서의 범위 확대는 결코 갈등 완화적 형세로 진행될 수는 없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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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역사적으로 대륙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해왔던 중국이 최근 가파른 부상과 함께 해양에 대한 

전략적 관심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시진핑 정부가 출범한 년 차 당 대회 보고에서는 

처음으로 해양강국건설을 국가발전전략 목표로 제시했다. 즉 해양자원개발능력을 제고하고, 

해양경제를 발전시키고, 해양생태환경을 보호하고, 국가해양 권익을 확고히 수호하고, 해양강국을 

건설하자. 고 역설한 것이다 오랜 기간 대륙국가로 존재하고 인식되어온 중국이 해양으로의 

진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중국은 년 이후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연이어 영유권 분쟁을 전개하면서 역내 긴장을 고조시켜 왔다.  

중국의 이러한 변화를 해양대국으로의 전이과정으로 봐야 할 것인지 아니면 대륙국가에서 

대륙 해양 복합형 국가로의 정상화 과정으로 봐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전자는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중국 해양 대국의 지향은 해·공군 중심의 군사대국화를 자극하고, 제해권의 확보를 

통한 패권국으로의 등장을 상정케 한다. 특히 전통적인 해양 패권세력인 미국과 국익의 중첩 

현상이 발생하면서 미·중 간 해양 세력 경쟁과 충돌 가능성을 높게 할 수 있다. 반면에 대륙 해양 

복합형 국가로의 정상화 과정이라고 한다면 중국의 해양에 대한 진출과 관심 증대는 국력 확대에 

따른 최소한의 현상으로 제한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요컨대 중국의 가파른 부상과 병행하여 나타나고 있는 해양으로 진출 의지는 본격적인 해양 

대국으로의 전환의 의지를 표출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이 이제 해양으로의 진출을 

공식화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그 가능성을 예단하는 것은 섣부를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문제가 

향후 동아시아 해양 질서를 전망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가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접근해 볼 

충분한 가치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변화하고 있는 중국의 해양 인식과 전략의 내용을 

정리하고 해양 대국화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胡錦濤在中國共產黨第十八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 堅定不移沿著中國特色社會主義道路前進 爲全面建成小康社會而奮鬥

검색일

http://news.xinhuanet.com/18cpcnc/2012-11/17/c_113711665.htm(검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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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중국의 동아시아 해양 인식의 변화 대륙국가에서 대륙해양 복합국가로의
정상화

 

대륙국가 체제 유지와 그 배경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대륙해양복합형 국가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중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광활한 지역에 위치하여 만 천 킬로미터의 육로 국경을 따라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전형적인 대륙 국가이다 동시에 중국은 만 천 킬로미터의 세계

위의 긴 해안선 만㎢의 해안 그리고 여 개의 섬을 보유한 해양 국가이기도 하다

중국은 이처럼 복합적인 지정학 특징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오랜 기간 전통적인

대륙국가라는 정체성을 유지해왔다 그 배경에는 우선 아편전쟁이전까지 중국의 역대 왕조는 줄곧

대륙중시정책을 전개해왔다 특히 번성기였던 명·청 시대 년간 해금 海禁 정책을 엄격하게

실시해 민간의 해양 진출을 통제했다 역대 왕조의 대륙중심 정책의 배경에는 농경민족이라는

특성 외에도 안보논리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고대 중국의 역사에서 외부의 위협은 온전히

북방 유목민족으로부터 초래되었다 따라서 역대 왕조들은 만리장성을 축조하는 등

북방으로부터의 위협을 방어하는데 국력을 집중시켜 왔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왕조의 관심과

에너지를 해양으로 가져가는 것을 제약했다

대륙국가로서의 중국의 정체성에 새로운 충격이 가해진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서구 해양세력의

압력이라는 외부 변수에 의해서였다 대륙국가로 존재해왔던 중국이 명 대 중기 이후 처음으로

육지와 해양 양방향에서 동시에 외부의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 이러한 육지와 바다 양방향의

위협은 청 대에 와서 더욱 고조되었으며 이후 년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이루기 전까지

지속되어왔다

특히 중국은 년 건국직후 소련과의 동맹 체결로 일시적으로나마 대륙으로부터의 위협의

일부를 완화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소련과의 관계가 동맹체결 불과 수년만인 년부터 악화의

길로 들어서면서 중국은 다시 미소 양초강대국으로부터 육상과 해상 양 방향의 위협에 시달리게

되었다 소련과의 관계 악화는 인접한 친소련국가인 인도 몽골 베트남과의 관계악화를

불러오면서 중국은 주변으로부터의 안보위협에 시달리게 되었고 반면에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이루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이루어지고 냉전종식 이후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하면서 이제 비로소 중국은 역사상 가장 안정적인 주변안보환경을

확보하게 되었다

중국은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복잡한 현실적 과제를 안고 있었으며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국력을 집중해왔다 즉 이러한 중국이 안고 있는 지정학적 특성은 중국이 건국 이후

대륙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내륙 영토보전과 주변안보 환경의 관리에 집중하는

반응적이고 수동적인 대외 행태를 유지케 하는 배경이 되었다

예컨대 중국은 개 국가와 육로 국경을 마주한 전형적인 대륙국가로서 기본적으로 국경의

안정과 영토 주권의 수호가 태생적으로 주요 국가과제였다 특히 중국은 세기 제국주의

침략으로 국가주권과 영토의 일부를 유린당했던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주권과 영토에 대한 강한 집착을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소수민족이 변강지역에

집거하고 있는 다민족 국가로서 민족통합과 영토보전에 대해 취약성을 안고 있어 영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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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문제에 민감하다 실제로 중국이 개입한 국가간 군사 분쟁

의 거의 절반이 국경 및 영토문제와 관련이 있고 이들 영토관련 분쟁의 가 정권수립

이후 년 내에 발생했다

중국은 영토분쟁의 전시장이라 할 만큼 지구상의 어느 국가보다도 다양한 형태의 영토분쟁과

갈등을 경험한 국가이고 따라서 그만큼 다양한 방식의 분쟁 해결의 경험도 축적해온 국가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중국의 영토 분쟁에 대한 태도를 개괄해 보면 의외로 중국의 영토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시기 상대 사안에 따라 다양하며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역사적

연고권을 근거로 고토 회복주의를 주창하고 있지만 실제 영토 분쟁 특히 국경 분쟁의 경우에

영토 확장보다는 다른 현실적 이익 즉 정권 안정 소수민족 분규 국가 안보 그리고 경제적

이익에 대한 고려를 우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경문제에 접근해 왔으며 국경문제를 군사력 등

물리력으로 해결한 것 보다는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 사례가 더 많다 즉 중국은 과거

대륙국가로서 팽창적 행태를 보였다기 보다는 취약한 안보환경을 관리하면서 국가안정과 통합을

확보하는데 집중해왔다

 

해양국가 전환의 새로운 징후

 

중국이 해양국가로의 전환을 시사하는 다양한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첫째 중국은

개혁개방을 통해 부상하는 과정에서 대륙국가로서의 제약을 상당 정도 극복하고 있다 예컨대

중국이 국경획정문제의 해결 연변 沿邊 개방을 통한 초국경·소지역 협력의 확대 주변국가들과의

다층적 네트워크의 형성 등을 통해 지정학적 한계를 돌파하면서 중국에게 국경은 점차적으로

분리의 선에서 접촉의 선으로 변경지역은 장벽에서 통로로 역할이 전환되고 있다 현재 중국

지도부는 내륙 국경은 대부분 안정화되고 있는 반면에 해양에서의 도전과 이해관계가 증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전환은 결국 중국이 대륙국가를 넘어서 해양으로의 진출을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면서 중국의 국가정체성에도 중요한 변화의 동기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중국이 년을 전후하여 해양으로의 진출을 공식화 적극화하고 있는 이면에 이미

년대 이후 해군의 현대화를 기치로 사실상 해군전력 증강에 박차를 가해왔다 이에 따라

중국 인민해방군에서의 해군의 위상도 이전보다 제고되고 있다 해군 장성 출신의 중앙 군사위

진출도 늘어가고 있고 해군 예산도 증가하고 있으며 핵 잠수함 전략도 강화되고 있다 중국이

최근 해양 영유권 분쟁에서 이전과 달리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는 배경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중국은 해양 영유권에 대한 정책이 주권과 영토 보전이라는 고전적 가치 외에 해양으로의 진출이

중국의 부상이라는 국가 목표와도 직접 관련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진정한

세계적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해양으로의 진출이 필수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즉 중국이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해양으로 진출은 불가피하고 해양으로의 진출을 위해서는

지금과는 다른 해공군력과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이동률 중국의 영토분쟁과 해결 쟁점과 요인 이동률 외 『중국의 영토분쟁』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이동률 중국 초국경 협력의 현황과 과제 동북아역사재단 편 『동아시아 평화와 초국경 협력』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刘中民：《关于海权与大国崛起问题的若干思考》，《世界经济与政治》 年第 期



동아시아 해양 분쟁과 해법 국제법학과 국제정치학의 공동 모색 

 

실제로 최근 중국은 해군의 현대화를 기치로 사실상 해군전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 해군력 증강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년 월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인 바랴그 호를

건조하고 년 월에 정식 취역한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경제성장과 해군력 증강에 따라

이제는 근해 해군에서 탈피하여 대양 해군으로 변모할 것이라는 예상과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년 월 중국 국방부가 발간한 년 중국 국방백서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근해

적극방어를 표방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의 대양 해군으로의 전환에 대한 논란은 중국 내에서

조차 끊이지 않고 있다 중국인민해방군 기관지인 해방군보 解放軍報 는 중국해군은

원해 遠海 방위를 향해 나아갈 것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대양 해군으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년의 국방백서에서는 이례적으로 국가 해양권익을 결연히 수호하는 것은 인민해방군의

중요한 책무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국방백서는 중국은 육상과 해상을 겸비한 대국이다 해양은

중국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공간이자 자원을 보장하는 곳으로 인민의 복지와

국가의 미래와 관련되어 있다 해양을 개발 이용 보호하며 해양강국을 건설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발전 전략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세기 들어 중국 국가안보의 중심 의제가 변화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중국은 내륙

국경은 대부분 안정화되고 있는 반면에 해양에서의 도전과 이해관계가 증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년 국방백서에서도 해양주권 해양권익 에너지 자원 확보 등이 주요한 안보 의제로

강조되고 있다 실제로 근해의 외연이 확대되고 있고 핵심이익 도 확장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적극 방어 전략 또한 사실상 공세적 방어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다 요컨대 비록

당장은 아닐지라도 중국 부상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원양 해군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셋째 중국은 부상 결과 국가이익 또한 빠르게 해양으로 확장되고 있다 차 당대회

보고에서부터 시작하여 최근 제 기 전인대 제 차 회의 년 월 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중국 공민과 법인의 해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이미

중국이 년 월 일본과의 조어도 분쟁이 격화된 직접적 배경이 된 일본의 중국 선장 구금에

대해 중국 정부가 이례적으로 초강경 대응을 불사했던 사례 그리고 년 월 리비아 사태 시

현지 중국 교민 명을 철수시키기 위해 이례적으로 전세기와 선박을 동원하고 이를

관영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사례에서 그 의지를 엿 볼 수 있다 즉 중국이 강국으로

                                           

중국의 해공군력 증강에 대해서는 呂亭 解放軍已經將建設重點轉向海空與太空部隊 『軍事文摘』 第 期

年 月

중국의 항공모함 건조의 지정학적 의미에 대해서는 박병광 중국의 항공모함 건조에 관한 소고 지정학과 군사과학기

술 요인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제 권 호

中華人民共和國 國務院新聞辦公室 『 年中國國防白書』

『解放軍報』

『国防白皮书 中国武装力量的多样化运用（全文）』

검색일

중국 정부의 리비아 교민 철수작전에 대한 언론 보도내용 我國海陸空緊急撤僑：冷戰後最大規模

國家富強人民之福 검색일

利比亞撤僑覺醒的國家意識和脆弱的中國海權

http://www.mod.gov.cn/affair/2013-04/16/content_4442839_4.htm
http://www.mod.gov.cn/affair/2013-04/16/content_4442839_4.htm
http://news.southcn.com/i/2011-02/24/content_2031487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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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하면서 해외에 자국의 이해관계가 확장되고 있는 추세에 선제적으로 국제사회에 국익 수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국내적으로도 자국민에 대한 정부의 보호 의지를 과시함으로써

취약한 정권의 정당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국은 부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해양으로의 진출 확대는 불가피한 추세가 되고 있다

최근 중국이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 그리고 세계의 투자국으로 빠르게 면모하면서 중국의

국익 또한 급속히 해외로 확장해가고 있다 예컨대 년 억 달러에 불과하던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년 억 달러를 초과했고 년에는 억 달러를 기록하여 세계 위

투자대국이 되었다 누계 기준으로는 년 억 달러에서 년 억 달러로 년 만에

열 배 이상 늘어났다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석유 등 에너지 자원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안정적 수송로 확보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요컨대 중국은 초강국으로의 부상을

실현하기 위한 자원 확보와 해외 진출 走出去 을 위해서 원거리 군사투사 능력 강화가 필요하다

즉 중국의 해외시장 보호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해양국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제 해상수송로 안전 확보가 국가안보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는 것이다 예컨대 일일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가운데 중국 선박이 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이 수입하는

석유의 가 이 해협을 통과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에너지 공급의 가 타국의 군사력

통제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라카 해협에서 취약한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강화 필요성이

논의되는 이유이다 해양 경제가 중국의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성장하고 있는 것도 주요한

이유로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안보 전략적 차원에서도 해양 진출 확대는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대만 댜오위다오 남사군도를 예시하며 국가통합과 영토의 완결성을 이루기 위해서도 해양

국가로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의 주요 위협과 안보 불안이 이제는 내륙

보다는 해양에서 야기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미국과의 전략경쟁에서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해양으로의 힘의 투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Ⅲ 중국 해양 전략의 변화 ‘안정유지維穩 에서 ‘주권수호 維權 로

 

중국은 년대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속적으로 주변국가와의 선린외교를 강조하면서

경제발전을 위한 안정된 주변 안보환경 조성에 외교력을 집중해왔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부상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년 이후에도 소위 책임대국론 평화발전론 등을 통해 지속해왔다 중국의

해양 정책도 이러한 외교 기조를 바탕으로 기본적으로는 분쟁유보 공동개발 搁置争议 共同開發

라는 정책을 표방하면서 주변국가와의 갈등과 분쟁을 관리하고자 했다

                                                                                                                                   

검색일

國際感歎中國利比亞撤僑規模和速度

검색일

박월라 최의현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자료

海洋经济成为我国经济新的增长点 《人民日报》

http://military.china.com/critical3/27/20110304/16413333.html
http://www.china.com.cn/international/txt/2011-03/06/content_22068049.htm%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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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안정 유지 維穩 중심의 정책기조가 년 이후 논란이 대상이 되고 심지어

중국 내 일부에서 안정보다는 주권 수호 維權 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과 정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책흐름의 변화 기류의 근저에는 중국의 가파른 부상이 있다 중국의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대한 전략목표는 중국이 보유한 수단과 자원의 제약이 있었을 때 설정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증대된 국력 현실을 반영하여 전략목표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은 부상으로 해양 영유권을 수호할 수 있는 증대된 힘과 수단들을 보유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변 국가들의 영유권 침해현상이 빈발하고 이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불만들도 중국 군부 등 일각에서 제기되었다 이는 결국 기존의 안정 유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야기하면서 힘의 변화라는 현실에 걸 맞는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케 하였다

아울러 중국의 부상으로 중국 내에서 민족주의 정서의 고조와 함께 국력 증강에 따른 내적

자신감이 증대되었다 즉 민족주의 정서가 고양된 중국 국민들은 명실상부 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권이 침해되는 상황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정부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고 이것이 새로운 안정유지의 과제로 부각되었다 즉 안정유지에 대한 개념에서의 변화가

수반된 것이다 주변국제환경은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는 반면에 국내에서는

중국의 가파른 부상 결과 민족주의 정서가 고조되면서 영토 주권 이슈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가 실제 정책과의 괴리가 초래되면서 체제 불안정으로 확장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 기류에 년 이후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연이어 해양 분쟁이

발생하면서 중국정부는 이전과 달리 강경한 영유권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다 중국이 최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영유권 분쟁에서 공통적으로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주권은

중국에게 있다 主權在華 는 것이다 여하한 경우에도 영토 주권에 대한 양보는 없다는 메시지를

주려는 의지를 보다 분명히 하고 있다 최근 왕이 외교부장은 기 전국인대 차 회의

기자회견석상에서 영토와 해양권익분쟁에 대해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 의지를 피력하면서

동시에 우리 것이 아닌 것은 요구하지 않지만 우리 것은 한 치도 양보하지 않을 것 임을

강조하여 해양 영유권 수호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시진핑 정부가 주변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부상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주변정세의 안정적 관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재인식한

결과이다 그리고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은 중국이 부상하는 과정에서 확장되고 있는 핵심이익을

더욱 확고하게 수호해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하는 점이다 실제로 시진핑 주석은

주변외교공작좌담회 개최 전인 년 월 차 중앙정치국 집체학습에서 핵심이익의 수호

의지를 역설한 바 있다 즉 주변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면에는 향후 핵심이익을 더욱

확고하게 견지하는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주변국가와의 마찰과 경계에 대한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이해된다

 

                                           

外交部部长王毅就中国外交政策和对外关系回答中外记者提问

검색일

习近平：更好统筹国内国际两个大局 夯实走和平发展道路的基础 新华网

http://www.fmprc.gov.cn/mfa_chn/zyxw_602251/t1135388.shtml%20(
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3-01/29/c_11453825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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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댜오위다오 釣魚島 본명 센카쿠 尖閣 열도 분쟁에 대한 대응

 

중국은 년 이후 일본과 댜오위다오를 놓고 갈등을 해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영유권문제

어업문제 자원문제를 분리하면서 평화적으로 관리하려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년 일본과의

수교 년 중·일 우호조약 체결시에도 중국은 소련 팽창에 대한 견제라는 전략적 고려를

우선하여 댜오위다오 문제는 일단 유보하였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영유권 주장보다는 일본과의

협력 관계를 우선시 하는 전략적 선택을 해왔던 것이다 중국은 민족주의가 가장 고조되었던

년대에도 일본과의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영토분쟁에서 일본과의 경제협력을 고려하여 자제된

대외행태를 보여주었다

댜오위다오 문제를 둘러싼 중·일 간 갈등의 역사를 돌아볼 때 년과 년의 분쟁

양상은 매우 이례적이고 특별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년 월 일 중국 어선 민진위

호가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척과 고의로 충돌하였다는 혐의로 중국인 선원 명이 일본

검찰에 구속되면서 중일 양국은 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 양국관계 역사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대립이 시작되었다 중국은 댜오위다오 분쟁과 관련 일본과 수교한 이후 지난 년

동안에서 가장 강력하고 다양한 보복조치를 단행했다 특히 중국은 년 본격적으로 경제적

수단을 사용하여 일본을 압박하여 양보를 얻어냈다

년에도 일본이 센카쿠에 대한 국유화 조치를 단행하자 중국 국민들이 전국적으로 강력한

반일 시위를 전개하는 한편 정부에서도 영해 기선 基線 을 선포한 데 이어 해양감시선을

투입하고 경제제재 카드까지 공공연하게 제기하는 등 영유권 수호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표출하였다 심지어 중국이 경제적 손실을 보더라도 일본에 더 큰 타격을 주기 위해 경제제재를

할 수 있다고 천명하기도 했다

 

중국의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대응

 

중국은 년대까지 남중국해에 대해 주권영역임을 주장 主权在华 해왔지만 실질적으로 완전한

주권행사를 할 수 있는 힘을 보유하지 않아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한 바탕에서 중국은 남

중국해 문제에 분쟁유보 우호협상 양자간 담판 협력추진 搁置争议、友好协商、双边谈判、推

动合作 기조를 유지해왔다 년 분쟁이 격화되기 이전까지 중국 내에서도 주권이 중국에게 있

음을 강조해왔지만 경제이익에 초점을 맞추며 양자간 협상을 통해 분쟁을 최소화하면서 공동 개발

을 강조하는 유연성 있는 대응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런데 남중국해 분쟁을 전후하여 중국 내에서 강경 기류가 조성되기 시작했다 년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 의사를 표명하면 베트남과 필리핀 등 국가가 남중국해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기 시작했다 베트남은 엑슨모빌 등 미국과 영국의 석유회사와 남사군도

주변의 해저유전탐사를 추진했다 필리핀도 석유탐사를 진행해서 년 월에는 중국의 군함이

                                           

岳德明 中国南海政策刍议 『战略与管理』， 年，第 期， －

杨青 正确认识和处理南海权益争端 『瞭望新闻周刊』， 年 月 日 － 葛勇平 南沙群岛主权

争端及中国对策分析 『太平洋学报』， 年 第 期， － 巩建华 南海问题的产生原因、现实状况和

内在特点 『理论与改革』， 年第 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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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탐사선을 방해하는 사건도 있었다 필리핀 석유탐사선의 활동을 중국의 군 관계선박이

방해하는 행위는 월까지 이어졌으며 양국 군함이 대치하는 상황으로까지 악화되었다 필리핀과

마찬가지로 베트남도 남사군도에서의 중국과의 충돌이 발생하였다 월말에는 해저유전을 탐사

중인 베트남 선박이 중국 해양감시선에 의해 해저케이블이 절단되는 일이 일어났다 이 사건 후

미 해군은 남중국해의 해로안전확보를 이유로 군함을 남사군도 해역에 배치했다

중국은 베트남에게 남사군도 해역에서의 모든 석유탐사를 중지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베트남은 남사군도 해역에서 실탄 사격훈련을 강행했고 심지어 년 중국과의 국경분쟁 이후

년 만에 처음으로 전쟁을 대비하는 국민 총동원령까지 준비하는 초강수를 두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 내에는 기존의 조용한 외교에서 탈피하여 강경한 외교태세로의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심지어 군사적 수단의 사용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예컨대 옌쉐퉁 阎学通

교수는 남중국해 분쟁은 중국이 기존에 견지해왔던 비동맹 도광양회 정책이 시대에 부합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주장하기도 했다 남중국해 분쟁이 중국 생존의 레드라인에 대한

도전이므로 실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등장했다 지난 년간 외교적 해결 노력의 시한은

이미 지났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개입에 대해 극도로 경계하며 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년 월 황옌다오 黄岩岛 에서 필리핀과의 분쟁이 고조되면서

인민일보 환구시보 등 언론에서 강경논조의 평론들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강경 기조를

주도해갔다

이러한 강경지조의 배경에는 중국이 일본을 넘어서 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영토주권 등 기본적인 국가이익 조차 위협받고 있다는 인식이 저변에 작용하고 있다 즉 중국은

부상하고 있고 과거보다 더 많은 힘과 수단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권이익이

침해당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안정위주의 정책기조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내부 반발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방공식별구역의 설정

 

중국 국방부는 월 일 돌연히 동해방공식별구역  설치를 발표했다. 중국이 선언한 

방공식별구역에는 현재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인 와 일부 겹치고  이어도 상공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언함으로써 논란이 커지고 있다  

년 한·중 정상회담 이후 한·중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는 

기대가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돌연히 방공식별구역을 선언함으로써 그 배경과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직접 주변국가와의 선린관계를 역설한 

                                           

李金明 南海争议现状与区域外大国的介入 『现代国际关系』， 年 第 期， 庞中英 南海问题需准

备非外交手段 『爱思想』 年 月 日

阎学通 从南海问题说到中国外交调整， 『世界知识』， 年 第 期，

程刚 中国在南海不必再客气 『环球时报』， 年 月 日 秦宏 面对菲律宾，我们有足够手段 『人民日

报海外版』， 年 月 日 孙晔飞 防止黄岩岛事件在南海产生多米诺效应 ，『中国青年报』， 年 月

日 贾秀东 挑衅一次就反击一次 『人民日报海外版』， 年 月 日 贾秀东 中国南海出拳迫不得已 ，

『人民日报海外版』， 年 月 日 钟声 警惕干扰东盟外长会议图谋 『人民日报』， 年 月 日 郁

志荣 必须遏制住越南的嚣张气焰 『环球时报』， 年 月 日

http://www.aisixiang.com/data/42363.html(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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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국외교좌담회 직후 오히려 주변정세를 불안케 할 가능성이 높은 을 선언한 것은 

예상 밖의 조치라 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년 이후 중국의 상대적 부상과 그에 따른 핵심이익의 확장과정에서 진행된 

일련의 전개과정의 연장선상에 있다  즉 중국의 부상과 핵심이익의 확장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전략  일본과의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  그리고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미국의 

승인과정에서 중국이 선택한 선제적 적극 방어정책의 일환이라 볼 수 있다  

이번 중국의 조치가 이전과 달리 상황의 변화를 중국이 먼저 주도했다는 측면에서는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그간 중국 외교가 공세적이라는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수동적이고 

대응적 차원의 공세외교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번 조치는 중국의 외교 행보가 보다 주도적이고 

선제적인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는 추세를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23
  

아울러 방공식별구역 설정과 관련한 중국의 공식입장에서 주목되는 것은 이번 조치가 

국제법과 국제관행에 적합한 것이었다 는 것이다. 국제 규범의 범주 내에서 중국의 국익을 

최대한 수호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는 중국이 2010 년 이후 항행의 자유를 둘러싼 

미국과의 규범 경쟁에서 수세적 위치에 있었고  오히려 독단적인 공세적 힘의 외교를 전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던 경험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요컨대 중국은 규범을 준수하되 규범의 

범주 내에서 최대한 국익을 추구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중국이 

향후에도 핵심이익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심지어 선제적인 조치를 전개해갈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이다  

 

 

 

Ⅳ 중국의 해양 인식과 전략 변화의 배경

 

중국의 가파른 부상과 핵심이익의 확장

 

중국이 최근 해양 영유권 분쟁에서 강경한 태도를 취한 배경에는 중국의 부상이라는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은 중국이 수호해야 하는 국가이익을 해외로 확장시켜가고 있으며 그

결과 이전과 달리 해양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하고 있다 중국은 내륙 국경은 대부분

안정화되고 있는 반면에 해양에서의 도전과 이해관계가 증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년

국방백서에서 해양주권 해양권익 에너지 자원 확보 등이 주요한 안보 의제로 강조되었다 차

당대회 보고에서도 중국 공민과 법인의 해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동시에 국제지위에 상응하고 국가안보와 발전이익에 부합하는 견고한 국방과 강대한

군대 건설 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동률 이상현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와 한국 ② 미중관계의 시각에서 『동아시아연구원스마트 』

검색일

胡錦濤在中國共產黨第十八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 堅定不移沿著中國特色社會主義道路前進 爲全面建成小康

社會而奮鬥 검색일

http://www.eai.or.kr/type_k/panelView.asp?bytag=p&catcode=&code=kor_multimedia&idx=12666&page=1
http://news.xinhuanet.com/18cpcnc/2012-11/17/c_113711665.htm%20(


동아시아 해양 분쟁과 해법 국제법학과 국제정치학의 공동 모색 

 

중국의 활동무대가 기존의 대륙 중심에서 해양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중국이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이해관계가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즉 중국의 부상에 따라 이익의 영역과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중국의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적극적 방어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주권과 영토 영역에서는 보다 확고하게 수호의지를 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년 월 원자바오 총리가 유엔연설에서도 중국은 우호도 얘기하고 원칙도 말한다

중국은 핵심이익을 확고하게 견지할 것이다 주권 통일 영토보전에 대해서는 중국은 결코

후퇴하거나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한치의 영토주권도 양보할 수 없다 고 주권 수호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출한 바 있다

예컨대 일본과의 댜오위다오 분쟁 배경에는 동아시아 차원의 세력 전이 라는

큰 흐름이 자리하고 있다 년 중국은 에서 일본을 능가하면서 세계 위 아시아

제 일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다 중국은 년 청일전쟁에서의 패배로 일본에게 넘겨준

아시아 패권국의 지위를 한 세기 여 만에 되찾은 것이다 중국인들에게 댜오위다오는 바로 년

치욕의 역사를 극복하고 중화의 부흥을 과시하는 상징성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학자 역시

조어도 분쟁이 격화된 배경에 양국간의 전면적인 경쟁적 상황이 조어도 사건을 통해 집중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중국 역시 년 주기의 대대적인 권력 교체가 이루어지는 민감한 시기이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중화민족의 부흥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열망이 고조되고 있었다 즉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상대적 쇠퇴 국면에서 양국간 내재된 민족 감정과 세력 경쟁적 측면이 댜오위다오 분쟁에

투영된 측면이 있다 요컨대 중·일 간의 영토분쟁은 중국의 가파른 부상으로 동아시아지역차원의

조기 세력경쟁이 전개되었으며 민족주의 그리고 국내정치의 취약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남중국해 분쟁의 경우에도 역시 아세안 국가들은 년 이후 중국의 급격한 부상 특히

해군력 등 군사력 증강에 민감해지면서 시간이 갈수록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게 되었다 아세안은 이러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년에 발표된 당사자

선언을 행동규약 으로 격상하고자 하였으나 이 또한 중국의 비협조로

지지부진하면서 불안이 가중되어왔다 결국 베트남 필리핀 등 주요 분쟁 당사국들은 년과

년 미 해군과 연합 해상훈련을 전개하는 등 미국에 대한 편승전략을 통해 영유권 분쟁에서의

열세를 만회하는 전략적 선택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남중국해 분쟁 역시 급격하게 격화되었다

 

미국의 동아시아 재균형 전략

 

중국의 해양 정책의 변화를 자극한 또 하나의 중요한 배경은 미국의 동아시아 회귀

이다 년 이후 중국과 미국간 세력관계의 변화에 따른 갈등 표출이 해양 영유권

분쟁에도 투영된 측면이 있다 그 동안 동아시아 영토 분쟁에 대한 개입에 유보적이었던 미국이

년을 전후하여 항해의 자유라는 국제규범을 내세우며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기 시작했다

                                           

温家宝出席第 届联合国大会一般性辩论并讲话 年 月 日

汪毅刚 李颖 论民族大义下的中日钓鱼岛问题 『河北师范大学学报 哲学社会科学版 』 第 卷 第 期

年 月

http://www.gov.cn/ldhd/2010-09/24/content_1708695.htm
http://www.gov.cn/ldhd/2010-09/24/content_170869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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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두 분쟁에서 공통적으로 역외 강대국 즉 미국의 개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영토주권 문제는 당사국 양자간 협상의 문제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려 하는 것이다

클린턴 장관은 중·일 간 댜오위다오 분쟁이 한창이던 년 월 일 뉴욕에서 마에하라

세이지 前原誠司 일본 외무상을 만나 댜오위다오가 미국의 방위 의무가 규정된 미일안보조약

조 대상이라며 사실상 일본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 또한 기자회견에서

댜오위다오 사태를 둘러싼 긴장이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해소되길 희망한다 라면서도 우리는

분명히 매우 매우 강하게 그 지역 동북아 의 동맹국인 일본을 지지한다 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은 시진핑 부주석이 직접 나서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에게 댜오위다오 분쟁에 개입하지 말고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언행을 자제하라 라며 중립을 강도 높게 요구했다 중국은 일본이

중·일 간 분쟁에 미국을 끌어 들이고자 한 것이고 미국 역시 이 분쟁을 계기로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복귀를 실현하고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남중국해 분쟁이 다시 쟁점화된 것도 중국에서 년 월 방중한 미국 국무부 차관

스타인버그와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 아시아 담당 고위급 인사에게 처음으로 남해는 중국의

영토보존이라는 핵심이익에 관계된다 라고 입장을 표명하면서부터이다 이후 중국의 핵심이익의

문제는 중국 국내외에서 뜨거운 논쟁 의제가 되었으며 급기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년 월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에서 남중국해는 미국의 이해와 직결된 사안 이라고

반격의 포문을 열었다

미국이 새롭게 남중국해 영토분쟁에 개입하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 계기가 되어 베트남과

필리핀이 남사군도 문제에 대해 종래보다 대담한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다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 중국 내에서 주로 논의 되고 있는 대응책은 국제화 다자화 확대화 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는 중국과 동남아 일부 국가간의 영토와 해양권익을 둘러싼 분쟁이지

중국과 아세안간의 문제가 아니며 국제적 문제는 더더욱 아니라는 입장이다 여기는 결국 미국 등

역외 강대국의 개입을 막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중국은 미국의 개입에 민감하고 강하게 반대할수록 오히려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게 되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즉 중국이 미국의 개입을 막기 위해 강경하게

대응할수록 상대 국가들인 일본 베트남 필리핀은 더더욱 미국에 의존하려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남중국해문제와 관련 주권문제와 비 주권문제를 구분 짖는 방법이다 중국은 남중국해 도서

분쟁과 해양획정 문제는 온전히 영토와 주권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양자간 협상을

통해서만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남중국해와 관련된 여타의 문제들 예컨대

해양통항안전 해상테러 환경보호 해양 재난구제 등 비전통 안보 영역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자간

협상과 협력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중국은 미국의 개입 명분을 약화시키기 위해 남중국해문제에서 자유 항해와 영유권

분쟁의 문제를 분리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즉 양 부장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에서 남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의 중요성은 자명하며 모든 국가가 그 수혜국이 돼야 한다

                                           

习 近 平 晤 美 防 长 望 美 谨 言 慎 行 不 介 入 钓 鱼 岛 争 议 中 国 新 闻 网 年 月 日

中國首次向美明確表態南海是中國核心利益 『環球時報』

http://www.chinanews.com/gn/2012/09-19/4196840.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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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어 남중국해에서의 항해 자유와 안전은 아시아 국가들과 그 주변국에 특히 중요하며

방해 받아서는 안될 것 이라고 밝혔다 양 부장은 남중국해에서 항해 자유는 보장받아야겠다는

미국을 의식하면서 동시에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 미국은 비당사국이라며 불개입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남중국해 분쟁은 직접 당사국들이 우호적인 타협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라면서 관련 당사국간 대화와 협상을 위한 채널은 열려 있고 남중국해의 현재

상황은 전반적으로 평화적이고 안정돼 있다 라고 덧붙였다

 

 

 

Ⅴ 중국의 해양 대국화의 딜레마와 과제

 

중국은 기본적으로 분쟁중인 남중국해와 동중국해가 중국 고유의 영해이고 해양 영토라는 인식은

확고하다 다만 중국정부는 년 이전까지 충분한 힘과 의지를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영해와 해양 영유권을 충실히 수호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자타가 공인하는

로 부상했고 부상에 걸 맞는 다양하고 강력한 주권 수호의 수단과 힘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해양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 충분히 제고되어 이제 본격적으로 해양 영유권을 수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은 해양 영유권 수호의 힘과 수단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분쟁국들

특히 필리핀 일본 등이 중국의 주권 침해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이를

수호하지 못하는 정부에 대한 중국내의 비판과 불만이 제기되었다 특히 년 주기의 권력교체

시점과 맞물리면서 영유권 분쟁의 국내정치적 민감성은 더욱 고조되었다

이제 중국은 해양강국을 지향하고 해양 영유권에 대한 주장을 강화하는 것이 정상화의

과정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만큼 해양 주권 수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는 후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여전히 중국외교에서 해양 영유권 분쟁이 중국외교를 압도하면서 중국 외교 전반이

공세적 외교로 인식되고 이로 인해 오히려 중국 부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딜레마가

과제로 남아있다 즉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의 중국의 강력한 주권의지 표명이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가져오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중국 외교와 안보의 불안요인이자 걸림돌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으며 중국 정부 또한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 요컨대 중국의 섣부른 해양

대국화를 제약하는 요인 또한 적지 않은 것이다

우선 중국의 부상과정으로의 해양으로의 진출 확대는 오히려 부상에 새로운 장애와 도전을

초래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부상이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은 이제 중국이 경제대국에서 군사대국으로의 확장 가능성에 모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이 해군력을 증강하는 현상에 주목하면서 중국의 해양 대국화 가능성과 그 의도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역사적으로 세계 패권질서는 제해력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 왔다 따라서 중국이

본격적으로 해양 대국을 추구한다면 그 자체로 중국이 패권 의지를 표출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나아가 중국의 해양대국화는 미국의 해양 패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인식되면서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을 가열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내부적으로 향후 최소한 여 년은 산적한 성공의 위기를 관리하면서

균형성장을 이루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중국은 가파른 부상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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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미국과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오히려

중국위협론의 시장을 확대시켜 미국의 동아시아 복귀의 공간을 제공하고 나아가 미국과의

군사력 경쟁을 촉발시켜 결과적으로 중국의 부상 일정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중국은 이미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해 기존의 여타 초강대국과는 상이한 역사적 경험을

해왔으며 다양한 국가적 과제를 안게 되었다 예컨대 우선 중국은 사실상 인접한 국가들 거의

대부분과 건국 이후 지난 반세기 동안 국경 획정을 둘러싼 갈등과 협상을 경험했거나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지리적으로 삼면이 육지 국경으로 둘러싸여 있다 비록 최근 중국 내륙

국경이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안정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육군 중심의 군 편제에 큰 변화를 주기는 어렵다

그리고 중국은 국내적으로 소강사회 小康社會 의 전면적 실현 대만과의 통일 변경지역의

안정 국가통합 등의 과제를 안고 있으면 이를 위해서는 인접한 아시아지역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주변국가와의 안정적 외교안보관계의 확보 그리고 이를 통한 주변 환경의 안정적 관리가

절실하다 아울러 중국에서 변강지역은 전통적으로 낙후된 오지인 동시에 소수민족 집거지로서

국내 정치경제적으로는 경제적 낙후와 지역격차 민족 및 국가 통합의 과제를 내재하고 있다

요컨대 중국은 지정학적인 특성으로 인해 국가통합이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어왔다

중국 집권자들은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내우외환에 대한 우려가 있다 내적 취약성이

노출되었을 때 외부의 위협에 취약하다는 오랜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중국은 다른 국가와 달리

내부 안정과 통합이 외부의 위협에 대한 우려 보다 우선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제 국 변수에 주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향후 태평양에서 미국과 직접적인 정면 충돌보다는 미국의 동맹국들과 대립하고 미국은 그

배후에서 갈등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요컨대 중국은 한반도와 일본

문제로 인해 미국과의 갈등이나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런 맥락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논의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연유로 시진핑 정부는 상충되어 보이는 신호를 동시에 보내고 있다 한편에서는 국가의

주권 안전 발전에 관한 핵심이익에 대해 결연한 수호 의지를 명확히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주변국과의 선린우호관계를 공고히 하고 호혜협력을 심화할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시주석은

주변외교를 잘 전개하는 것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과 두 개의 백

년 两个一百年 목표를 실현하는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변국가와 친 亲 성 诚 혜 惠

                                           

王逸舟『全球政治和中国外交 探寻新的视角与解释』 北京 世界知识出版社

시진핑 주석은 년 월 일 양일간 정치국 상무위원 인 전원을 비롯하여 중앙외사공작영도소조 성원

재외 공관장 지방 정부 신장건설병단 인민해방군 국유기업 간부 등 외교 안보 경제관련 정치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건국이후 처음으로주변외교업무좌담회를 개최하면서 특별히 주변외교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习近平：让命运共同体意识在周边国家落地生根

검색일

두 개의 백년은 공산당 창당 년 년 과 건국 주년 을 일컫는 것으로 중국은 이른바 국가대전략

구상을 통해 세계적 강대국으로서의 위상과 전략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전략구상은 창당 년이

되는 년 전면적 소강 小康 사회의 실현 그리고 건국 년이 되는 년 중등 선진국가로의 성장이라는

비전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즉 시진핑 체제가 집권하는 년의 시기는 창당 주년 시기와 맞물려 있으며 중국이

건국 년에 강대국으로의 부상을 완성하는 기반을 다지는 중간 지점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기회기 戰略機遇期 로 간주되고 있다 이동률 중국 비전 초강대국화 전략의 과제 이동률 편 『중국의 미래를

말하다』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http://www.fmprc.gov.cn/mfa_chn/wjdt_611265/gjldrhd_611267/t1093113.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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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容 의 기본 이념에 입각하여 경제적 유대관계를 견고히 하고 안보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인문

유대가 긴밀하도록 해서 선린우호관계를 강화시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역시 핵심이익과

선린우호관계 유지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를 원하지만 주변 국가들과의 해양 영유권 분쟁이

좀처럼 해결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양자가 상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중국이 주변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부상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주변정세의 안정적 관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재인식한 결과이다 그리고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은 중국이 부상하는 과정에서 확장되고 있는 핵심이익을 더욱 확고하게 수호해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하는 점이다 실제로 시진핑 주석은 주변외교공작좌담회 개최 전인 년

월 차 중앙정치국 집체학습에서 핵심이익의 수호 의지를 역설한바 있다 즉 주변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면에는 향후 핵심이익을 더욱 확고하게 견지하는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주변국가와의 마찰과 경계에 대한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이해된다

요컨대 시진핑 정부는 주권을 양보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동시에 중국이

위협적인 국가가 아니라는 이미지를 생산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국민들이 지니고 있는 중국 부상에 대한 높은 기대와 열망 역시 충족시켜야 한다

따라서 내치 우선이라는 현실적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외적으로도 고비용이

예상될 수 있는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 제고도 함께 추진해가야 하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따라서

부상하는 중국이 직면한 이러한 다양한 딜레마와 과제는 상당기간 중국의 해양 대국으로의 팽창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习近平：更好统筹国内国际两个大局 夯实走和平发展道路的基础 新华网

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3-01/29/c_11453825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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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은 심각한 환경적 경제적 및 사회적 결과를 야기하는 지구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한 분석에 의하면 어업으로 인한 세계의 경제적 손실이 연간 억

달러 내지 억 달러로 연간 어획량의 최대 에 해당한다 특히 서부아프리카의 상황은 더욱

심각한데 이곳에서는 어업이 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이러한 어업이란 개념에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엄청난

비난가능성을 담고 있다 는 심지어 어업을 인류공동의 적으로 불리는 해적행위 같이

논하기도 한다

이런 어업을 방지 감소 및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은 다양한 수준에서 펼져 진다 연안국

기국 및 항만국 등 개별국가 수준에서 어업협정 체결 등 국가 간 다양한 양자적 차원에서 그리고

해양법협약이나 공해어업협정 이행협정과 같은 다자협약의 틀 내에서 그리고 각

지역수산기구 의 틀 내에서 이루어진다

지난 해 월 일 서부아프리카 소지역수산위원회

가 어선의 기국의 책임범위 등 가지 사항에 대한 법적 해석을 구하는 권고적 의견을

국제해양법재판소 에 신청하였다 의 이러한 신청도 서부 아프리카의 심각한

어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적 차원의 해결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어업에 대해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로 비추어지고 있다 즉 우리

및 영해에서 일어나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해 우리 어민이 큰 피해를 입고 이를

단속하고 처벌함에 있어서 많은 행정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한편 지난 해 월 미국 수산국이

                                           

에서 인용

홈페이지 참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서 서해 도 어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나포와 담보금 부과액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참조 출처 년 해양경찰청 백서

http://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2646833/
http://www.oecd.org/tad/fisheries/fishpiracypublications.htm#TOC1
http://www.itlos.org/index.php?id=252&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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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국가로 지정하고 월에는 수산총국이 한국을 어업과 관련한 예비 비협력

제 국으로 결정하였다

이처럼 한국은 와 관련해서 양면적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전자인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관련해서는 국내 언론과 많은 연구를 통해 다루어진 반면 후자의 측면에서는 비교적

적게 다루어졌다 한편 후자와 관련해서 인식하고 있는 많은 이들은 한국이 심각한 위반을

하고 있고 이러한 한국기선의 어업행위는 공여국으로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있는 한국의 국격을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비난한다

이러한 이유로 이 글은 한국과 어업 문제 중 한국이 국가로 낙인되고 있는

가해자로서의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미국과 가 한국을 국가로 지정 또는

지정 가능성이 있음을 결정하였는데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은 한국적

원양어선의 행위의 실태를 고발하고 비난함으로써 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 오히려 미국과 의 그러한 지정에 대해 그 내용을 검토하고

여기서 발견되는 문제점들을 지적함으로써 가해자로 이미지 낙인이 된 한국의 어업문제를

새롭게 바라보고자 함에 있다

이러한 목적에서 이 글은 먼저 어업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규범과 지역수산기구 차원의

노력을 살펴보고 장 이어서 미국과 의 한국에 대한 어업국 지정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장

 

 

어업 규제를 위한 국제적 틀 주요 국제규범과 지역수산기구
 

어업의 정의

어업 즉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이란 말은

년대 초부터 유엔총회를 비롯한 국제적 지역적 장에서 논의되기 시작되기 시작했지만

가 년 어업을 방지 저지 및 근절하기 위한 국제행동계획 을

                                           

이하

위원회 결정문으로 칭함

원문은

다음에서 확인

http://www.fao.org/docrep/003/y1224e/y1224e0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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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하면서부터 폭넓게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어업은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단지 불법 어업 비보고 어업 및 비규제 어업을 모아놓은 표현일 뿐이다

그래서 제 조는 어업에 대해 이들 세 가지 사항을 각각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불법 어업이란 다음과 같은 활동을 의미한다

일국의 관할수역에서 당해 국가의 허가 없이 또는 그 국가의 법령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자국 또는 외국 선박에 의한 활동

관련 지역수산관리기구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했으나 해당 당사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그 지역기구가 채택한 보존 및 관리 조치를 위반한 활동이나 적용 가능한

관련 국제법 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활동 또는

관련 지역수산관리기구의 협력국이 취한 활동을 포함한 국내법 또는 국제 의무 위반

활동

비보고 어업이란 다음의 활동을 의미한다

국내 법령을 위반하여 관련 국내 당국에 보고되지 않았거나 잘못 보고된 활동 또는

관련 지역수산관리기구 권한 내의 지역에서 당해 기구의 보고 절차를 위반하여 행해진

보고되지 않았거나 잘못 보고된 활동

비규제 어업이란 다음의 활동을 의미한다

관련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적용지역에서 해당 기구의 보존 및 관리 조치에 합치하지

않거나 또는 그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무국적 선박이나 해당 기구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의 국기를 계양한 선박 또는 어업 실체 의 선박 활동 또는

어족자원과 관련하여 적용 가능한 보존 또는 관리 조치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에서

해양생물자원보존을 위한 국제법 하의 국가 책임과 합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어업활동

위 정의에서 두 가지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위 정의가 가진 규범적 한계이다

가 이렇게 어업을 정의하고 있지만 이것이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에 의해 규범화되거나

또는 모든 국가들에 의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정의는 아니다 요컨대 의

어업에 관한 정의는 권고적 개방적 성격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다만 이러한 정의가 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갈수록 많은 나라들이 수용해 가는 추세에 있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하나는 어업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주 폭넓다는 점이다 즉 불법 어업 비보고

어업 및 비규제 어업이란 범주 아래에 하위범주를 규정하고 있는데 어업행위가 이 중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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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라도 해당되면 그러한 행위는 구체적인 하위범주의 위반으로 다루어지는 동시에

어업으로 칭해진다는 점이다 요컨대 이렇게 어업으로 통칭함으로써 비교적 경미한 위반도

서론에서 어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반적 인식을 설명한 바와 같이 어업행위로 낙인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어업으로 통칭하는 구조가 확실히 어업을 규제함에 있어서는

아주 효과적 통제 기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규제의 상대방에 있어서는 조금 과장한다면 마녀사냥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항변도 못하는 억울한 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가 어업을

정의한 후 말미에서 일부 비규제 어업은 적용 가능한 국제법에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국제행동계획 에서 제시한 조치의 적용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다 는

안전장치를 언급한 것도 이 점을 약간이나마 고려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주요 국제규범

어업 규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 글의

목적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적 구속력 있는 다자문서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유엔해양법협약

해양법협약 은 어업 규제와 관련한 여러 조항들을 담고 있다

가 협약 제 조 생물자원의 이용

해양법협약제 제 조 항은 연안국의 에서 어업을 하는 다른 국가의 국민이

연안국의 법령에 의해 수립된 보존조치와 그 밖의 조건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연안국

법령에 포함될 것들로 어획 가능한 어종 결정 어획 할당량 결정 어로기 설정 등 개

사항을 예시하고 있다 연안국의 이러한 법령을 위반하면 어업행위가 되는 것인데

이 글과 관련해서는 타국 연안에서 어업행위를 하는 국민에 대해 직접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나 협약 제 조 기국의 의무

해양법협약 제 조는 먼저 항에서 모든 국가는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대하여

행정적기술적사회적 사항에 관하여 유효하게 자국의 관할권을 행사하고 통제한다 라고

함으로써 자국기선의 모든 활동에 대해 유효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일반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자국기선이 불법조업을 할 경우 논리적으로 기국은 그러한 행위를

유효하게 통제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다

                                           

제 조 항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 외에 유엔 총회 결의 행동규범 지침 어업에 관한 로마선언 등이 있다

그리고 어업문제가 부분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으로 환경문제와 관련한 문서 중 람사르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이

있고 무역관련 문서 중에는 등이 있다

해양법협약의 당사국은 년 월 일 니제르가 가입함으로써 개국에 이른다 한국은 년 월 일

가입했고 는 년 월 일 가입했지만 미국은 아직까지 비준을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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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법협약 제 조 항 내지 항은 국가의 이러한 의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다만 이 조항은 어선만이 아니라 기국의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어업에

관한 직접적 기술은 없다

다 협약 제 조 내지 제 조 공해생물자원의 관리 및 보존

해양법협약은 제 조 이하에서 공해생물자원의 관리 및 보존에 관한 국가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특히 협약 제 조는 모든 국가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공해생물자원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와 협력할 의무가

있다 고 함으로써 자국민에 대한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앞서 해양법협약 제 조

항에서 어업행위를 하는 국민에게 직접 의무를 부과했지만 본 조항은 그 국민이 연안국

법령을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를 해당 국가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협약 제 조는 공해수역에서 생물자원의 보존관리를 위해 국가 간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협약 제 조는 공해생물자원의 허용어획량을 결정하고 보존조치를 수립함에 있어서 국가가

이행해야 할 사항 이용 가능한 과적 정보 등의 자료의 국제기구 제공 그리고 보존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타국 어민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라 협약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해양법협약의 큰 특징 중 하나는 강제적 구제절차의 도입이다 즉 해양법협약은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이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해결되지 않으면 어느 한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재판소에 회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당사국으로 하여금 이러한 강제적 분쟁해결절차를 피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러한 예외 사항으로 해양경계획정 관련 분쟁 군사활동에 관한 분쟁

주권적 권리나 관할권의 행사와 관련된 법집행활동에 과한 분쟁 유엔 안보리가 권한을

수행하고 있는 분쟁 등이다 여기서 주권적 권리나 관할권의 행사와 관련된 법집행활동에

관한 분쟁이 어업활동과 관련된다

한국 정부는 독도 주변수역에서 일본 정부의 수로측량 과학조사 시도가 크게 문제되자 년

위 선택적 사항 모두에 대해 배제선언을 하였다 따라서 한국의 동의 없이는 이러한 분쟁이 협약이

정한 강제적 분쟁해결절차 중재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 등 에 회부될 수 없다

마 소결

해양법협약은 어업을 규제하기 위해 국가에게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간 협력의무와 같이 이러한 의무는 아주 포괄적인 의미의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점이

있다

                                           

해양법협약 제 조

해양법협약 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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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공해어업협정

공해어업협정 은 해양법협약의 관련 규정의 효과적 이행을 통하여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의

장기적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보장 하기 위해 채택되었다 이 협정은 해양법협약이 새롭게 배타적

경제수역제도를 도입하면서 과거 공해자유의 원칙에 의해 어로행위가 이루어지던 지역이 연안국의

관할수역이 되자 연안국의 와 남은 공해 사이를 오가는 어족자원에 대한 관리 필요성 때문에 채택된

것이다

이 협정은 공해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기국 항만국 및 연안국들이 효율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특히 경계회유성 및 고도회유성 어족의 보호를 위해 지역적소지역적 국제수산기구의

설립을 장려하고 당사국이 이들 국제수산기구들과 협력체계를 이룰 것을 규정하고 있다

협정 제 부는 기국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앞서 해양법협약 제 조가 기국의 의무에 관한

일반조항이라면 본 협정 제 부는 공해상 어업과 관련해서 협약의 조항을 구체화시킨 것이다

협정은 협정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신의성실과 권리남용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각 당사국은 이

협정과 관련하여 자국이 야기한 손해 혹은 손실에 대하여 국제법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다 고 하여 협약

불이행에 따른 책임에 관해 원칙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년 이행협정

년 이행협정은 공해어업활동과 관련한 보존 및 관리조치상의 의무를 피하는 수단으로

자국민이 선박의 선적을 변경 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채택한 협정으로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이다 즉 이 문서는 어업활동과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인 편의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정이다

이 협정은 기국의 책임 제 조 어선의 기록 관리 제 조 국제협력 제 조 정보교환 제 조 개도국과

협력 제 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편의치적을 차단하는데 치중하고 있다

그리고 협정 제 조는 항은 협정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분쟁이 당사자간 협의를

기초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그러한 분쟁은 국제사법재판소 또는 중재재판소에 회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동 조항은 그러한 재판소 회부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당사자들은 해양생물자원의 보존에 관한 국제법 규칙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 및 협조를

계속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 조항의 국제법원에 대한 분쟁 회부는 당사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식명칭 년 월 일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 보존과 관리에 관한

조항의 이행을 위한 협정 년 월 현재 이 협정의 당사국은 개국이며 한국은 년 월 일 가입하였고

는 년 월 일 가입하였다

동 협정 제 조

정식명칭 공해상 어선의 국제적 보존 및 관리조치 이행 증진을 위한 협정

제 조

이행협정 제 조 분쟁해결

동 조 항



한국해로연구회∙동아시아연구원

 

 

항만국조치협정

의 이 협정은 효과적인 항만국 조치를 통해서 어업을 방지 저지 및 근절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과 해양생태계의 장기적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보장 하기 위한 목적으로

년 채택되었다 이는 어업을 한 선박이 결국 연안국의 항구에 입항할 때 리스트에

오른 선박의 입항금지 어획물에 대한 검사 강화 등을 통해서 어업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채택되었다 이 협정은 개 회원국이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을 해야만

발효하는데 년 월 일 현재 개국만이 동참하였다

소결

해양법협약을 비롯한 각 협약은 어업 방지를 위해 기국 항만국 연안국 등에게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사항들은 각 협약마다 구체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아주

포괄적이다 또한 당사국이 해당 협약상의 의무를 단순히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제는 없으며 다만 협약의 이행 및 적용과 관련해서 당사국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해양법협약과 같이 일방에 의해 강제적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지역수산관리기구

지역수산관리기구 의 성격

들이 생물자원의 보호와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어업을 규제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는 원칙적으로 설립협정 및 회원국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집행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가 여개가 넘는데 이 중 개가

하에서 설립이 되었으며 나머지는 개 이상 국가들의 합의를 기초로 설립되었다

이러한 의 설립 및 운영의 근간은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국가들 간

협력의무이다 이러한 의무는 앞서 살펴본 해양법협약 공해어업협정 이행협정 등에서

반복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각각의 가 그 회원국들만 구속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이 공해어족자원의 관리 및 보존을 위해 해양법협약 등이

부과하는 보다 근원적인 협력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항만국조치협정 제 조 목적

칠레 가봉 미얀마 뉴질랜드 노르웨이 오만 세이쉘 스리랑카 우루과이

한국이 가입한 주된 들은 다음이 있다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

전미열대참치위원회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인도양참치보존위원회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북대서양수산기구

남동대서양수산기구

앞의 글

http://www.fao.org/fileadmin/user_upload/legal/docs/5_037s-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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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규제를 위한 의 주요 기능

는 지역별 또는 참치 등 어족 별로 구성되어 있지만 어업을 규제함에 있어 의

기본적인 기능은 비슷하다 주요 기능으로 해당 지역 또는 어족에 대한 어업과 어획물의 전재

허가 선박 목록 작성 감시 회원국의 보고서 검토 등이 있다

그래서 각 는 총회 등 내부 절차를 통해 선박에 대해 추후 조업금지와 같은

자체적인 제재를 가하고 해당 국가에게는 어획 쿼터량 축소 협의 선박에 대한 조사와 제재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한다 특히 등 여러 들이 어업에 대해

무역적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제재는 리스트에 오른 선박에서 나오는 어획물을

회원국이 수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집행된다 그리고 그러한 제재는 해당 선박이 의 보존

및 관리 조치에 부합해서 어업활동을 했다는 충분한 서류가 제출되어야 해제될 수 있다

 

한국의 원양어업과 미국 및 의 규제 검토
 

한국 원양어업의 다양한 지표

 

다음 절에서 미국과 의 한국에 대한 국가 지정이 한국의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데 도움 되기 위해 이 절에서는 원양어업의 다양한 지표들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리나라의 원양어업은 전체 어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생산량 대비 금액 대비

정도인데 최근 몇 년 동안 공해어업규제 강화 등으로 최근 몇 년 동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년 총 어업생산량은 천 톤으로 전년에 비해 감소하고 생산금액은 조

억 원으로 전년 비해 감소하였지만 이 중 원양어업은 생산량이 천 톤으로

전년대비 감소 금액은 억 원으로 전년대비 나 감소하였다

원양어업을 통해 잡히는 어종은 가다랑어 천 톤 가 월등히 많고 다음으로 오징어 천

톤 황다랑어 천톤 순이다 그리고 원양어업의 수출현황을 살펴보면 년 기준 총

수출금액이 백만 원인데 품종 별로 보면 가다랑어 천원 기타어류

냉동피레트 천원 황다랑어 냉동 천원 눈다랑어 냉동 천원

이빨고기 천원 순으로 많다

                                           

해양수산부 원양어업통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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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년 기준 수산물 총 수출액 억 원 중 유럽으로의 수출금액은 총 억

원으로 약 를 차지하며 미국으로의 수출액은 억 원으로 를 차지한다 이처럼

수산물 수출 중 유럽과 미국으로의 수출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에 이른다는 점은

다음 절에서 어업에 대한 제재조치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원양업계의 해역 별 생산량을 보면 년 총 톤 중

태평양에서 톤 대서양에서 톤 인도양에서 톤 그리고 남빙양에서

톤을 생산하였다

 

미국의 규정과 한국의 국가 지정

 

미국의 어업국 지정 관련 법규

 

미국은 년 수산업법 을

개정하여 공해유망어업금지보호법 을

이 법의 틀 내에 넣었는데 가 어업과 국가에 대한 규제를 규정하고 있다 는 총

개 조항에 불과하다 는 공해에서 대규모유망어업을 금지함으로써 공해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동 법은 에 관한 정의규정은 두지 않고 상무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는 동시에 아래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가  정의

미국이 당사자인 국제수산관리협정에서 요구되는 보존 및 관리 조치를 위반한 어업활동

적용 가능한 국제적 보존 및 관리 조치가 없거나 적용 가능한 국제적 수산관리 기구 혹은

협정이 없고 그리고

그리고 모든 국가 관할권 넘어 있는 해산 열수분출공 기타 취약한

해양생태계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국제 수산기구 혹은 협정을 포함해서 적용

가능한 보존 및 관리 조치가 없는 경우의 어업활동

위 정의를 통해 적어도 세 가지 사항이 주목을 끈다 먼저 이 법은 적용범위가 어업에 관해

공해상의 어업활동으로 제한된다 둘째 각 정의조항마다 국제수산관리기구를 기술한 것으로

보더라도 국제수산관리기구 즉 들의 역할이 클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셋째 특이한 점은

                                           

해양수산부 수산물검역및수출검사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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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는 불법 비보고 또는 비규제라고 했지만 위 정의부분에서는 그리고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해석상으로는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독립적으로

어업의 일부를 구성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나  국가 지정 절차

미국의 제 국에 대한 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정 절차이다

상무장관은 해당국가 어선들 이 과거 년 동안 어업과 관계될 때 지정하고

보고서의 목록이 올린다 어선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업이 되려면 적어도 척 이상의

선박이 있어야 하며 뒤에 살펴볼 의 관련 규정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는 점과 비교된다

다음으로 협의절차이다 한 국가가 국가로 지정이 되면 년 동안의 협의절차를 거치는데 이

기간 동안 미국은 상대국이 국가로 지정된 사안들을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장려한다 마지막으로 인증절차이다 상무장관은 해당 국가가 증거자료를 충분히 제공하면 긍정적

확인을 그리고 불충분하면 부정적 확인 을 한다 부정적 확인을 받으면 어선이 미국

내 항구에 진입을 못하거나 수입제재를 받을 수 있다

다  수입금지 조치

법률 위반 발견시 어업에 다양한 제재 중 수입금지 조치는 재무장관이 국무장관의 인증서를

받았을 때 재무장관이 관련 모든 어류와 어류관련 생산물에 대해 미국 내 수입 금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국무장관의 권고를 받아 해당 외국의 어업에서 나오는 어류 혹은 어류 관련 생산물에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국에 대한 지정

미국 해상대기청 산하 수산총국은

년 월 한국을 비롯한 개국을 국가로 지정하였다 미국은 한국을 국가로

지정한 이유로써 무엇보다 문제의 선박이 국제적 어업관리협정에서 요구하는 보존 및 관리조치를

위반하는 방법으로 어업활동을 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충분한 제재가 부족하다는 근거를 들었다

그러면서 수산총국은 협정 하의 의무를 한국기선 척이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년 인성호가 불법행위로 에 적발되었을 한국 정부는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고 인성호를 선박 리스트에 등재시키려 하자 한국 정부가

차단하였다는데 이러한 점도 지적되었다 미국은 국가 지정 이후 한국정부에 위반자에

대한 벌금을 현실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년 초 원양산업발전법의 개정안에 대해서도

미국은 제재가 충분하지 않다고 하였다 앞으로 미국은 년 하반기 중으로 한국을

국가로 확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부분은 다른 문서들에도 동일하게 지적될 수 있다

한국 외에 콜롬비아 에콰도르 가나 이태리 멕시코 파나마 스페인 탄자니아 베네수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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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과 한국의 예비 비협력 제 국 지정

규정 의 구성

어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고조된 가운데 는 어업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규정을 제정하였다

가  적용범위

동 규정은 회원국의 영토 내 수역 제 국의 관할권 또는 주권 하에 있는 해역 내

그리고 공해 내에서 행하는 모든 어업 및 관련 활동 에 적용된다 즉 규정은 회원국

수역뿐만 아니라 공해와 제 국의 영해 및 에서 일어나는 어업 및 관련활동까지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다

나  어업에 대한 정의

규정은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는 의

에서 차용한 것이다 따라서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특징을 가진다

다  비협력 제 국 확인 가능성 결정

유럽위원회는 어업 관련 국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검토 조사 및 협력을 한 후

비협력 제 국으로 확인될 가능성 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을 하면 제 국에게

즉시 통보하여 제 국이 위원회 결정에 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동 규정은 해당 통보에 대해

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결정문과 동봉한 서한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시정할 수 있는

합리적 시간을 주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정은 예비적인 비협력 제 국 지정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결정 이후 위원회가 해당 제 국과 협력하여 지적 사항들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거친다

라  비협력 제 국의 확인

규정의 중요한 특징으로 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어업과 관련 있는 제 국을

비협력 제 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유럽위원회는 해양법협약 공해어업협정 이행협정

등 많은 구속력 있는 또는 구속력 없는 국제문서를 제 국이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그 국가를 비협력 제 국으로 확인할 수 있다

                                           

년 월 일 시행

규정 제 조 항

규정 제 조

규정 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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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규정의 표현을 정확히 빌리면 어업을 방지 저지 및 근절하기 위해 기국 항만국 연안국

또는 시장국 으로서 국제법상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제 국을 비협력

제 국으로 확인될 수 있다 즉 제 국은 어업을 방지하기 위해 기국 항만국 연안국 또는

시장국으로서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만 한다 규정에는 제 국이 그러한 의무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정량적 객관적 또는 명확한 기준은 없고 다만 효과적인 집행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판단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만약 유럽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비협력 제 국으로 확인이 되면 회원국들은 추가자료 등을

요구함이 없이 그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수산물 의 내 수입을 거절해야 한다

마  비협력 제 국의 확정

유럽위원회가 비협력 제 국으로 확인하고 이를 유럽 각료이사회 에 통보하면 그 국가를 비협력

제 국으로 등재할 지에 대해 다수결로 결정한다 이렇게 해서 비협력 제 국으로 결정이 되면 그에 따른

많은 제재조치가 따르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해당 국가의 기선 이 잡은 수산물

의 내 수입이 금지되며 따라서 그러한 수산물과 함께 온 어획증명서도 접수되지 않는다

한국의 예비 비협력 제 국 확인

유럽위원회는 지난 해 월 일 한국과 가나 네덜란드령 를 예비 비협력 제 국으로

지정하였다 한국에 대해 위원회 결정문에서 관련 위반을 지적하는 사항들은 아주 포괄적이다

먼저 서부아프리카 등지에서 한국 기선 또는 한국인 업자들에 의해 어업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그리고 설치 미비 등 어업을 통제하기에는 제도정비가 부족하며

어업을 충분히 제재하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판단 근거로 결정문이 인용하는

문서들은 제 조 제 조 제 조 등 연안국과 기국 항만국 등의 일반적 의무사항들을 규정한

해양법협약 공해어업협정 상의 기국 항만국 등의 의무사항에 관한 내용 각 지역수산기구 내의 의무이행

의 권고적 문서인 등이다 즉 이러한 문서의 조항들을 인용하며 한국 정부가 그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앞으로 한국 관련 절차는 년 월 중 측의 한국 방문을

통해 한국의 어업 규제 능력을 점검하는 일 그 이후 위원회가 비협력 제 국으로 확인 여부를

결정하는 일이다 만약 위원회에 의해 한국이 비협력 제 국으로 확인이 되면 우선적으로 회원국

차원에서 한국 기선이 잡은 수산물의 로의 수출이 중단되며 앞서와 실질적인 차이는 거의 없지만

유럽 이사회가 최종 정하게 되면 차원에서 그러한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년 기준 수산물 총 수출액 중 유럽으로의 수출금액은 총 억 원으로 약 를 차지한다

                                           

규정 제 조 항

규정 제 조 항

유럽위원회는 년 월 벨리즈 캄보디아 기니

파나마 피지 토고 스리랑카 바누아투를 예비 비협력 제 국으로 확인하였으며 지난 해 월 이들 개국 중 벨리즈

캄보디아 기니를 정식 비협력 제 국으로 확인하였고 이사회에 지난 월 일 최종 확정하였다 이는 처음으로

규정에 따라 비협력 제 국으로 확정된 사례이다

해양수산부 수산물검역및수출검사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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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대한 법적 검토

규정은 많은 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많은 지지를 받으며 도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기되는 몇 가지 우려사항들을 지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상세한

논의를 지양하고 문제제기 차원에서 간단히 기술하고자 한다

가  의 내국민 대우 조항 위반 여부

조 내국민대우 는 타 국민 또는 타국가의 수입상품을 자국민 또는 자국의 국내상품과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그런데 제 국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규정과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관련 규정이 의무부과에 있어서 여러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규정은 제 국 역외 통제와 관련해서 어업에서 유래한 수산제품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내로 수입되거나 수출되는 수산제품의 모든

교역이 국제보존관리조치와 적절한 경우 관련 어선에 적용되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어획되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와 거래하는 모든 수산물 교역에 적용되는 증명서 제도가

시행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역내 국가에 대한 통제는 규정 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전문

제 조는 회원국 선박의 선장은 어획장소 어획일 및 어획량을 표시한 로그북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다만 미터 미만 선박의 경우는 로그북 작성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는 자국 내

수산물에 대하여 로그북 작성 의무만을 부과하고 어획증명서 제출의무는 면제하는 것이다

나  국제법상 주권평등원칙 위반 소지

의 어업 규정은 적용범위를 회원국 영토 회원국 수역 제 국의 주권 또는 관할권에

의거한 해양과 공해에서 발생하는 어업과 이와 관련된 활동에 적용된다 라고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어업이 가능한 모든 해양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회원국의 관할수역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업의 자유가 인정되지만 대부분 지역수산기구의 틀 내에서 관리되는 공해와

연안국들의 주권 또는 배타적 관할수역인 영해와 에서의 어업행위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물론 이렇게 해야지만 어업 규제에 대한 세계적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규정을 과도하게 적용할 시 연안국의 주권 또는 주권적 권리를 간접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있다 미국의 경우 공해만을 적용대상을 삼고 있다는 점에서 와 구별된다

다  국제법상의 일반적 의무위반을 근거로 제 자가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의 어업 규정은 비협력 제 국의 지정과 관련해서 해당 국가가 국제의무를 얼마나

준수하고 있는지를 주된 판단 근거로 삼고 있다 이러한 국제의무로 결정문에서 자주 언급하는

것은 유엔해양법협약의 기국의 의무 관련 사항 년 공해어업협정 이행협정 그리고 각종

규정들이다

이러한 국제협약들은 모두 주권국가들이 동의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들이다

그렇지만 해당 협약의 의무이행에 대해서는 회원국의 자발적 이행에 맡겨 두거나 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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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적인 이행강제수단을 두고 있기도 하다 여러 협약들이 강제적 제재수단을 두지 않은 이유

중에는 모든 기준을 회원국들이 곧바로 이행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점진적으로 이행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가 깔려있다

여기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주권국가들이 해당 국제협약의 틀 내에서 법적 구속을 받으며

그 범위 내에서 회원국으로서 이행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주권국가들은 해당

국제협약에 따른 의무이행 부분을 신중히 고려하여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만약 해당

국제협약에 가입함으로 인해 해당 국가에게 감당할 수 없거나 치명적인 제재 또는 불이익이

예상된다면 그러한 가입을 유보할 것이다 이는 유엔헌장 제 조 항에서 천명하고 있는

국가주권평등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그래서 어업 규제와 관련해서도 각 지역수산기구는

설립협정을 기초로 회원국들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회원국들은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며 지역수산기구가 회원국들의 그러한 노력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조업규제 쿼터

축소 회원국에게 제재 요구 등 협약에 기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라. 비협력 국 지정과 관련한 기준의 모호성에 관한 부분이 있다 규정은

제 장 비협력 국 에서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동 규정 제 조 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본 규정에 따라 습득한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을 하며 동 조 항에 의하면 기국

항만국 연안국 또는 시장국으로서 국제법이 부과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비협력 국으로

지정된다고 하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위원회는 습득한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국제법이 부과한

의무의 이행여부를 바탕으로 평가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객관적 기준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비협력 국 지정을 피하고자 하는 국가로서는

위원회가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수용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기준을 어느

정도 충족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구조가 된다

마. 국제의무 불이행과 그에 따른 무역제재의 비례성에 관한 부분이다 어업 규정에 의하면

어업에서 기인하는 수산물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의 선박에서 취득한 모든 수산물의 역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바  규정의 관할권 근거 

제 국의 국제법상 행위 예컨대 해양법협약상의 기국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제 자인 가

그 정당성을 판단하고 그에 따른 제재조치까지 발동하는 근원적 근거는 무엇일까 이 또한

의사 주권국가로서 권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더구나 가 제 국에 대해 국제의무 위반으로

들고 있는 많은 사유들은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도 없는 문서들이다 예컨대 회원국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초로 작동하는 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행동계획 의 하나로

국가들이 작성해서 에 제출하는 국가행동계획 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점을 들어

국제의무 위반이며 따라서 비협력 제 국이 된다는 근거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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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지금까지 어업에 대해 살펴보았다 라는 말은 단편적인 많은 위반행위들을 모은 우산적

개념으로 행위의 크고 작음 중요도 위반정도에 관계없이 모든 관련 행위가 로 낙인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어업으로부터 해양생물자원을 지켜야 한다는 대의는

동감하면서도 오늘날 국제사회가 지나치게 몰입된 면도 강하다고 생각된다

어업을 규제하는 구속력 있는 국제규범으로 해양법협약 공해어업협정 등 여러 문서들이

있다 이들 문서들은 기국 항만국 연연국 등으로서 해당 협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국가가

그러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해당 협약의 틀 내에서 국가는 책임을 진다 그리고

회원국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해당 협약이 정한 틀 내에서 해결방안이 모색되어 지는 것이다

미국의 어업 규제법은 적용 범위를 공해로 한정하고 있다 그래서 주로 관련

지역수산관리기구 내에서 그 회원국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점들을 주목하고 해당 기구의

보고서 등을 판단의 근거로 활용한다 미국의 법은 국가로 정해진 국가들에 대해 무역적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제재수위를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규정은 제 국의 어업만을 다루는 문서로 도입 당시 국제사회에서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었다 그러나 어업의 방지 저지 및 근절을 위한 실효적 조치

확보라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은 여러 법적 우려사항들을 제기한다
 

 

 



동아시아 해양 분쟁과 해법 국제법학과 국제정치학의 공동 모색 

 



한국해로연구회∙동아시아연구원

 

 

동아시아 해양질서 불안정의 원인과 전망
해양전략의 충돌과 신뢰의 빈곤

박영준 국방대 안보대학원
 

 

문제의 제기
 

최근 동아시아 해양질서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해역에서 각각

중국과 일본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 그리고 중국과 미국 간에 해양 도서 및 해양자원을 둘러싼

각축이 전개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센가쿠 중국명 釣魚島 영유권 및 양국간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남중국해의 파라셀

군도와 스프라틀리 군도를 포함한 인접 도서들의 영유권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이 같은 도서들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에 대해 중국은 함정을 순항시키며 무력시위를 하거나 강압적인 방식의 외교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은 관련 각국들의 해양경비대 및 나아가 해군간의 무력대립으로 전개될

수 있는 양상을 노정하고 있다

이 같은 동아시아 해양질서의 갈등 요인 즉 도서의 영유권이나 해역의 경계를 둘러싼

각국간의 갈등과 대립이 첨예화되고 있는 현상은 이미 학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왜 동아시아

해양질서가 여타 해역의 질서와 비교하여 갈등과 대립의 양상을 노정하고 있는가 자유주의자들은

동아시아 역내의 다자간 안보협의체 혹은 공통의 안보규범이 부재하다는 점에 그 요인을 찾는

경향을 보인다 즉 유럽이나 여타 지역과 달리 동아시아 지역에는 다자간 안보기구나 공동의

안보규범이 미약하며 이 같은 제도 및 규범의 부재가 해양질서를 둘러싼 도서 영유권 갈등 혹은

해역의 경계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어

왔다는 것이다

한편 구성주의자들은 동아시아 각국간의 공동체 인식의 부재 상호 불신과 서로에 대한

잠재적 위협인식이 보다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존재한다 즉 동아시아 각국은 청일전쟁 이래

중일전쟁 아시아태평양전쟁 그리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서로 적대적 관계를 형성했던 역사를

갖고 있는데 냉전기에 잠시 봉인되었던 이러한 역사적 기억들이 탈냉전기에 접어들어 재생되면서

역사적 화해가 성취된 유럽지역과 달리 동아시아 지역에는 여전히 상호 불신과 갈등의 소지가

남아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상의 갈등이 해양질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현실주의의 시각에 의하면 동아시아 각국들의 경쟁적 국력증진과 적극적 해양전략의

추구가 해양질서에서의 갈등을 빚어내는 요인들로 해석된다 현실주의자들은 각국이 국가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은 국력이며 국력 가운데에서도 해군력과 같은 원거리

투사능력을 중시해 왔다 즉 타국에 비해 해군력을 강력하게 갖춘 국가가 국제질서의 패권국으로

부상할 수 있으며 역사상의 강대국들이 다 해양강국이었다는 것이 현실주의적 국제정치학의

핵심적인 주장 가운데 하나였다 그런데 동아시아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위의



동아시아 해양 분쟁과 해법 국제법학과 국제정치학의 공동 모색 

 

경제대국들이 집결되어 있으며 이들 국가들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군력에 중점을 둔 군사력

증강을 지속하면서 해양질서에 불안정성과 대립의 요인들이 배태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 해양질서 불안정에 대한 이러한 시각들을 고려하면서 자유주의적 시각과

현실주의적인 시각을 절충한 입장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즉 현실주의의 입장처럼

동아시아 각국간 국력 증진과 더불어 경쟁적인 해군력 건설 양상이 나타났고 이에 더해

해양질서를 규율하는 다자간 기구나 규범의 빈곤 속에 현재 노정되고 있는 바와 같은 해양질서의

불안정이 귀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관점 하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부분으로 구성될 것이다 첫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동북아 주요 국가들이 세기 접어들어 대외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에서

적극적 국가전략을 표방하는 가운데 해양전략도 보다 공세적인 성향을 띠게 되었음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해양 및 해군전략에 따라 각국이 공통적으로 해군력 증강에 힘을 쏟고

있음을 살필 것이다 둘째 반면 동아시아 내에 상호간 분쟁과 대립을 회피하고 해양질서 관련

상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규범과 제도는 아직 빈곤한 상태임을 지적할 것이다 셋째 경쟁적

해군력 증강과 다자적 규범의 부재가 결국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에서 도서 영유권이나 해역 경계

획정을 둘러싼 각국간의 잠재적 군사대립과 분쟁의 양상을 빚어내고 있음을 설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해양질서의 불안정이 한국의 국가안보이익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을

지적하고 동아시아 해양질서의 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한 한국의 국가전략 해양전략 차원의

대응방책을 제시할 것이다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변화 현황
 

개관

 

세기 들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남북한 그리고 아세안 역내 국가들로 구성된 동아시아

지역 내 국가들은 여타 지역 국가들에 비해 국방비 지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표 을 보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이 공통적으로 년대 이래 지속적으로 군사비를

증대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국방비는 년 이래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전쟁을

수행하면서 지난 여 년간 배 이상 증대되었다 그런데 중국의 국방비는 이보다 증가속도가

빨라 지난 여 년간 억 달러에서 억 달러로 배 정도 증대되었다 러시아도 년대

이래의 경제회복기조를 바탕으로 국방비 지출을 억 달러에서 억 달러로 여 년간 배

정도 증대해 왔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혹은 미국 국무부가 매년 공표하는 연례보고서 자료를 보면

전 세계 국가들 가운데에서 본 연구가 대상으로 하는 동북아 지역의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이 각각 세계 위 수준의 군비 지출국 임을 알 수 있다 는 유럽지역이나 남북

아메리카 지역의 군비 지출이 세계적 재정규모 축소 추세 속에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군비지출은 오히려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동아시아 개별 국가들의

국방비 증가는 해당 국가의 안보위협인식 및 그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전략의 경향을 자연스럽게

반영하게 된다 그렇다면 개별 국가별로 이 같은 국방비가 어떤 전략 하에서 어떠한 전력 증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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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되고 있는가 특히 각국이 해군 전력의 증강에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들을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주요 동남아 국가들의 순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표 1] 동북아 주요 국가의 국방비 지출 추세 (Military Balance, 2001-2013, 단위: $ bn) 

 

 

 

 

미국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증강 추세

 

미국은 동아시아 해양질서에 관한 한 기존의 지배적 지위를 점하는 국가이고 이러한 미국 우위의

질서가 유지되기를 바라는 현상유지국가 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해역에서 주도적 지위를 점하게 된 배경은 제 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 과정에 있다 미국은 제 차

세계대전에서의 사실상 전승국의 지위에 부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후 처리 과정에서 태평양 지역에

대한 해군력 확장을 시도하지 않고 일본에게 남태평양 도서에 대한 위임통치를 허용한 바 있었다

그런데 이 조치가 일본 제국해군의 팽창을 가져오고 결국 태평양 전쟁 초기 일본 해군에 의해 진주만

기습을 당하는 경험을 겪게 된다 이러한 쓰라린 경험 때문에 미국은 제 차 세계대전 종료 이후

대서양 지역은 물론 태평양 지역에서의 추가적인 위협요인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병력의 전진배치

태세를 구축하고 제 함대와 제 함대로 구성된 태평양함대도 설치하게 되었다 냉전기의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안보위협요인이 발생할 경우 기존에 전방에 배치된 해·공군 전력을 통합적으로

운용하고 부채살처럼 퍼져있는 동맹국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위협에 대처하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냉전체제의 종료 그리고 이라크 및 아프간 전쟁의 종전에 따른 국방예산의 삭감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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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제해권 확보 및 이를 위한 해 공군 중심의 전방전개

태세가 미국의 안보에 직결된다는 깊은 의식을 여전히 갖고 있다

특히 세기 접어들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영향력 확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자 미국은 아시아 중시 정책 혹은 재균형 정책을 표방하며 중국의

부상과 영향력 강화가 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기존 이익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수잔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은 년 월 일 연설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재균형 정책의 목표는 이 지역에서의 보다 안정된 안보환경과 개방된

경제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위해 미국은 일본 한국 호주 태국 필리핀 등과의 기존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중국과도 신형대국관계 개념을 받아들여

경쟁을 관리하고 이익이 중첩되는 영역에서 협력을 추진할 것을 공언하였다 년 월에 국방성이

공표한 개년 주기 국방태세 보고서 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환경을 위협하는 요소로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 그리고 중국의

군사현대화 및 반 접근 지역거부 전략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정책으로서 호주 일본 한국 필리핀 태국과의 동맹관계강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파트너들과의 안보협력 강화를 제기하였다 그에 더해 는 중국과도 해적퇴치

평화유지활동 인도주의적 지원 재해구난 등의 비전통 안보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과 국무성이 재균형 정책의 기조 하에 중국에 대한 안보적 경제적 협력 태세를 보다

강조하고 있다면 미 국방성과 육해공군 등은 군사적 견제의 태세를 보다 강조하는 듯이 보인다 특히

미국 해 공군은 중국이 소위 반 접근 지역거부 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여 공해전투 개념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해전투 의 개념은 년 월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의 주도로 게리 러프헤드 미

해군참모총장과 노튼 슈워츠 미 공군참모총장 등이 회합을 갖고 개발한 합동작전의 개념으로 요컨대

미국의 행동의 자유를 위협하는 적대요인을 격퇴하고 주요 지역에 대한 세력 투사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다른 공간에 배치되는 군사력 특히 해양 및 항공의 전투력을 유기적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해전투 론자들은 이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고도의

정보 및 전자전 능력 전방 지역에 배치된 미국 해·공군 전력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방공체제 및

미사일 방어능력 적대세력의 중추신경을 마비시키기 위한 전략적 종심 타격 능력 그리고 동맹 및

우방국가들과의 밀접한 연합작전 능력 등을 고루 요청한다 년 미 국방성이 의회에 제출한 중국

군사력 관련 보고서는 해·공군 전력 증강 이외에 중국의 사이버 능력 강화와 미국에 대한 사이버 도발

증대 현황을 분석하면서 향후 중국이 전자전 능력과 재래식 무기를 결합하여 미국을 태평양 상의

제 도련 외곽으로 밀어낼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재균형 정책 그리고 군사적 차원에서의

전략에 따라 이 해역에 대한 미국 해군력은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일까

표 는 태평양에 배치된 제 함대와 함대는 물론 대서양 방면의 제 함대 카리브 해의

제 함대 지중해의 제 함대 홍해의 제 함대 등을 망라한 미 해군전력이 년간 어떠한

변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가를 나타내고 있다 표 에 의하면 지난 여 년간 미 해군의 잠수함 항모

순양함 구축함 등 전체 해군 자산이 점진적으로 감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전체적인 전력

삭감 추세 속에서 아시아 태평양 방면의 해군전력은 예외적으로 현상유지 혹은 소폭 증강의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한 점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관할하는 미국 태평양 함대사령부는



한국해로연구회∙동아시아연구원

 

 

제 함대 샌디에이고 와 제 함대 요코스카 로 구성되고 보유전력은 개 항모전투단 함정 여 척

잠수함 척 등이다 그런데 미국의 국방비 삭감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에도 태평양함대 사령부의

전력 현황에는 아직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앞서 소개한 수잔 라이스 안보보좌관이나

는 년까지 미 해군 전력의 를 태평양 지역에 집중 배치할 것을 공통적으로

요청한다

 

[표 2] 미국 해군의 전력 변화 추이, 2001-2013 

 

구 분

잠수함

잠수함

잠수함

항공

모함

순양함

구축함

Ⅰ Ⅱ

Ⅱ

초계함

초계함

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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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침에 따라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소재한 미국 해·공군 기지 그리고 호주

싱가포르 등 아시아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군사지원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년

월 일 오바마 대통령은 호주의 길러드 수상과 가진 회담에서 년에 호주 북부의 다윈 기지에

미 해병대 인을 우선 배치하고 최종적으로 인의 해병대 병력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년

월 미국 해군참모총장 조나단 그리너트는 싱가포르에 최신 연안전투함을 주둔시킬 예정이고

필리핀과 태국 등에는 대잠 초계기 배치를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나아가 미국은

인도네시아에도 전투기 판매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미 해군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항공모함에서 발진되는

무인항공기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항모발진용 무인항공기 개발은 미 해군의 주도로 노드롭

그라망 이 추진해온 것인데 년 월 지상에서 시험비행을 실시하였고

년 이후에는 항모 함상에서의 시험비행이 예정되어 있다 미 해군은 이러한 신형 무기가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을 대폭 신장시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래 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라 미국은 이 지역 국가들과 다각적인 연합군사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 연례적으로 키 리졸브 훈련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등을 실시해 오고 있고 일본과도

매년 공동통합 지휘소훈련 및 실 병력 투입 연합훈련 등을 실시해 왔다 미국은 태국과는 코브라

골드 연합훈련을 실시해 오고 있고 필리핀과도 바리카탕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해 왔다 여기에 더해

미국은 년에는 인도 및 일본을 포함한 말라바 해상훈련을 일본 서쪽 해역에서 실시한 바 있고

년 월에는 일본 및 호주 등과 함께 브루나이 해상에서 연합해군훈련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외

동년 월 일에는 베트남과 함께 다낭 해상에서 연합해군훈련을 실시하였다 이 같은 훈련 양상을

보면 미국은 국방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여러 군사전략서를 통해 표명된 것처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의 대두와 북한 핵개발 등의 위협요인에 대응하여 군사력의 전진배치 태세를

유지하고 역내 동맹 국가들과의 군사적 제휴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증강 추세

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탈냉전기 전후하여 가장 적극적으로 군사비를 증강하고 그 추세 속에

팽창적인 해군전략 수립과 해군력 증강을 도모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을 꼽지 않을 수 없다 중국

해군의 전략변화와 전력증강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년대 중반부터이다 년 당시

유화청 劉華淸 해군 제독은 중국 해군의 작전반경으로 황해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포함하는

제 도련 島連 을 설정하고 장차 해군력이 발전하게 되면 제 도련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종전에 표방해온 연안방어 전략에서 탈피하여 제 도련 해역

내에서의 국가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근해방어 또는 해군전략으로

전환하였다

중국 해군의 주력 구축함은 년대부터 운용해온 루다 旅大 급과 년대에 개발된 루후급 등이

있었는데 근해방어 전략 표명 이후 년대 중반에 루하이 旅海 급이 개발되었고 년부터는

러시아에서 소브레메니급 구축함 척이 신규 도입되었다 프리게이트함으로서는 년대 이후

건조된 쳉두 成都 급과 장동 江東 급 장후 江滬 급 등을 보유하였었는데 년대 이후 추가로

장웨이 江衛 급 프리게이트함이 개발되었다 잠수함 전력으로서는 년대 소련에서 도입된 로미오급

년대 개발된 밍 明 급 년대 진수된 원자력잠수함 한 漢 급을 보유했었는데 년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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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 夏 급 전략미사일 잠수함 년대에 새롭게 송 宋 급 잠수함을 배치하였고 러시아로부터

척의 킬로 급 잠수함을 도입하였다

이같이 근해방어전략을 표명한 이래 중국 해군은 구축함 프리게이트함 잠수함 등의 분야에 걸쳐

새로운 전력들을 증강하였지만 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중국 해군의 전력은 아직 대양해군

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런데 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정치가들과 해군 지휘관들에 의해 향후 중국 해군이 근해방어전략에서 벗어나 원해방어

전략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미 국방성 문서들은 년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역사적 사명 을 공표한 이후 해양전략의 확대 시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년 제 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의

연설을 통해 “근해 近海 종합작전능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서서히 원해 遠海 방위 형으로 전환하여

원해기동작전능력을 향상시켜 국가의 영해와 해양권익을 지키고 해상운수 및 에너지 자원의 전략

루트 안전을 확보할 것”을 보다 명확하게 지시하였다 후진타오 주석의 연설을 전후하여 중국 해군

내외에서 원해방어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논의들이 이어졌다 년 월 우승리 해군사령관은

원해기동능력과 전략적 투사능력의 건설을 강조하는 발언을 하였다 년에 발간된 중국의

『국방백서 』은 해군의 근해방어전략 임무를 재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원해에서의 작전능력을

개선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일부 퇴역 제독들은 중국 해군이 구미의 선진 해군들에 비해 전력과

활동범위가 아직 뒤쳐져 있으니 이를 보다 증강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양해군기지

보유론도 제기하고 있다

중국의 해양전략은 년 말 시진핑 지도부의 등장 이후 보다 적극화되고 있다 시진핑 체제가

출범하던 년 월 일 중국 공산당의 제 차 당대회에서 퇴임하는 후진타오 총서기는

해양강국 건설을 선언하며 중국이 향후에 해양자원개발과 생태환경 보호 등 해양권익을 단호하게

지킬 것이고 이를 위해 해양 우주 사이버 안보를 방어하는 군사능력도 증강할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시진핑 지도부가 해양강국 건설을 표방한 이후 중국 정부는 해양정책 관련 국가기구를 재정비하고

관련 법제를 보강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년 중국 정부는 해도보호법 海島保護法 을 제정하여

무인도가 국가에 귀속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국무원의 해양주관 부서가 무인도의 개발과 이용 관련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년 월 중국 정부는 국가해양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

국가해양국의 조직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여 기존에는 다수 부서에서 운용되던 해상경비부대들을

일원적으로 통합 운용하는 체제를 갖추었다 이와 같은 시기에 중국 외교부는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던 센가쿠 중국명 댜오위다오 가 중국의 주권과 영토적 통합에 비추어 핵심이익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고 국가해양국 국장은 남중국해 뿐만 아니라 센가쿠 근해에 대해서도 정기적

순찰활동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공표하였다

이같이 중국 정부가 해양강국을 표방하며 관련 법제와 기구를 강화하는 움직임은 해군전력의

증강 작업과 병행되고 있다 년대 이후 중국 해군의 전력 증강 현황은 표 에 나타나고 있다

이를 보면 중국 해군은 년 이후 장카이급 호위함을 전력화하였고 루조우급 및 루양급 구축함도

각각 척 및 척 보유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년대 이후 진급 전략잠수함 상 商 급

전술잠수함 위안 급 잠수함 전력의 증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년 진수되어

년경부터 전력화된 진 晋 급 원자력잠수함 에는 사정거리 이상의 쥐랑

가 탑재되었다 같은 시기 진수된 위안 元 급 잠수함 및 상 商 급 원자력 잠수함은 각각

사정거리 의 순항미사일 를 탑재하고 있다 년 월에는 청 淸 급 디젤추진형 잠수함을

실전 배치하였는데 이 잠수함에는 사정거리 의 쥐랑 미사일 기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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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지고 있다 또한 중국은 년 우크라이나에서 구입한 구형 항모를 개조하여 신형 항모

랴오닝으로 개조시켰고 함재기의 이착륙 훈련을 실시한 끝에 년 월 칭다오 모항에 최초

기항하였다 이 같은 중국 해군의 전력은 북해함대 칭다오 동해함대 닝포우 남해함대 잔쟝 에

배치되고 있는데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 대상이 되고 있는 센가쿠 댜오위다오 와 남중국해를 관할하는

동해함대 및 남해함대에 상대적으로 프리게이트 미사일 초계함이나 상륙정 등의 전력이 중점

배분되고 있다

[표 3] 2000 년대 중국의 해군전력 보유현황 

구 분

잠수함

잠수함

잠수함

Ⅱ

항모

구축함

Ⅲ

Ⅱ

Ⅰ

Ⅱ

초계함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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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Ⅰ

Ⅱ

Ⅲ

Ⅳ

Ⅴ

Ⅱ

총 계 

 

중국은 이같이 해양강국 및 원해방어 전략으로의 변환 속에 해군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면서

특히 해군력을 운용한 군사력의 원거리 투사를 시도하고 있다 중국 해군 함정들은 제 도련선에

해당하는 오키나와와 미야코 사이의 공해 혹은 제 도련에 해당하는 남중국해와 필리핀 선을 잇는

해역을 넘어 서태평양상에 전개하여 수시로 군사훈련을 행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으로부터 청진 항

부두 사용권을 받아내었고 년 월에는 해군 함정들이 원산 항을 친선방문하기도 하였다 년

월과 년 월에는 황해와 산동반도 해상에서 러시아 해군과 및 의

연합해군훈련을 실시하였다 이 연합해군훈련은 미국과 일본의 해상전력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이었다 년 월 일 중국 정부가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 을 선포한 조치도

제 도련선에 해당하는 중국의 해양이익을 공고히 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중국 해군은 동중국해를 넘어 남중국해 및 인도양 해역까지도 활동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동중국해에 이어 남중국해에서도 서사군도 및 남사군도의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그에 더해 중국은 남중국해를 넘어 인도양

해역에까지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 년 월 일 중국 동해함대 사령관 수 지기안

은 스리랑카에서 개최된 국제회의 에서 행한 연설에서 중국 해군이 인도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참가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사실 중국은 파키스탄 미얀마

스리랑카 등과 협정을 맺어 이들 국가들의 해군기지 건설을 담당하거나 경제원조를 행하면서 이들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 해군함정은 년 이후 소말리아에

파견되어 해적퇴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년 월부터는 병원선을 아시아 아프리카 해역에

파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군사력 증강 및 해양에서의 영향권 확대 움직임에 대하여 미국 일각에서는 중국이

해양거부 의 목표를 갖고 미국 항모집단이 아시아 본토에 접근하는 것을 저지하려는 전략을

갖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사실 중국 학자들도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고 있지 않다 중국 관변

언론이나 국방부는 미국이 추진하는 재균형 정책이 실은 서태평양 해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존재감을

강화하고 일본 호주 필리핀 베트남 등을 부추겨 중국과 대립하게 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푸단 대학의 우 신보 교수 등은 이에 대응하여 중국 해군이 제 도련 해역에서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함대 기동을 통해 파워투사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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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증강 추세

 

일본은 년 제정된 헌법 제 조 항에서 국가정책수단으로서 교전권을 포기한다고 하였고 동조

제 항에서는 육해공군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년 자위대와 방위청이 창설된

이후에는 실제 존재하는 군대로서의 자위대를 헌법상의 정신과 애써 부합시키기 위하여

전수방위 의 원칙 공격용 무기 비보유의 원칙 기반적 방위력의 개념 군사대국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 비핵 원칙 등의 특수한 규범을 표방해 왔다

그러나 탈냉전기 이후 일본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과 중국 해·공군의 급속한 현대화를

잠재적 안보위협요인으로 인식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위전략과 육·해·공 자위대의 전력증강을

도모해 왔다 민주당이 집권하던 년 월에 공표한 군사전략서인 방위계획 대강 에서

종전의 일본 군사력 증강 기준 개념으로 기능해온 소위 기반적 방위력 개념을

폐기하고 새롭게 동적 방위력 의 개념이 제시된 바 있었다 다만 민주당

정부는 소위 동북아 공동체론을 표방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군사적 신뢰구축의 정책도 신중하게

추진한 바 있다

그러한 정책기조는 년 월 자민당 아베 정부가 재집권하면서 변화되기 시작했다 년

월 자민당 아베 정부는 방위계획 대강 을 개정하고 최상위 국가전략서인 국가안보전략서 를

새롭게 제정하면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과 중국 해공군력의 현대화 등을 일본이 직면한

안보위협요인으로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 자신의 국력 및 군사력 증강 미일동맹

강화 주변 국가와의 안보협력 증진 등을 가지 중점적인 안보정책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그런데

중국과의 공동체 구축 비전도 염두에 두었던 민주당과 달리 아베 정부는 중국의 부상과 군사력

증강에 대해 보다 강경한 대응기조 즉 일본 자신의 통합기동방위력을 증강해 나가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추진하고 나아가 미국과의 동맹체제를 더욱 강화하면서 대응해 나간다는 기조를 견지하고

있다

아베 자민당 정부 및 그 안보정책 브레인들은 중국이 미 해군의 근해 접근을 저지하려는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 이러한 중국의 군사적 능력 증대가 센가쿠에 대한 일본의 실효적 지배를

위협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해공군력 증강에 대해 일본으로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통해 동맹국인 미국뿐 아니라 호주 필리핀 베트남 등의 대중 억지 능력 강화도 지원하고

미국과의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중국 군사력에 대항할 수 있는 미일간 연합작전능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해양전략가들은 이러한 인식 하에 동맹국인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향후 년간은 부상하는 중국을 헤징 하는 전략추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대중 잠재적 위협론에 기반한 일본의 방위정책 변화 추진은 해상자위대의 전력 증강

양상에도 나타나고 있다 표 는 년대 이후 해상자위대 전력의 증강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표 를 보면 년대 이후에도 일본은 배수량 톤 급의 아타고급 이지스함 척을 신규

보유하면서 기존에 보유하던 콩고급 이지스함 척에 더해 총 척의 이지스구축함을 보유하게 되었다

일본의 이지스함은 미국에서 획득한 요격미사일 – 을 탑재하여

미사일 방어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특성을 갖는다 또한 일본은 경항모에 준하는 배수량 만 톤

급의 헬기탑재 호위함 휴가와 이세 등 척을 취역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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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 전력에 관해서는 구형 유우시오급 및 하루시오급 잠수함이 도태되고 신형 오야시오급

잠수함이 증가하고 있다 년 이후에는 배수량 톤에 달하는 소류급 잠수함도 척이나

보유하게 되었다

[표 4] 2000 년대 일본의 해군전력 보유현황 

구 분

잠수함 

항모 

순양함 

구축함 

구축함 

초계함 

초계함 

총 계



동아시아 해양 분쟁과 해법 국제법학과 국제정치학의 공동 모색 

 

이에 더해 『방위계획 대강 』 및 『방위계획 대강 』은 총 척 규모의 잠수함

전력을 향후 년에 걸쳐 총 척 태세로 늘릴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들 잠수함 전력은

해상자위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주로 중국 해군의 양적 증가와 활동 반경 확대에 대응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상자위대는 기존에 보유한 여기의 대잠 초계기 기를 대체할 독자적

대잠초계기를 개발하고 있다 신형 대잠초계기의 항속거리는 에 달해 남중국해 전역에

대한 초계활동이 보다 원활하게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일본은 해상보안청

예하의 순시선 전력을 대폭 증강하고 활동범위도 확대시키고 있다 해상보안청은 톤

급 순시선 시키시마를 포함하여 톤 급 이상 함선 척을 보유하면서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감시와 보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방위계획 대강 』에서는 육상자위대 내에 수륙양용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해병대의

창설도 표명한 바 있다 해병대는 공격용 전력으로 간주되어 그간 평화헌법 하의 일본에서는 그

창설이 금기시되어 왔다 그러나 새로운 방위계획대강은 그 타부를 깨뜨렸고 아예 향후 년 내에

해병대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여대 수륙양용차의 획득 계획까지 담고 있다 이미 일본

육상자위대는 년 이후 미 해병대와 더불어 만일 중국군이 센가쿠 등에 상륙한다면 상호

연합하여 이를 탈환하고 격퇴한다는 시나리오 하에 연합 훈련도 미국 캘리포니아 연안

등지에서 실시해 왔다 이러한 신규 해병대 전력은 일본의 해상전략 수행에 여러 모로 활용될 수

있는 전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과 같은 해상자위대 및 해상보안청의 전력 증강 추세를 볼 때 일본은 여전히 전수방위를

표방하고는 있지만 원양에 세력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미

해상자위대는 미국의 이라크전쟁 및 아프간 전쟁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도양 해역에 파견되어

급유활동을 실시했으며 년 이후에는 소말리아 해역에 함정 척을 교대로 파견하여 해적퇴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 및 호주와의 연합해군훈련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고 한국 해군과의

연합훈련 확대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이 일본 해상자위대도 중국 해군의 활동 증대에 대응하여 전력획득개념을 변화시키고

실제적인 전력증강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상자위대 훈련 및 활동범위도 확대하고 있다

 

러시아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증강 추세

 

냉전기의 소련 해군은 고르쉬코프 제독의 비전에 따라 대양해군으로 성장하며 한때 미국 해군에

필적하는 전력을 갖추었다 그러나 냉전체제의 붕괴와 국내적 경제난이 작용하면서 탈냉전기의

러시아 해군은 전성기의 소련 해군과 비교하여 수준으로 전력이 감소되었다고 평가된다

년 시점에서 러시아의 해군병력은 만 천명으로 년 시점의 만여 명에 비해

수준으로 감소되었으며 잠수함 전력도 척으로 년 시점의 여 척 규모에 비해

격감되었다 푸틴 대통령 시기에도 러시아의 강국 부상 비전은 제시되었지만 해군력은 대양해군을

지향하기 보다는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역할 정도에 그쳤었다

그런데 러시아의 경제부흥이 궤도에 올라가고 년 이후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집권하기

시작하면서 러시아는 보다 적극적인 해양전략을 모색하고 이에 따라 활발한 해군력 증강의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년 러시아 국방성은 교통성과 공동으로 국가해양정책

을 발간하였다 이 문서에서 러시아 정부는 자국의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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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해양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이며 그 가운데 해군의 역할은 억제를 통한 주권 보호에 있으며

나아가 해군의 평화유지활동 인도주의적 임무 자원 탐사 해양의 자원확보 활동도 활발하게

실시한다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지역별로는 북극해 해역의 배타적 경제수역 개발과 대륙붕에 대한

접근능력을 강조했으며 태평양 해역에서는 쿠릴 열도의 연안 항구에 대한 인프라 발전을 역점

사업으로 강조하였다

이 같은 해양전략 공표를 전후로 해군전력을 증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 졌다 년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태평양과 북해 지역의 해상작전을 위해 항공모함 척의 건조 계획을

발표하였다 기존에 보유하던 항모 쿠즈네소프는 지중해 배치를 결정하였다 이 같은 대규모 항모

건조계획 구현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지만 러시아는 신형 잠수함이나 구축함

획득에도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년에 톤 급 호위함 스테레그쉬취 를

진수시켰고 향후에도 동급 호위함을 척 건조하여 연안 순찰임무에 투입할 예정이다

년에는 핵 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 유리 돌고루키 를 취역시켰으며

년까지 동급 잠수함을 척 추가 건조할 계획이다 배수량 만 천 톤에 달하고 수중발사

탄도미사일 블라바를 기 탑재할 수 있는 유리 돌고루키는 년 태평양함대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년에는 핵 추진 유도미사일 잠수함

세베로드빈스크 를 취역시켰다 러시아는 향후에도 동급 잠수함을 척 추가 건조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고르쉬코프급 톤 규모의 호위함을 취역하였고 북극해 항로 개발 및

유지를 위해 쇄빙선 척을 건조하고 있다 년 러시아는 프랑스로부터 헬기탑재 공격함

미스트랄 척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이 함정은 상륙작전 등에 유용하게 운용할 수 있으며 러시아

해군사령관 블라디미르 비소츠키는 미스트랄함이 있으면 그루지아 전쟁 같은 작전을 보다 단시간

내에 수행할 수 있다고 발언하기도 하였다

년 대통령에 새롭게 취임한 푸틴 대통령도 해군력 증강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년 월 일 러시아 북부 아르한겔스크의 조선소에서 열린 핵잠수함 크냐지

블라디미르 건조식에 참석하여 행한 연설을 통해 러시아 해군이 년까지 현대식 전함 척과

핵잠수함 척 규모를 보유할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이 같은 전력은 미국 및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대응하는 것으로 그 상당수가 태평양함대 방면에 배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는 년 이후 러시아 태평양함대 해군전력의 변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잠수함

전력으로는 과 급 잠수함이 년대 중반 이후 대폭 증강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소형 초계함도 증강되었다 전체적으로 년 현재 러시아 태평양함대 전력은 년의 시점에

비해 배 이상 함정 척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전력증강을 바탕으로 러시아 해군은 주변 국가와의 연합작전이나 해외파견에도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년 월 러시아 태평양 함대에 소속된 순양함과 구축함 등 척의

함정이 중국 칭다오에 도착하여 중국 북해함대와 연합해군훈련을 실시하였다 훈련의 주된 내용은

방공 및 대잠 훈련 제해권 확보훈련 해적소탕훈련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에도 러시아

해군은 국방비 가운데 내외를 해군력 증강 및 운용에 배분하면서 지속적으로 해군력 육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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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러시아 태평양함대 전력 변화 추세, 2001-2013 

구 분

잠수함

순양함

구축함

초계함

총 계

 

동남아 국가들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증강 추세

 

해군력 증강을 바탕으로 중국이 남중국해 해역에서의 서사군도 파라셀 및 남사군도 스프라틀리 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자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폴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도 이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면서 외교적 내지 군사적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다만

동남아 국가들 간에는 중국의 영향력 강화 및 그에 대한 미국의 재균형 정책에 대해 어떠한

포지션을 취할 것인가에 대해 미묘한 정책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가장 강경한 형태로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 정책에 대한 반감을 표시하는 국가는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이다 베트남은 파라셀과 스프라틀리 군도가 세기 이후

베트남의 고유영토였으며 제 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인 년대 중반부터 베트남 정부가

실효적 통치를 하였다고 인식한다 그런데 년 중국이 해 공군을 동원하여 무력으로 이 두

섬을 장악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베트남인들은 중국이 세기 접어들어

남해함대 등의 전력을 증강하면서 이 두 섬을 필두로 남중국해 전역을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삼으려는 시도는 국제법에 대한 도전이며 윤리의 파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베트남 정부는 년 여름에 해양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서사군도와 남사군도의 주권을

주장하며 중국에 대한 대립적 자세를 감추고 있지 않다

필리핀은 중국과의 사이에 황엔다오 아융긴 중국명 레나이

’ 그리고 남사군도의 개 도서 등을 둘러싸고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필리핀

국방부가 년 월에 황엔다오를 관할도서로 규정한 데 이어 필리핀 외교부는 월에

유엔중재재판소에 아융긴 도서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제소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은 오히려

필리핀이 남중국해 해양의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유엔 중재재판에 응하지 않을

의향을 밝히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은 중국의 남중국해 해양진출과 그에

대한 미국의 재균형 정책 대응이 빚어내게 될 결과를 주시하면서 미·중 간의 관계가 안정 기조를

유지해 줄 것을 신중하게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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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간의 대립에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든 간에 동남아 국가들은 불안정한 세력구도의 전개

속에 자신들의 해양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거나 해군력 증강을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은 년 이후 여 년간 주요 동남아 국가들의 해군력

증강 현황을 보이는 자료이다 표 을 보면 지난 여 년간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등이

경비함과 초계함 전력을 집중적으로 증강하였고 말레이시아 및 싱가포르 등이 잠수함을 신규

증강한 것을 알 수 있다 향후에도 동남아 국가들은 잠수함 전력을 중심으로 해군력을 대폭

증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베트남이 러시아제 킬로급 잠수함 척 도입 계획을 추진하면서

제 번함을 년 월에 인수하였다 태국도 향후 개년 동안 잠수함 전력 창설을 준비하면서

한국 잠수함 훈련 학교에서 요원들을 교육 중이다 인도네시아도 현행 척의 노후 잠수함을

폐기하고 년까지 척의 신형 잠수함을 보유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같이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의 남중국해 팽창에 대응하여 외교적으로는 미국과의 안보협력 관계를 강화하면서

자체적으로는 잠수함 전력 증강 등을 통하여 대응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6] 동남아 국가들의 해군력 증강 추세, 2001-2013 

연도
국가

비고

베트남
잠수함
초계함
경비함

잠수함
초계함
경비함

잠수함
초계함
경비함

잠수함
초계함
경비함

경비함
대폭 증강

필리핀 초계함
경비함

초계함
경비함

초계함
경비함

초계함
경비함

브루나이
미사일고속정
연안경비정

미사일고속정
연안경비정

미사일고속정
연안경비정

경비함
연안경비정

경비함
전력 증강

말레이시아 초계함
경비함

초계함
경비함

잠수함
초계함
경비함

잠수함
초계함
경비함

잠수함
경비함

전력 증강

인도네시아
잠수함
초계함
경비함

잠수함
초계함
경비함

잠수함
초계함
경비함

잠수함
초계함
경비함

싱가폴 잠수함
경비함

잠수함
경비함

잠수함
초계함
경비함

잠수함
초계함
경비함

잠수함
초계함

전력 증강

타일랜드
항모

초계함
경비함

항모
초계함
경비함

항모
초계함
경비함

항모
초계함
경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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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질서 관련 규범과 제도화의 모색 그리고 한계
 

자유주의적 성향을 갖는 국제정치학자들은 국가 상호 간에 신뢰구축을 위한 규범과 제도가 적절히

기능하고 있다면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고 평화롭고 안정된 질서를 구축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예컨대 유럽대륙은 제 차 및 제 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전화에 휩싸였고 냉전시기에도 미소간

대립의 무대가 되었지만 년 유럽안보협력회의 를 발족시키면서 각 국가들이 이념과

체제를 넘어서 상호 대화의 습관을 형성하고 이를 제도화 정례화하면서 신뢰구축에 노력한 결과

오늘날과 같은 유럽 안보공동체를 이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같은 유럽 다자안보협력의 성공

사례가 동아시아에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관심과 기대가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동아시아 지역에도 냉전체제가 와해된 년대 이후 다자간 안보협의체 형성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어 왔고 이와 병행하여 해양질서와 관련한 규범 창출의 노력도 전개되어 왔다

이하에서는 그 양상들을 간략히 검토하고 이러한 시도들이 부딪히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동아시아 해양질서관련 일반 규범의 모색과 한계

 

년 공표된 유엔해양법협약 은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그리고 대륙붕에

관한 해양질서를 총괄적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의하면 연안국은 영해기선에서 해리까지를

영해 로 해리까지를 접속수역으로 그리고 해리까지를 배타적

경제수역 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되었고 육지에서 연장되는

해리까지의 해역은 대륙붕으로서 경제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다 한국 일본

중국 그리고 동남아 각국은 각각 년을 전후하여 유엔해양법을 비준하여 동아시아 해양은

유엔해양법 질서 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다만 독도와 센가쿠 중국명 댜오위다오 그리고

남중국해에서의 서사군도와 남사군도 등의 영유권에 대한 각국간 합의가 형성되지 않았고 이에

더해 각국간 배타적 경제수역이 중첩되는 문제가 남아 동아시아 국가 간에는 해역경계를

둘러싸고 대립 및 갈등요인이 남게 되었다

이러한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동아시아 국가들은 양자간 차원에서의 협의와 협정 체결을

통해 문제 해결을 모색하였다 한국과 일본 간에는 년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여 독도 해역을

중간 수역으로 설정하고 양국이 정해진 기한 내에 어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중국과 일본

간에도 년 월 중·일 어업협정이 체결되어 센가쿠 제도를 양국의 잠정수역으로 설정하고

일정 기간에 쌍방이 어업활동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이후 중국과 일본 간에는 배타적 경제수역

인근의 해역에서 중국측에 의한 천연가스전 개발을 둘러싸고 갈등이 빚어졌으나 상호 협의 끝에

결국 양국이 공동개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합의를 바탕으로 년 월 일

일본과 중국의 정상은 전략적 호혜관계의 포괄적 추진에 관한 공동성명 을 발표하여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인하면서 특히 동중국해를 평화협력우호의 바다 로 만들겠다고 선언하였다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 간에도 해양분쟁 요인을 조정하기 위한 공동선언과 제안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진 바 있다 년 중국은 아세안 국가들과 남중국해에 있어 관계국의 행동에 관한

선언 에 합의하였고 나아가 아세안

국가들과의 해양협력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기 위해 세기 해양실크로드

구상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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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다자간 레벨에서 동아시아 각국이 동의할 수 있는 해양질서 규범들에 대한 제안이

관련 국가들에서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해양정책연구재단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호주 등의

국제법 및 국제정치학자들간의 공동연구를 통해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공동규범의 시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같은 동아시아 해양질서 구축을 위한 양자간 조약과 다자간 규범 제정의 움직임은 의미가

적지 않은 것이고 특히 일본 해양정책연구재단에서 관련 각국 학자들이 모여 작성한 배타적

경제수역 관련 규범의 시도 등은 향후 역내의 다자간 해양질서 관련 규범의 발전에 모델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아직 역내 국가들간에 내셔널리즘 대립 격화와 영유권 분쟁 격화 등으로 인해

기존에 체결된 양자간 혹은 다자간 협정의 구속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일간

어업협정은 이미 사문화되었고 중국과 아세안간 년 공동선언 그리고 중·일 간 년

공동성명도 그 이후의 사태 전개에 의해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동아시아 해양안보 관련 제도화의 모색과 한계

 

년대 전반 냉전체제가 와해되었을 때 동아시아에는 공동안보 및 협력안보 개념에 입각하여

체제와 이념이 달랐던 국가들을 망라하여 다자간 안보협의체를 결성하려는 시도들이 전개되었다

년에는 정부간 차원에서 아세안지역포럼 이 만들어졌고 민간 레벨에서는

아태안보협력이사회 북동아시아협력대화 등이 결성되었다 이후에도 경제

사회문화 분야의 협력을 망라한 아세안 아태경제협력포럼 아시아유럽정상회의

한중일 협력사무국 등이 역내에서 창설되었다

해양안보에 국한해서 보면 우선 양자간 레벨에서 초보적인 협의들이 진행된 바 있다

한일간에는 년 양국 간의 방공식별구역에서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협약이

체결되었고 양국 해군 간에 함정 상호 방문과 수색구난 훈련이 공동으로 실시되면서 신뢰구축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었다 한중 간에도 양측 군 수뇌부들의 상호 방문이 이루어졌고 한국

제 함대와 중국 칭다오의 북해 함대 간에 긴급 연락을 취하기 위한 핫라인 구축이 이루어졌다

한편 중국과 일본 간에도 상호 함정의 방문과 지휘관간의 교류가 추진되었고 핫라인 구축도

제안된 바 있었다

최근 들어서는 미국과 중국 간에 다양한 군사교류와 협의체 결성이 추진되고 있다 양측

국방장관과 주요 군 지휘관들이 상호 방문을 통해 신뢰구축을 도모하고 있는데 년 월에는

미 육군참모총장 오디르노 대장이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 육군 측과 올해

말까지 교환프로그램을 갖기로 합의하였고 년 월에는 미국 헤이글 국방장관이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측이 군사적인 차원에서의 신형대국관계 수립을 추진해

가면서 그 일환으로 정례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안보대화를 개최하고 공해상의 안전을 위한 해군과

공군 간의 안전행위 규정을 추진할 것을 합의한 바 있다 이 같은 군 수뇌부 상호 방문과

병행하여 군 부대 간의 연합훈련도 추진되고 있다 년 월에 중국 해군이 처음으로

하와이에서 실시된 미국과 연합수색구난훈련에 참가한 바 있고 년 여름에는 미국 해군이

주최하는 림펙 훈련에 처음 참가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역내 국가들은 다자간 차원에서도 해양안보 규범의 제정에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최근

중국 칭다오에서 중국 해군 주최로 개최된 서태평양 해군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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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개 참가국들은 중국측의 제안에 의해 마련된 우발적 해상충돌방지협정

에 공동 조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동아시아 해양안보 관련 레짐과 규범의 창출 시도는 그 의미가 적지 않은 것이고

향후 발전에 기대를 걸어 볼 만 하다 그러나 동아시아 전반적 안보레짐과 마찬가지로 해양

안보레짐도 아직 초보적인 수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유럽 지역에서 를 통해

추진되었던 바와 같은 상호 군사훈련의 통고 및 참관 안보대화의 제도화 정보의 공개 나아가

군비통제 등은 아직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요원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제 막 시작된 미·중 간

군사교류도 냉전기 미·소 간에 실시되었던 군사교류에 비해 취약한 상황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의 해양질서 및 해양안보관련 규범의 정착과 레짐의 제도화는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며 보다 적극적인 성향을 보이는 각국의 해양전략 책정과 해군력 증강의 위험성을

제어하기에는 미약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동아시아 해양분쟁의 현황과 전망
 

동아시아 각국의 경쟁적인 해양전략 표명과 해군력 증강 그리고 해양안보 관련 레짐과 규범의

구속력 미흡이 얽히면서 동아시아 해양질서 내에는 각국간에 도서 영유권이나 해저자원개발 등을

둘러싸고 주도권 경쟁 해군력 경쟁의 양상이 노정되고 있다 특히 중국이 동중국해의 센가쿠와

남중국해의 서사 남사군도 등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해군력 활동을 강화하자 동중국해에서는

일본이 그리고 남중국해에서는 베트남과 필리핀이 이에 대항하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아시아 중시정책 혹은 재균형 정책의 일환으로 각각 일본과

동남아 국가들을 지원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동아시아 역내 해양질서는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이 포괄적으로 연루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하에서는 동중국해 남중국해로

나누어 이 양상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동중국해 해양분쟁 가능성

 

동중국해는 일본 본토와 중국 그리고 타이완 사이에 놓여있는 해역을 말한다 이 해역에서는

기본적으로 중국과 일본 간에 여러 가지 갈등요인이 존재한다 유엔해양법협약 성립 이후 일본과

중국은 각각 이를 비준하였지만 양국간 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는 서로 중첩되어 그 경계를

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위치한 해저자원개발을

둘러싸고 양국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였고 일본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센가쿠 중국명

釣魚島 에 대해서도 양국은 물러설 수 없는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앞서 살핀 해양전략 적극화와 해군력 증강 이외에도 법제적으로 제도적으로 중국

인근 해양에 대한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다 중국 국가해양국 한국

해양경비대 일본 해상보안청에 해당 은 년까지 현재 척을 보유하고 있는 감시선을

척으로 배증하고 항공기도 기에서 기로 대원도 천명에서 만 천명으로 늘리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년 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해양도서 海島 보호법안을 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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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근해에 산재한 만개 이상 소규모 도서들과 그에 관련된 해양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중국 해군은 동중국해 해역에서 대규모 실탄사격 및 대함미사일 발사훈련을 실시하거나 소위

제 도련 및 제 도련으로 진출하는 기동훈련을 실시하면서 해군력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다 즉 중국의 북해 동해 남해 함대는 단독으로나 혹은 합동으로 동중국해 혹은 서해 해역에서

대함 탄도미사일 발사훈련을 실시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러시아 해군과도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대함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항모세력에 대한 소위 반 접근

지역거부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

중국 해군은 동중국해 해역을 벗어나 서태평양상으로 기동 훈련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북해 동해 함대 등 인민해방군 해군 함대 소속 함정들이 미사일구축함 잠수함 보급함 등으로

함대를 편성하여 주로 오키나와와 미야코시마 사이의 공해를 통과하여 서태평양상의 해역으로

기동하여 함상 사격 훈련 등을 실시한 뒤 같은 루트를 통해 귀항하는 훈련의 빈도를 늘려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항행 궤적은 중국 해군이 소위 제 도련선을 통과해 제 도련선의 해역으로

진출하는 양상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년 월부터 월 초순에 걸쳐 중국

해군은 우승리 해군사령관의 직접 지휘 하에 북해 동해 남해 함대의 함정과 비행기들이

오키나와에서 필리핀을 연결하는 제 열도선 동쪽 해역 즉 서태평양 해역에서 대규모 함대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일본은 이러한 중국 해군의 증강과 훈련 양상을 이 해역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국가이익을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일본 정책연구대학원 대학의 미치시타 나루시게 교수는 중국

해군력 증강과 활동이 냉전기 구소련이 취했던 해양통제 및 해양거부와 유사한 반접근

전략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그 목적은 남중국해 동중국해 및 서해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시키고 일본의 영토나 자원 관할권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노다 요시히코 野田佳彦 수상은 년 월 일 중국 인민대회당에서 원자바오

수상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센가쿠를 포함한 해양에서 중국 활동이 활발한 양상을 보이는 것이

일본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위기감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일본은 이러한 중국 해군활동 확대에 위기인식을 가지면서 자체적으로는 해상자위대 및

해상보안청 전력을 증강시키면서 대외적으로는 동맹국인 미국은 물론 호주 및 인도와의

연합해군훈련 확대를 통해 대응하려고 하고 있다

일본도 년 해양기본법을 제정하고 년 해양기본계획을 책정하면서 해양의 안전보장

확보와 원거리 도서 개발에 대한 기본방침 등을 표명한 바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단체인

일본경제단체연합회 일본경단련 도 년에 공표한 보고서를 통해 일본이 원거리 도서에 대한

주권 확보 등 적극적인 해양정책을 전개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은 톤 급 순시선 시키시마를 포함하여 톤 급 이상 함선

척을 보유하면서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감시와 보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오키나와 방면 해상초계 활동을 담당하는 해상보안청 관구의 전력이 중국 해군의 움직임에

대응하여 최근 증강되고 있다 해상자위대도 잠수함 전력 등을 증강하면서 중국 해군의 활동에

대응하는 태세를 취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동맹국인 미국과 더불어 이 해역에서의 대규모 연합해군훈련을 빈번하게

실시하면서 중국에 대한 일종의 해상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년 월 미국과 일본은

오키나와와 규슈 등지에서 해상자위대 함정 여 척 항공기 여대 항모 조지워싱턴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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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함선 여 척 항공기 대 등이 참가하는 대규모 포레스트 라이트

연합훈련을 실시하였다 미일간 연합훈련은 년 이래 회째 실시되어 온 것이지만 특히

년 훈련은 태평양 도서지역이 제 국으로부터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았다는 전제 하에

기지방어 근접 항공지원 해양방어 등이 실시되었다 미일 양국은 년 월 말과 월 초에

걸쳐서도 공동 지휘소 훈련 야마사쿠라 를 실시하였다 이 훈련은 가상 적군이 일본에

상륙했다는 전제 하에 미일이 공동 대응하여 격퇴한다는 시나리오에 의해서 실시되었다 년과

년 월에는 각각 캘리포니아 연안에서 미국 해병대와 육상자위대가 탈취된 도서 지역을

재탈환하는 시나리오 하에 연합훈련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같이 최근 실시된 미일간 연합훈련은

제 국이 탄도미사일 공격을 실시하거나 일본 본토에 상륙했다는 전시 상황을 전제하고 실전처럼

진행되는 특성을 강하게 띄고 있다

일본은 미국을 포함한 인도 및 호주와의 연합해군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년

월 일부터 월 일에 걸쳐 일본은 미국 및 인도 해군과 함정 여척이 참가한 가운데

나가사키 및 사세보 연안을 무대로 말라바 해상훈련을 실시하였다 이 훈련은 통상

인도양에서 실시되어 왔으나 처음으로 동중국해와 인접한 해역에서 실시되었다는 특징을 갖는다

년 월에는 일본 미국 호주의 국 연합해군훈련이 일본 서남방 규슈 해상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이들 세나라는 년 이후 연합 해군훈련을 실시해 왔으나 점차 동중국해 해상으로

훈련장소를 옮기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은 하와이에 기지를 둔 태평양 함대를 중심으로 중국의

전략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전술개념 개발을 추진하고 그를 위한 해 공군 중심의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과 일본이 동중국해 해상에서 해군력을 증강시키고 군사훈련과 항해기동을

활발하게 실시하면서 양국 나아가 미국을 포함한 국 간에는 우발적인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양국 간에는 동중국해 해역에서의 해군 활동과 관련하여 수 차례의 분쟁을

겪은 바 있다 년 월 일 센가쿠 제도 해상에서 중국 트롤어선이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일본측은 즉각 중국인 선장을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체포하였으나

중국은 이에 대해 주중 일본 대사를 외무성에 소환하고 이어 중국산 희토류 의 대일

금수를 결정하는 보복조치를 취하였다 년 월에는 중국 항공기가 해상자위대 호위함에

미터까지 근접 비행하여 일본 방위성이 중국측에 대해 항의하고 반면 같은 시기에

동중국해에서 항행하던 중국 함정에 대해 해상자위대 헬기와 초계기가 근거리 비행을

했다고 하여 중국측이 일본에 대해 항의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이같이 동중국해에서 상호

해군력의 증강 및 활동 확대 영유권 및 해저자원개발을 둘러싼 경쟁에 따라 중국과 일본 그리고

일본의 동맹국인 미국도 관여할 수 있는 해양분쟁의 가능성은 언제나 상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년 월 센가쿠 중국명 댜오위다오 를 둘러싸고 일본과 중국 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면서

각각 해상보안청과 국가해양국 소속 순시선 뿐만 아니라 해상자위대와 해군의 함정들까지

출동시킨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남중국해 해양분쟁 가능성

남중국해는 중국 남부 타이완 이남 필리핀 이서 동남아 국가들과 면한 해역이다 남중국해에는

서사군도 남사군도를 포함해 개 이상의 작은 섬과 암초들이 점재해 있는데 주요 도서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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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권 및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를 둘러싸고 중국 및 동남아 국가들 간에 의견대립과

갈등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중국은 서사군도 및 남사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남중국해 해역이 중국의

핵심이익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중국의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년에 수립한

남중국해 전략에서 이 해역의 해양수송로 및 군함이 항행 가능한 안전수역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천연가스와 석유자원을 개발하며 나아가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시켜 동남아 국가들의

저항의식을 상실케 하려는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나아가 중국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미얀마 등에 항구를 건설해 주고 정치적 및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여 중동지역에서 이어지는 석유

수송로를 보호하고 동시에 인도양 해역에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포석을 짜고 있다 이러한

전략하에 중국은 이 해역에 수시로 순시선을 순항시키면서 역내 국가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

년 월에도 중국 남해함대 소속 척의 함정들은 서사군도를 포함한 남중국해 해상에서

순항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이 해역의 방어태세를 공고히 하기 위해 동중국해에서 이미

선포했던 방공식별구역을 남중국해에도 선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한편 남중국해에서 주요 도서들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시도에

대해서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 국가들은 반발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면서 이에 대응하려고 한다 필리핀은 년 월에 영해기선법을

제정하면서 중국의 종전 주장을 무시하고 남사군도 일부를 자국령에 포함시키는 조치를 단행했다

나아가 필리핀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태세를 취하면서 중국의 압박에 대응하고 있다

년 수빅만의 미군기지가 철수한 이래 필리핀에는 년 체결된

에 의해 미국과의 연합군사훈련을 부분적으로 재개해 왔으나 년 월 일 양국간의

외교 및 국방차관급 회의를 통해 연합훈련 회수를 대폭 늘리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년

월 미국과 필리핀은 남중국해의 필리핀 유전 방어를 상정한 연합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필리핀은 년 월에 국제해양법재판소에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중국과의

중재를 요청한 데 이어 년 월에도 헤이그에 소재한 국제중재재판소에 중국과 영유권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아융긴 중국명 레나이도 도서에 대한 중재재판을 요청한 바 있다

싱가포르도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응하여 미국의 역내 존재감 강화를 요청하고 있다 리콴유

전 수상은 년 워싱턴에서 행한 연설에서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여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에

계속 존재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냉전시기에 미국과 전쟁을 치른 바 있던 베트남은 년

월 일 다낭 해상에서 연합해군훈련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 지역 국가들의 대중 경계심 고조에 대응하여 미국도 전례 없이 강한 어조로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협력과 지원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년 월 일 클린턴 국무장관은

베트남에서 개최된 동남아국가포럼에서 연설하면서 중국과 주변 국가들 간에 전개되는

남중국해의 영토분쟁에 미국이 개입할 수 있으며 영토분쟁을 중재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이익에

결부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도 년 월 일 동남아국가 지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년 월 일 호주의 의회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서는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국가이며 이

지역 내에서 영향력을 감소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실제 미국은 태국과는 코브라 골드

훈련을 필리핀과는 바리카탄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년 월 일에는 남중국해에

속한 브루나이 해상에서 일본 및 호주 해군과 연합해군훈련을 실시하면서 동남아 국가들을

지원하는 태세를 과시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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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동남아 국가들을 지원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년 월 일 발리에서

베트남 국가주석과 회담을 가진 아베 수상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힘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떤 시도도 반대한다고 하면서 중국을 견제하였다 같은 해 월 일 자민당의 이시바 시게루

간사장은 일본에서 검토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요건으로서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이 제 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남중국해 해역에서도 중국의 군사활동이 증대되고 이에 대응하기라도 하듯 동남아 국가들과

이를 뒷받침하는 미국의 해군력 투사 활동이 늘어나자 양측 간에는 우발적인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년 월 남중국해의 하이난섬 인근 공해상에서 미국 정보수집함

임패커블호를 중국 선박 척이 저지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이지스함과

핵잠수함을 동 해역에 파견하였고 중국도 어로순시선을 증파하였다 이후에도 해양에서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이 정면 충돌하는 사건이 끊이질 않았다 년 월 일 남중국해의 리도 암초

지역에서 자원조사를 실시하던 필리핀 측 선박이 중국 함정 척에게 정선을 명령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필리핀 측에서 초계기가 파견되어 중국 함선에게 재차 퇴거를 압박하는

사태로 발전한 바 있다 년 월 일에는 필리핀의 정찰기들이 루손 서쪽 마일 해상에

위치한 스카브로 암초에서 중국 어선 척이 조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퇴거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 순시선이 가세하여 불응하자 양측이 장기간 대치하는 사태로 악화되었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남중국해에서도 국가간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 획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일부 도서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중국 대 동남아 국가들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을 지원하는 미국 및 일본과의 사이에 언제라도 해양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맺는 말 동아시아 해군 군비경쟁 양상과 한국의 과제
 

이 같은 동아시아의 해양질서 변화 양상은 우리에게 강 건너 불과 같은 현상이 결코 아니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해역을 무대로 전개되는 주요 국가들의 공세적 해군전략 책정과 경쟁적인

해군력 증강 현상 그리고 이를 제어할 수 있는 해양안보 관련 다자간 레짐과 규범의 빈곤은

한국의 국가이익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 위협요인에 다름 아니다

첫째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커져가고 있는 중국 일본 동남아 국가들 그리고 미국이

연루되는 해양분쟁은 결국 우리의 주요 해양수송로인 남방 항로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남방항로는 중동으로부터의 원유를 수입하는 주요 무역로이고 우리의 주요 수출품을 수에즈

운하를 통해 유럽 등지로 수출하는데 반드시 거쳐야 하는 주요 교역로이다 이 같은 국가경제상

긴요한 해역의 안전이 다른 국가들의 공세적 해양전략과 해군력 증강에 의해 위협에 처하게 되는

것은 한국의 국가이익 특히 경제이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둘째 중국의 증대되는 해군활동과 해군전력 증강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일본의 해상자위대

전력 증강과 중·일 간 분쟁 가능성 고조는 우리의 국가이익과 해양주권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중국과 일본 간에 해양권익을 둘러싼 경쟁은 년 월 발생한 중국측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선포가 선례가 되었듯이 쌍방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필요이상으로

확대하는 등의 사태를 초래하여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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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우리가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의 주변국들인 중국과 일본 그리고 동맹국인

미국이 동아시아 해양분쟁의 당사자가 되는 구도가 전체적으로 우리의 국가안보를 저해하게 될

것이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은 북핵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자회담을 통해 우리와

협력해야 하는 우방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우방국가들 간에 해양분쟁이 발생한다면 북핵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있어 불가결한 주변국들의 협력 조달에 차질이 생길 것이다 이러한 주변국 사이의

분쟁이 한반도의 안전보장에 불안요인을 직접 제기하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우리는 동아시아 해양질서를 둘러싼 주변 각국의 경쟁과 긴장 고조가

국가안보차원에서 잠재적 위협요소가 될 수 있음을 직시하고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우리의

해양주권 및 이익을 옹호하고 역내 해양질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방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국내적으로는 해양이익의 개발 및 옹호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해양전략을 책정하고

도서 및 해저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책정하고 이를 법률적 차원에서 뒷받침해야 한다

해양이익의 가시화 관련 당사국간 잠재적 분쟁의 노정에 따라 각국은 보다 적극적인 해양전략을

책정하고 관련 법규를 강화하며 해양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일본이

해양종합발전계획을 책정한 바 있으며 중국도 낙도보호법안을 제정하며 해양이익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를 정비해 왔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해양이익을 새롭게 정의하고 이를 옹호하기 위한

체계적 방책과 제도 법률 체계를 강구해야 한다

해양과 관련된 국가주권과 해양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해군 전력의 증강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 해군 및 해상자위대는 각각의 해양주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상전력을 증강시키고 해상작전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

우리의 해군력은 북한이 추구하는 고속어뢰정 및 잠수함 전력 중심의 비대칭전력 증강에

일차적으로 대응하면서 동시에 주변국 해군 및 해상자위대 전력증강 방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의 전력증강 계획에도 반영해야 한다

다만 우리의 해군력 강화방안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해양이익을 자체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자 하는 방어적 성격을 지닌 것이어야 할 것이다 즉 북한이 비대칭적인 해군력으로

우리의 영해 주권이나 해양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주변국들에 의한 우리 해역 내의

이권 침탈도 거부토록 하는 목적을 가진 것이다 이러한 “평화적 해양강국”의 전략방침을

추진하면서 한반도 및 동아시아 해상에서의 안전과 자유항행을 보장하고 역내 국가들 간의 도서

영유권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를 둘러싼 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제창해

나가도록 한다

해군력의 적정 증강에 주력하면서 동시에 외교적 수단을 통해 역내 해양질서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포괄안보적 관점에서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과의 양자간 혹은 다자간 해양안보협력의

필요성을 제창하면서 영유권 및 해양자원 개발을 둘러싼 동아시아의 잠재적 해양분쟁이

해양협력으로 유도되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등의 다자간 회의에서

우리측 주도로 해양안보를 위한 적극적 어젠다를 개발하여 제기해야 한다 정체되어 있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주도적으로 개최하여 중국과 일본 양국에게 년도 동중국해 평화협력우호의 바다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해야 한다 동중국해 항로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 향후

발전가능성이 큰 북극해 항로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 등을 협의하기 위해 한국 주도의 다자간

해양협력포럼을 발족시키거나 관련국간 협의체계를 적극 제안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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